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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1. 서 론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로는 독일, 핀란드, 영국, 네덜란

드, 일본을 선정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고, 핀란드와 네덜란드, 영국은 최근에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국가이다. 복지국가 체제

(welfare regime)를 기준으로 보면, 보수주의 국가로 독일을, 사민

주의 국가로 핀란드를, 자유주의 국가로 영국을 포함하고, 유연안정

성(flexicurity)을 강조하는 국가로 네덜란드, 우리나라와 사회문화

적, 제도적 특성이 비슷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비교한다는 의

미가 있다. 

2.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활용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령자 파트타임근로 정책을 실시해 

왔다. 55세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 전까지 근로시간을 1/2로 단축하

고, 단축된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경우 감소 전 순수임금의 

20%를 연방고용공단이 지원하여 이전 임금의 70% 수령을 보장하

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식(단축모형)과 근

로단축 기간 동안 절반을 전일제로 일한 후에 절반 기간 동안 일하

지 않는 방식(블록모형) 두 가지로 운영되었다. 제도를 활용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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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 대다수는 후자인 블록모형을 선호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제도

는 고령자의 퇴직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방고용공단

은 2010년부터 지원금을 폐지하였고, 고령자 파트타임근로 정책을 

활용하는 고령자의 수도 2009년 67만 명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 이후로는 24만 명 내외에 머물고 있다. 제도가 유지되고 있

으므로 현재도 블록모형을 활용하면 63세 이전에 조기퇴직이 가능

하다. 

나.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정책

하르츠 개혁이 한창이던 2007년 중반 독일 정부는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정책으로 대표되는「고령자 고용기회 개선법」을 입안하였다. 

이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까지 취업취약

집단 또는 저소득 고령자에게 집중되던 정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크게 4가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기간제 근

로계약 조건의 완화가 가능한 연령 기준을 58세에서 52세로 낮추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기간제 근로로 진입할 수 있도

록 유도했다. 둘째, 120일 이상 실업급여 청구권을 지닌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보다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 임금차액

을 2년 동안 보전해 주는 임금보전금(이른바 ‘결합임금’)을 시행하였

다(현재는 폐지). 셋째, 특정 조건(6개월 실업, 단시간 근로수당 수

급, 공공근로 참여 등)의 고령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12 

～36개월 동안 임금의 30～50%를 고령자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였

다. 한시적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도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지

급기간을 2023년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넷째, 연방고용공단이 직

업능력개발 요건을 완화하고, 재교육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대상을 기존 100인 미만 사업장의 50세 이상 근로자에서 250인 미

만 사업장 45세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정책은 실업률을 낮추는 등의 성과가 인정되지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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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 미니잡의 활용 

미니잡은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는 시간

제 일자리의 형태를 취한다. 독일 고용유연화 정책의 상징적 도구로 

인식되는 미니잡은 실업을 줄이고 저소득,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기

회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여겨졌다. 제도실행 초기인 

2003년 3월에 560만 개 수준이었다가 2018년에는 790만 개까지 그 

수가 증가했다. 미니잡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가 여성이며, 해당 

여성은 전일제로 일하는 가장을 둔 경우가 많다. 남성은 주업이 따

로 있으면서 부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니잡 종사자의 22.4%는 고령의 연금수급자들이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이후에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고령자의 다수가 미니잡에 종

사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미니잡에 종사하는 연금수급자는 73만 명

이고 이는 2012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초래한 노령연금의 축소를 개인이 부담하게끔 하는 수단

으로 미니잡이 활용되는 것이라 비판한다. 생산연령대에서의 소득 감

소가 노후의 연금 축소로 이어지면 노후의 빈곤이 고착화될 수 있다

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라. 연금제도의 조정 

독일은 1992년부터 운영해 온 ‘부분연금’ 제도를 2017년부터 ‘유

연연금’ 제도로 개편하였다. 부분연금에서는 조기수급하는 연금의 

비중을 1/3, 1/2, 2/3 중에 선택해야 했지만, 유연연금에서는 최소 

10%에서 99%까지 개인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근로소득을 

제한하는 상한선도 월 525유로(연 6,300유로)까지 완화하였다.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40%를 연금에서 감액한다. 법정연금수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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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이후에는 제한 없이 근로소득을 취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의 수

급시점을 늦추는 것 외에도 연금을 수급하면서 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 연금급여를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독일의 연금재정난

과 고령자들의 연금수급액 정체상태를 동시에 타개하기 위한 자구

책으로 볼 수 있다. 

3.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가.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가장 대표적인 FINPAW는 조기퇴직 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으로 1998～2002년에 전국적으로 실행되었다. 주요 정책 목

표로는 첫째, 고령 노동자 고용률 높이기, 둘째, 평균 연금수급연령 

높이기, 셋째, 노동행정에서 고령화 이슈 비중 높이기, 넷째, 고령 노

동자의 노동능력 유지, 다섯째, 노동시간 유연화 향상, 여섯째, 연령

차별 감소 및 고령에 대한 호의적 태도 확산 등을 추구하였다.

Noste Programme(2003～2009)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대표적인 집단인 저학력, 혹은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 참여와 경력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었

다. 주로 저학력의 중년(30～59세) 근로자에게 교육과 훈련 서비스

를 제공하여,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였고, 2004년 참여자의 35%

가 만 50세 이상이었다. 

나. 고령자 직업교육 및 훈련

2014년부터 고용주는 법령에 따라 직원들의 직업훈련계획 수립 

의무를 갖고 있다.「사업장 내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용자 20

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매년 직원들의 직업훈련 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였다. 행정감찰관이 직업훈련 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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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를 발견하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직업

훈련 계획은 사용자와 직원 대표의 협상을 통해 수립된다. 

Noste 프로그램에서는 중고령 근로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

육 및 훈련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이후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1년 교육문화부는 평생경력관리 안내를 위

한 TF를 만들어서 교육․훈련 안내시스템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

한, 현장 등에서의 비공식 교육과 훈련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

록 기술 인정/인증 메커니즘을 변경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사용자

에게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직원 수와 훈련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세

금공제 혜택이 부여되었다. 

취업(또는 창업) 중에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는 성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성인교육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교육

휴가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만, 학습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

거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이다. 

다. 고령자 고용보조금

2006～2010년에 한시적으로 고령자 대상 임금보조금제도를 운영

하였다. 사용자가 55세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를 전일제로 고용하면 

세전 임금의 16%(또는 총인건비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고용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되어 2010년에 폐지되었다. 현

재는 TE-Office(고용센터)의 재량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고용보

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구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TE-Office에 구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

하면 임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직업적 역량 부족으로 인

한 실업이어야 하고, 동시에 고용기회 제공이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노동시장의 채용기회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여야 한

다. 보조금 규모는 필요 인건비의 30, 40, 50%로 높은 편이며,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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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액수는 TE-Office가 판단한다. 

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2005년 연금개혁에서는 63～68세 사이에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

록 기준수급연령을 변경하였고, 2017년에서는 연금기여기간을 늘리

고, 수급기간을 줄이기 위한 연금개혁을 시행하였다. 기준수급연령

은 매년 3개월씩 연장되어 2027년에는 65세로 조정되고, 2030년 이

후에는 기대여명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노령연금의 급여수준도 조정되었다. 2005년 이전에는 소득비례연

금의 목표소득대체율이 생애최고소득의 60% 수준이었으나, 2005년 

연금개혁으로 기존의 은퇴 직전소득 기준을 평생 평균소득으로 변

경하였다.

조기연금제도도 개편되었다. 1987년 도입된 파트타임연금은 조기

은퇴 경로로 활용되던 장애연금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파트타임연금 도입은 고령자들이 시간제 일자리 선택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전일제 근로소득과 시간제 근로소득 차액의 50%

를 파트타임연금 급여로 지급했는데, 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7년 파트타임연금이 파트연금으로 대체되

었다. 수급요건에서 노동요건이 삭제되었고, 급여는 연금수급권에 

기반하되, 노령연금의 50%와 25%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파

트연금의 주 수급자는 자영업자와 실업자이다. 

실업보험에서는 2012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장실업수당의 하한 

연령을 1957년 이하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하

였다. 또한, 직무대체급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노령연금수

급까지 3년 이상 남은 경우로 제한하여, 이 제도가 조기퇴직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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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덜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가.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 근로자 보호 수준 완화

네덜란드는 동등처우법을 통해서 연령, 고용계약 형태, 근로시간

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해

고, 근로조건, 채용 등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게 규정하였다. 

2015년에는,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에 임금근로자로 고령 근로자

를 계속 고용하면, 질병 발생 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

간을 기존 최대 24개월에서 13주로 단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

주었다. 임시근로계약은 근로자 1인당 최대 6건에 한해 최대 4년까

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 밖에, 다수의 단체협약에서 고령 근로자

를 야근, 주말근무 등 특정 유형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지만, 최근에는 생산연령대의 고용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고령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이다.

나.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개선

2016년 1월에는 구직과 채용과정에서 직무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APL-EVC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APL은 사전학습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증은 이전까지 경험한 교육 및 직무 프

로그램, 학위, 자격 등을 주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EVC는 국

가공인자격뿐만 아니라 무형식(non-formal), 비형식(informal) 교육

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으며, EVC 

취득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네덜란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특정 연령대가 아닌 모든 연령 구

직자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workprofiler

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장기실업 위험이 낮은 집단과 높

은 집단을 구분한다. 위험이 낮은 집단은 온라인 취업지원이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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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험이 높은 집단은 caseworker와 가능한 신속하게 구직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구직자가 수행할 의무와 UWV가 제공하는 지원

의무를 상호 규정하는 실행계획을 완성한다. 

고령 실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2007～2009년 시

행된 Talent 45+는 45세 이상의 실업급여, 사회부조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2010년 이후에는 대상자를 55세 이상으로 축소한 

Talent 55+가 시행되고 있다. 고령 구직자의 작업역량, 프레젠테이션 

능력, 네트워킹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주는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보호장비 사용 여부나 

위험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2000년 도입된 근로시간

조정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조정, 근로공간 조정 등을 요

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반드시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다. 고령자 고용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2014년까지는 50세 이상 고령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고

용주에게 최대 3년간 연간 최대 7,000유로까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을 완화해 주는 mobility bonus를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는 지급대

상 연령을 56세로 높이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보조금 상한을 

6,000유로로 낮추었다. 2018년에는 임금보조(Loonkostenvoordeel, 

LKV)로 대체하였는데, LKV에서는 56세 이상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시간당 3.05유로, 연간 최대 6,000유로를 최대 3년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 수준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금보조를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을 하는 61～65세 고령자는 최대 3년간 

연 1,750유로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감소한다. 2015년부터는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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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상을 신규 채용된 고령자로 제한하였다. 

라.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네덜란드는 연금급여에 세제혜택을 부여해왔다. 연금급여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급개시연령과 은퇴시점이 늦춰

질수록 낮아진다. 2005년부터는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경우에는 기

초연금과 기업연금 모두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초

연금을 수급하는 중에 유급노동을 계속해도 연금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세율이 더 낮아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5. 영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가. 법정 정년제 폐지

영국은 1971년 노동관계법에서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정년을 

규정했지만, 강제은퇴 시점이라기보다 연성법(soft law)에 가까운 권

고 규정이었다. 2006년 고용평등(연령)규칙이 제정되면서 채용부터 

계약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였다. 65세를 기본

정년연령으로 규정하며, 그 이전의 정년을 엄격히 규제하였고, 근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요구권을 보장하였다. 2010년 평

등법 제정을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정년연령을 

두는 것이 금지되었다.

나. 연령차별 금지

형식적으로는 2006년 고용평등(연령)규칙 제정, 2010년 평등법 제

정으로 채용부터 고용계약 종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채용과정에서 연령차별을 호소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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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으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연령차별이 

꼽히고 있다. 

다.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확대

영국은 2003년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육아와 

관련된 유연근무 청구권으로 출발했지만, 2010년부터 중고령자를 포

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권리로 확대되었다. 영국

의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근로장소 변경 등 전반

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 확정적 권

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용자의 거부권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승인

률은 높은 편이다. 고령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부터 재택근로까지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해서, 고령 근로자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자 고용활성화 조치로 Fuller Working Lives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기본퇴직연령제도의 폐지 이후, 유연근무제

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고령자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고용유지는 물론, 고령자 맞춤형 사업장으로의 재고

용을 촉진하며, 고령자 유연근무제 컨설팅을 통한 고령자 친화 일하

는 방식의 구축을 도모한다. 최근에는 명칭을 “50 PLUS : Choices”

로 변경하였다. 

라.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2010년의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였으나, 

2018년 성별 연령대를 통일하였고, 2021년 현재는 남녀 모두 66세이

다. 2028년까지 67세, 2046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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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마다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연금수급연령을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 

0층의 연금크레딧 수급개시연령은 여성의 연금 수급개시연령(기

존 60세)과 연동되어 운영되어왔다. 이에 2018년 이전까지는 60세 

이후의 남성 고령 실직자들이 연금크레딧을 수급했지만, 2018년에 

연금수급연령이 조정되면서 조기은퇴 경로가 차단되었다. 그 밖에, 

기존의 장애 관련 급여들이 고용지원 수당(Employment Support 

Allowance)으로 대체되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졌고, 장애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

되었다. 

1989년 국가연금 소득 제한을 폐지한 후부터, 국가연금 수급자들

은 급여수준의 감액 없이 유급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연금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기업연금을 수급하면서도 기존의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4월부터는 연금 자유화 조치

(pension freedom)를 시행하였다.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근로

자는 일시불 수령, 간헐적 인출, 연금 수급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

었는데, 연금을 수급하면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

책이다. 

6.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일본은 1998년부터 60세 이상의 법정 정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 2013년에는 65세 이상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였다. 고령자 고

용확보조치는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사용

자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사용자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65세

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선택지 가운데 

한 가지를 시행해야 한다. 2000년에 이미 노력의무가 부과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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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나 예외 사례들이 인정되었다. 2013

년에는 예외 인정을 2025년까지만 두기로 하는 법이 시행되었고, 이

에 2025년부터는 65세까지 전면적으로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가 시

행될 예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 

20.8%,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2.7%이다. 대다수에 해당하는 76.4%

의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통한 재고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

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이전에 비해 30% 정도 감소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021년 4월에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연령을 70세까

지로 연장하였고,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의 선택지에 대한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기존의 선택지였던 

정년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제도의 기준 시점이 70세로 조정되었

고, 추가로 70세까지 업무위탁계약제도를 도입하거나, 70세까지 사

회공헌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직접 또는 위탁 가능)

하는 선택지가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2023년

부터 2031년까지 2년에 1세씩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법

정 정년(60세) 이후로는 관리직을 맡지 못하는 직책정년제를 도입하

고, 정년 이후로는 임금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감액한다. 

나. 고령자 고용보조금

헬로워크, 민간 직업소개소 등의 경로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

보험 피보험자로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

급하는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을 운영하고 있다. 60세부터 65

세 미만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40만 엔, 그 외의 

근로자에게 60만 엔을 1년간 지급하는 특정취업곤란자 코스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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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50만 엔, 그 외의 근로

자에게 70만 엔을 지급하는 평생현역 코스로 구성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65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하는 경우에는 65

세 이상 고용촉진조성금을 지급한다.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

거나, 65세 이상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경

우에 보조급을 지급하는 65세 이상 계속고용촉진 코스, 직업능력평

가, 인사제도, 단시간 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연수․훈련 제도, 건

강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45～

75%)를 지원하는 고용관리개선 코스, 50세 이상 정년 미만의 계약직 

고령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중소기업 48～60

만 엔, 대기업 38～48만 엔)을 지원하는 고령자 무기고용전환 코스로 

구성된다. 

그 밖에, 고령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운영한다. 60 

～64세 고령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여 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

부금의 수급액이 감소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 고령자 고용지원 서비스

JEED가 인정한 전문가(고령자고용어드바이저)가 고령자 고용관

리 개선을 원하는 기업에게 상담과 조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령

자 고용환경 정비 지원을 위한 기업진단시스템도 무상 지원하고 있

다. 고령자고용어드바이저의 조언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책을 기획하

거나, 중고령 근로자의 취업의식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비용

의 절반을 보조한다. 

주요 헬로워크에는 평생현역지원창구를 설치하여, 65세 이상의 고

령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개척하는 업무

를 수행한다. 정년퇴직 후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고

령자에게 지역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하고, 60세 이상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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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이 높은 고령자를 구직자로 등록하고, 고령자의 능력을 활용하

려는 사업자에게 소개하는 경력인재뱅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라. 사회보장제도 개선

2022년 4월부터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감액 기준

을 65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47만 엔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

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

로 볼 수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조정되었다. 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75세까지 노령연금의 수급을 미

룰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에서는 2017년부터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한 고령자

에게도 이직 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변화가 주목된

다. 2016년까지는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

급하였는데, 1984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왔다. 당시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이직자가 퇴직 후에 대부분 은퇴를 선택했고, 다시 취

업하는 경우에도 단시간 일자리 등으로 제한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

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시점이 늦춰지면서 고령 실직자

의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성도 증가한 것을 반영한 제도 변화로 해

석할 수 있다. 

7. 결 론

결론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들을 비교 검토

한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년 이후 노령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시행한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은 60세의 법정 정년을 유지하면서, 60대 초반 고령자의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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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큰 폭으로 개선하였다.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 부과, 제한적인 의무화를 시행했고, 2025년 전면적 의무화를 앞

두고 있다. 단,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는 점, 이미 소

득 단절 기간이 시작되었고 2033년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예정이

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책의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활용한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 전반적인 근로조건 조정을 요

청할 수 있는 영국의 유연근무제 확대가 좋은 사례이고, 네덜란드의 

근로시간조정법도 참고할 만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동반한 유연근로

제의 확대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

여주며, 근로자에게 퇴직 이후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등의 장

점이 있다. 

셋째, 고령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 수요가 감소하는 조건

에서, 고령 노동력의 공급 증가는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취업역량이 낮은 고령 근로자의 장기고용

을 지원하는 독일, 법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보장한 네덜란드, 

65세 이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일본의 정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넷째,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제도 및 고용지원 서비스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의 고령자 훈

련제도는 이직 전후의 기간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

다. 네덜란드와 핀란드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습득한 숙련 수준을 인

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caseworker를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

스 지원(네덜란드)과 학습기간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성인교육수

당제도(핀란드)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이 자리를 잡기 위해

서는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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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과도한 연공성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산업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모델을 조정하면

서 시행해야 한다. 일본의 제도개선비용 지원 보조금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참여와 연금수급의 이분법적 구

분을 넘어서기 위한 연금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금제도에서는 정년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 외에는 연금을 활용할 

수 없다. 핀란드의 파트연금처럼 필요한 만큼만 조기 수급하거나, 

독일의 유연연금과 같이 연금수급 중에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

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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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한국은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고령자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은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

응하고(Lee, 2010),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며(Blau and Goodstein, 

2010),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여

겨진다(Calvo, 2006; 이승호 외, 2019에서 재인용). 이에 각국 정부는 주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늦추고, 퇴직 후에는 재고

용과 재취업을 지원하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고령자에게

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고령자 고용지

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도입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조치는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하는 고령자의 비율 증가가 

관측되고 있지만,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경향, 청년이나 준고령자 일자리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병희 외, 2020; 정진호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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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노령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단절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정년 연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지만, 60세 이상의 정년이 의무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시간 내에 추가적인 제도 변화를 기대하

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의 경우, 2016년 고령자 고용연

장지원금, 2018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2019년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2020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폐지

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도입되었다. 고령자 대상 고용보조금의 

폐지와 신설이 이어지는 상황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

이 분명하지 않은 현실을 반증한다.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확대 추

이를 보여왔다. 다양한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신중년 대상 일자리사업

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고령자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과 참

여자 규모 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 창출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러 사업들 사이의 대상 중복과 반복 

참여 문제, 낮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밖에,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고용서비

스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자들

의 저조한 참여율과 낮은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33년까지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제도적 

조건에서 고령자의 고용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정책의 개선 방향, 여러 

정책들의 조합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더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 추이에 맞춰서 기존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

험했거나, 인구고령화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이후의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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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복지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자 대상 소득보장제도

를 확대해 온 이전까지의 전략을 수정하여,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방

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였다. 고령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유도하는 제

도적 장치들을 줄이거나 폐지하였고, 건강하면서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

자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있

다. 고령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개별 국가의 제도적 환경에 따

라 차이를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시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고

용안전망을 비롯한 해당 국가의 제도 여건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또

한,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강조하기 시작한 이후로도 반복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제도들을 개선․

보완하고 있으므로, 최근까지의 정책 동향을 지속해서 추적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국의 고령자들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이, 더 오래 일하고 있지

만, 고령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주된 일자리의 퇴직 시점과 노령연금 수급연령 사이에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이 존재하고, 이후에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이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정책 

중 상당수는 고령자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했거나, 

비슷한 수준의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

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성과를 보여준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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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교 대상 국가의 선정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인구고령화 속도와 수준, 고령 노동시장 

현황,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 대상 국가로 독일, 핀란

드, 네덜란드, 영국, 일본을 선정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보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고,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은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성

과가 관측된 바 있다. 복지국가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보수주의(독일), 

사민주의(핀란드), 자유주의(영국) 국가들을 포함하고, 유연안정성을 강

조하는 네덜란드, 한국과 사회문화적, 제도적 특성이 유사한 일본을 같이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는 은퇴 전에 근로와 노령연금의 중복수급을 허용하는 

‘부분퇴직’과 ‘근로시간단축제도(Altersteilzeit)’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

에 주목한다.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노령연금, 직종별 숙련-보상체계의 범사회적 발달과 산별교섭 

중심 민주적 노사관계 활성화 등의 제도적 기반에서 이해해야 한다. 고령 

노동시장에서는 2000년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적극화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 일환으로 미니잡 활성화, 파견근로 등 비정형 일자리 확

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변화들이 관측되

었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급여수준을 동결하면서, 그 부족액을 미니잡으로 충당하려는 고령자가 

늘어났다. 노동조합에서는 ‘좋은 일자리(Gute Arbeit) 이니셔티브’하에서 

고령자들을 배려했으며, 정부에서는 ‘50 plus 이니셔티브’ 정책을 시도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황들과 함께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을 살펴본다. 

핀란드는 유럽대륙과는 다른 관점에서 복지-일을 접근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조기은퇴 촉

진 정책을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특히, FINP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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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nish National Program on Ageing Workers) 정책의 성공으로 고령

자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후 고령자 고용의 체질 개선에도 성공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핀란드의 정책은 역량 중심적이고 연령통합적이며, 

거시적인 고용정책 틀, 근로자와 사업체의 업무환경을 바꿔내는 미시적

인 접근 모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기서의 역량은 기업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내포하는 개념이며,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과의 결합 등

을 포함한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ALMP의 지출 증가는 직업훈련

의 활용수준을 높일 수 있고, 비전형적인 고용형태를 억제하는 고용정책

은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민주의 복지

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으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덜란드는 지난 10년간 55～64세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가장 크게 증가

한 국가 중 하나이다. 과거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라 불릴 정도로 

조기은퇴와 장기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복지개혁 과정에서 고

령자를 비롯한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된 

유연화에 초점을 둔 노동시장 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또한, 노동시장 정책

의 삼중통합(triple integration)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들의 경제적 생산성

과 사회보장의 정합성을 높여 온 국가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직수

당 등의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유연안정성 개념을 적용하는 전략을 중심으

로, 네덜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높여온 과정에서, 대륙유럽이나 북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용의 질을 

보장하는 시도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2011년 정년제(default retirement age)를 폐지하였고 노동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정년제의 

폐지와 함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

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노동참여 유인을 높이고 있다. 고령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프로그램(Flexible New Deal, Fuller Working 

Lives)을 도입하였고, 기업 내에서 유연근로시간 청구권(the right to request 

to flexible working)을 통해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

를 확대하였다. 정년제 폐지는 한국에서도 중장기적 대안의 하나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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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영국의 정책 사례와 그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고령 근로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활동기간을 연장하

고 있다. 일본은 2020년「고연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서, 2021년 4월부터 희망하는 고령자는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한 

2013년의 법개정과 비교하면, 근로자의 계속 고용 의무화(정년제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조치 외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 근로 지원, 창업 지원, NPO 활동 지원의 항목을 추가했다는 차

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특성을 지

닌 일본의 정책 대응과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정책 비교 분석틀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국가들은 인구구조, 노동시장 구조 및 제도적 조

건이 상이하며,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서로 간에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려면, 가능한 유사한 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가 정

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에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다

음의 <표 1-1>의 기준으로 구분한다. 

<표 1-1> 정책 비교 분석틀

노령연금 수급 전(A) 노령연금 수급 후

보조적 

소득지원(B)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 연장(A1)

이직 활성화를 통한 

고용 연장(A2)

노동공급

노동수요

노동생산성

자료: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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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생애주기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 

전(A시기)과 노령연금 수급 후(B시기)로 구분한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전 시기의 고용지원 정책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정책과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혹은 생애과정에서 주된 일자리가 없었던)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한다. 

고령자의 고용지원 정책은 목표에 기초하여 세 가지로 구분한다(OECD, 

2019).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고령자의 조기은퇴 유인을 줄이고,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더 많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인

하는 정책들을 의미한다. 노동수요 정책은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

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말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고령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지칭한다. 국가별로 주요 고용지원 정책의 효

과를 다룬 기존 연구결과들을 정리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 고용률이 감소하다가 반등

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이다. 고령

자는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을 말하고, 가능하면 79세까지로 연령 상한을 

두되, 국가에 따라 상한 연령은 유연하게 적용한다. 

또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비교 대상 국가별로 

고령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특성을 정리한다. 고

령 노동시장 특성은 인구구조 및 고령자 특성 변화 추이 등 노동공급 관

련 특성, 산업구조 변화를 포함한 노동수요 관련 특성, 고령자가 종사하

는 일자리 관련 특성을 포함한다.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에 따

[그림 1-1] 연구모형

자료: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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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이가 있지만, 노령연금, 공공부조 등 소득보장제도와 실업보험과 실

업부조 등 고용안전망제도를 살펴본다. 

소결에서는 고령자 대상 주요 고용지원 정책을 요약정리하고, 사회보

장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논의하며,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상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위의 [그림 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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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제1절 도 입

제2장에서는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020년대 초반 현재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

진 정책의 내용과 결정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층위의 굵은 제도-정

책적 맥락이 독일 사회 내에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

은 ① 사회국가와 민주적 노사관계 전통의 지속, ② 21세기 초 도모된 하

르츠 개혁으로 인한 근로유인적(activating) 기제들의 강화, 그리고 ③ 최

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노력 등이

다.1) 이들은 시대적으로 선후관계를 지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

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단의 두 가지 흐름이 형성시킨 제도-정책적 기제들이 함

께 작동하는 위에서 근래에 보다 심화된 독일의 고령화를 배경으로 새로

운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가 모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고의 주제인 독

일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자체를 놓고 본다면 동시적 관점에서 세 번째

의 가장 최근의 경향들을 표피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

기에만 머물러서는 그로부터 맥락이 상이한 한국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1) 이 세 흐름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문의 2.2절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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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만들고 개혁해야 할지 심도 있는 정책번역(policy-translation)을 

도모할 수 없다. 세 번째 흐름의 기저에 흐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흐름의 

양상과, 그들과의 세 번째 흐름이 어떻게 섞여 작동하고 있는지 시스템적 

및 맥락적으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은 보편적으로 해당 사회 고령인구의 변동, 고령

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 지으며 그 용도와 기능적 정체성을 규정

할 수 있다. 오늘날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은 양적으로 늘고 있는 

고령자들과 함께, 고령자들에 대한 노동공급과 수요의 증가세를 구조적 

배경으로 하여, 그간 제도적으로 약화되어 온 사회안전망 기제들과 하르

츠 개혁으로 인해 형성된 불안전 노동기회의 확산이라고 하는 맥락 위에

서 펼쳐지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사회국가의 약화경향과 새로운 노동

시장 활성화(activation) 정책의 지속, 그리고 그러한 지배적인 흐름이 초

래한 부작용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일정한 노력 위에서 도모되고 있는 것

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흐름들의 동시적 작동이라고 하는 맥락구

조(contextual structure)를 전제로 하면서, 근래에 일고 있는 독일 노동시

장에서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의 한국적 함의를 끌어내 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바, 독일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양적 데이터들을 기초

로 해서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독일의 노동시장, 노사관계, 사회복지적

인 제도적 기제들 내에서 고령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 및 촉진의 요소

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하르츠 개혁 이후 또 최근 도입되고 있는 고령

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살펴본다. 끝으로 제4절에서는 독일

의 맥락 위에서 현재 도입되고 있는 정책수단들의 한국적 의미를 고려하

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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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배경

1.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

독일은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적 변화를 겪어 왔다. 1960년에서 2000

년 사이 인구가 약 920만 명 증가한 반면, 2010년에는 2000년에 비하여 

약 50만 명가량의 인구가 감소했다. 2015～2020년 기간에는 난민들의 대

거 이주, 이주여성들의 다자녀 출산 등이 주된 원인으로 1백만 명가량이 

증가하여, 2020년 현재 독일의 전체 인구수는 약 8,330만 명에 달한다

(IAQ, 2019: 2, 그림 2-1 참조). 

[그림 2-1] 1960～2060년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백만 명, %)

  주:예상수치계산의 전제조건은 1)평균수명:남성 82.5세, 여성 86.4세, 2)출생률:출

산가능연령 여성 1인당 아동 1.4명, 3)독일 내 신규이주자 수:연평균 221,000

명. 연방노동청은 개별 조건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예상수치를 

제시함. 

자료: IAQ 웹사이트 유관문서, 2021. 11. 2. 인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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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연령집단을 직업활동준비자(20세 미만), 경제활

동참가자(20∼64세), 은퇴자(65세 이상) 등 3개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전

체 인구 중 20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1990년도에 21.7%에서 2020년도에 

18.3%로 감소했다. 그와 달리 65세 이상 은퇴자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에 14.9%에서 21.9%로 증가했다. 이는 독일이 전

형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길을 걸어왔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55세

에서 65세 연령대 인구가 근래에 들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추

세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그림 2-1 참조). 

그러나 향후 연방통계청의 예상에 따르면 2060년도가 되었을 때, 독일 

인구는 1960년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게 되고, 20세 미만 인구는 17.2%

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젊은 연령층의 노동공급 감

소와, 고령층 노동공급 증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인구구조적 변화로 인한 청/장년층 감소와 고령자의 증가가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고령노동자 공급증가로 이어졌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와 관련한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비율,3) 

경제활동참가율4) 및 사회보험가입의무 근로자 비율 등을 살펴본다. 먼저 

독일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대 경제활동인구비율이 큰 폭으로 증

가했다. 특히 55～64세 연령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르츠 개혁이 단

행된 2003년도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55세에서 65세 미만

의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5세에서 65세 미만의 그것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

했으며, 수치상 그것은 유럽의 평균을 뛰어넘은 모습이다(Bundesargentur 

für Arbeit, 2019: 10).5) 

2)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Bevoelkerung/ 

Datensammlung/PDF-Dateien/abbVIII1.pdf.

3) 경제활동인구비율:전체 인구에서 노동력(근로자와 실업자)이 차지하는 비율.

4) 경제활동참가율:사회보험가입의무 근로자 비율을 다루는 고용률과 달리 모든 종

사상지위의 근로자를 포함.

5) 경제호황에 따른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과 해당 세대가 특히나 

출생률이 높았던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9년생)인데, 그들이 점차 고령

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도 고령층 경제활

동참가율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Bundesargentur für Arbeit,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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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연방통계청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20～24

세, 25～44세, 45～54세, 55～64세 4개의 연령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25～44세는 약 8%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20 

～24세 그룹은 약 6%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20년간 비슷한 수준의 비율

을 유지했다. 55～64세 이른바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에 반해 

비약적 증가를 보였다. 1991년에 38.2%였던 것이 2019년에 72.7%로 약 2

배가량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Bundesargentur für Arbeit, 2019: 9). 해당 세대는 특히나 출생률이 높았

던 이른바 베이비붐(Babyboom) 세대들(1955～1969년생)인데, 그들이 점

차 고령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다(그림 2-3 참조). 

[그림 2-2] 20～64세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1991～2019년)

(단위:%)

자료: IAQ 웹사이트 유관문서, 2021. 11. 2. 인출.6)

6)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Arbeitsmarkt/ 

Datensammlung/PDF-Dateien/abbIV15.pdf.

20〜24 25〜44 45〜54 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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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령대별 사회보험가입의무 노동자 수(2000년, 2018년 비교)

  주 : 2000년 9월 기준, 독일 사회보험가입의무 노동자 수는 약 2,827만 명이며, 2018

년 9월 기준, 약 3,342만 명이다. 

자료: Sell(2020).

한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55∼59세는 12.2%, 60∼64세는 25.4%가 증가한 것으

로 파악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65세 이상 인구인데, 그들의 경제활동비

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도에 비하여 2018년도에 각각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반면, 15～5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도에 비

하여 2018년도에 5.9% 증가한 것에 머물렀다(표 2-1 참조; Bundesargentur 

für Arbeit, 2019: 8). 

<표 2-1> 독일의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인구 비율(2008, 2017, 

2018년 3개년도)

(단위:%)

2008 2017 2018

경제활동

인구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55세 미만
75.8 70.0 78.2 75.2 78.6 75.9

55세 이상

60세 미만
75.2 68.6 82.6 80.1 83.0 80.8

60세 이상

65세 미만
37.8 35.0 60.8 58.4 62.5 60.4

65세 이상  3.9  3.8  7.0  7.0  7.5  7.4

자료: Bundesargentur für Arbeit(201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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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제활동인구비율 및 참가율의 증가와 더불어, 독일의 고령층 

가운데 사회보험의무가입 근로자의 수도 현저히 증가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전체 사회보험가입의무 노동자 수는 약 2,700만 명

에서 3,300만 명으로 약 22%가량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50～54세는 약 

240만 명에서 460만 명, 55～59세는 약 220만 명에서 420만 명으로 각각 

거의 두 배가량 증가했다. 60～64세는 약 54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약 

4.5배, 65세 이상은 약 7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거의 5배의 폭발적인 증가

를 보였다(표 2-2 참조). 이에 따라 1999년도에는 전체 사회보험가입의무 

노동자 수 대비 50세 이상 고령노동자 수의 비율이 19%에 불과했던 반

면, 2019년도에는 1/3이 초과하는 35%에 달하게 되었다(표 2-2 참조). 

<표 2-2> 독일의 사회보험의무가입 고령노동자 수(1999～2019년)* 

(단위: 1,000명)

전체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1999 27,418 2,395 2,237   541  74

2000 27,842 2,560 2,142   611  84

2001 27,798 2,776 1,958   660  92

2002 27,660 2,889 1,928   712 100

2003 26,949 2,931 1,898   726  93

2004 26,548 2,946 1,920   765  92

2005 26,300 2,943 2,025   769  92

2006 26,534 3,011 2,210   734  97

2007 27,050 3,124 2,379   797 106

2008 27,695 3,262 2,542   877 116

2009 27,603 3,366 2,632 1,000 124

2010 27,967 3,517 2,720 1,130 128

2011 28,644 3,705 2,835 1,292 134

2012 29,280 3,892 2,959 1,450 153

2013 29,616 4,061 3,076 1,620 169

2014 30,175 4,235 3,232 1,786 191

2015 30,771 4,394 3,411 1,844 224

2016 31,443 4,525 3,601 1,962 255

2017 32,165 4,610 3,801 2,122 288

2018 32,870 4,653 4,009 2,284 326

2019 33,407 4,624 4,195 2,451 367

  주: * 매년 6월 30일 기준.

자료:Bundesagentur für Arbei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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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층 실업률의 감소 경향

고령인구의 증가 및 고령노동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고령층 실업률

의 감소세가 확인되는데, 이 또한 고령층 노동공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8년부터 65세에서 75세 연령대의 독일 인구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55

세 이상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 자연스럽게 고

령자 실업률도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 불안정 고용층 또한 감

소세를 보이고 있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9: 4). 허나 전체 실업

자 수 대비 고령실업자 수의 비율은 2005년의 12.0%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9년에는 22%에 달해 거의 두 배가량 증가했다(IAQ, 2021b: 2; 

그림 2-4 참조). 

[그림 2-4] 고령실업자(55～64세)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2005～ 

2020년)

(단위:명, %)

자료: IAQ 웹사이트 유관문서, 2021. 11. 2. 인출.7)

7)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Arbeitsmarkt/ 

Datensammlung/PDF-Dateien/abbIV77.pdf.



제2장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17

그렇다고 고령층의 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실업률은 경

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 중 실업자 수의 비율이므로 경제활동인구 

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이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55세 이상 고령실업자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50

만 명에서 58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자 수 대

비 고령실업자 수의 비율은 22.0%에서 21.5%로 다소 감소했다(그림 2-4 

참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고령자는 

장기근속에 따른 해고예고기간 연장에 따른 해고보호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IAQ, 2021b: 2). 실제로 고령

자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10년에 

8.8%였던 것이 2019년에는 5.4%로 감소했다(Bundesargentur für Arbeit, 

2019: 18; 그림 2-5 참조). 

[그림 2-5] 2008～2018년도 전체 실업률과 고령실업자 실업률(55～64세)

(단위:백만 명, %) 

자료: Bundesagentur für Arbeit(2019: 18). 



18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 비교 연구

다만, 고령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독일 

고령자들의 실업률은 평균 이상이다. 특히 50～65세 노동자들은 대체로 

타 연령층에 비해 실업노출의 위험이 높다. 이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

해서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고령자 고용촉진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조기퇴직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폐지된 것에도 기인한다. 2015년

까지도 고령자 실업률은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부터 비로소 감소세로 

변해 왔다. 고령자 근로자의 증가추세와 활성정책의 효과에 반해, 고령실

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입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고

령층 실업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진입 정책에 참가하는 고령자는 매

우 적었으며, 여전히 증가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Bundesagentur für 

Abeit, 2019: 4). 

독일의 고령실업자들은 실업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실업자

의 실업기간이 평균 70주인 반면, 55세 이상 실업자의 실업기간은 평균 

96주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난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수의 비율을 보

면, 일반실업자의 경우에 35%이며, 55세 이상 실업자는 46%이다. 고령자

일수록 취업이 어려워 한 번 실업자가 되면 장기실업에 놓일 확률이 높다

(Bundesargentur für Arbeit, 2019: 27; 그림 2-6 참조). 

[그림 2-6] 실업기간별 실업자 비율(2018년)

자료:Bundesargentur für Arbeit(20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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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자 고용의 여타 특성들

노동시장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IAB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경제활동

을 하지 않는 연금수급자 중 여성의 13%, 남성의 20%가 취업을 희망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모든 연금수급권자의 4분의 1 이상은 노령 

연금으로 전환한 후 첫 3년 동안 재고용되었다. 응답자들은 취업을 한 동

기를 주로 사회적,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꼽았으나, 상당수는 재정적인 이

유를 들기도 했다. 여기에서 그들의 추가소득(Hinzuverdienst)이 연금수

급 전 영위하던 소득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계보장(Existenzsicherung)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다(Bundesagentur für Abeit, 2019: 16). 

고령 근로자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전일근로종사자 비율 또한 지속적

으로 증가했다. 동일연령인구와 비교했을 때, 2019년에 60세 전일근로노

동자 수의 비율은 37.8%, 62세의 경우 33.3%, 64세의 경우 12.7%에 불과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각 비율을 1999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17.7%, 

9.4%, 2.7%) 2배에서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IAQ, 2020: 3; 

그림 2-7 참조). 

한편, 사회보험가입의무 노동자 중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이들이 차

지하는 비율이 고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고령자들의 높아진 고용률에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도의 경우 전체 사회보험가입의무 노동자 중 시간

제 노동자의 비율은 29.2%였고, 60세 노동자의 경우에는 시간제 노동자

의 비율이 32.5%였으며, 62세는 32.8%, 64세는 34.1%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그림 2-7 참조). 

반면, 기간제 일자리(Zeitarbeit)에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용되

어 있다. 대신 주된 일자리와 관련한 단체협약 규정상의 주당 근로시간보

다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 61%, 전체 근로자 내 비율 약 28%). 

이는-뒤에서 살펴볼-고령자 파트타임 근로모델(Altersteilzeitmodelle)

이 현장에서 나름 활성화되어 있음을 암시한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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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60～64세 사회보험가입의무 전체 노동자 수와 전일근로자 및 부분

근로자 수(1999, 2019년 비교)

(단위:명, %) 

자료: IAQ 웹사이트 유관문서, 2021. 11. 02. 인출.8)

라. 노동력 수요의 측면에서 고령자에 대한 선호도

고령 노동자의 공급증진과 함께 그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추

세가 관찰된다. 특히 기업 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Czepek et al., 2017; Westermeier & Wolf, 2020). IAB 취

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9) 2015년을 기준으로 397,000개 독일 기업 내에 

약 647,000명의 연금수급권자가 있었다. 이 중 약 26%에 해당하는 171,000

명에 대해 기업들은 그들과의 고용연장을 희망했다. 실제로 그 가운데 약 

8)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Arbeitsmarkt/ 

Datensammlung/PDF-Dateien/abbIV105.pdf.

9) IAB 취업실태조사(IAB-Stellenerhebung)는 IAB의 대표적인 기업조사로 매년 4

분기에는 서면으로, 다음해 1․2․3분기에는 모든 경제부문 고용주를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다. 매년 약 13,000～15,000개 기업이 서면 설문조사에 참여하며, 

후속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약 9,000개 기업이 무작위로 선정된다(Czepek et al.,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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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인 143,000명의 노동자들과 성공적으로 고용연장을 이룬 것으로 파악

되었다(Czepek et al., 2017: 1).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고

용연장희망자는 2015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연금수급권자 중 

58%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고용연장을 희망했고, 실제 고용연장률도 약 

91%로 3년 전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Westermeier 

& Wolf, 2020: 1).  

대기업의 경우 외부인력으로의 교체나 구조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반

면(약 11%),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손실과 더불어 그들의 대체가 

어려운 이유로 연금수급권자의 고용연장에 대해 보다 높은 수요를 보였

다(약 32%). 신규 인력의 고용을 시도할 경우 약 1/5가량은 실패로 끝나

는 등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보충에 어려움에 따르는바, 자연스럽게 기존

의 고령 노동자에 대해 수요가 증가해 왔다(Czepek et al., 2017: 2～3). 

고용연장의 사례 중 어떠한 조치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조

사결과를 살펴보자. 조사대상 기업의 60% 이상이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

해서라고 답했고, 약 49%의 기업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고용연장에 동

반되는 주된 수단으로 들었다(Czepek et al., 2017: 3～4). 2018년 연구에

서는 약 51%의 기업에서 미니잡으로의 전환이 고용연장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었다고 답했다. 이 중 종업원 50～249명의 중견기업 중에서 

약 65%, 250명 이상의 대기업 중에서 약 70%가 미니잡을 통한 고용연장

에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두 번째로 높게 선호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는 실업보험금 납부의무 면제를 꼽았다(약 32%).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

업 내 고용연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선호됨이 확인된다(Westermeier & Wolf, 2020: 8).

2. 유관 제도 현황:연금 및 차별금지 제도

가. 전반적인 제도적 맥락 개관

독일은 20세기 초 비스마르크 시대에 사회복지시스템의 도입을 본격화

한 이후, 이른바 ‘사회국가(Sozialstaat)’를 형성하면서 높은 사회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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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전 인구가 향유할 수 있게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온 국가다. 고령자

들의 경우도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의 공식적인 공적사회보험 

체계 속에 인간의 노화가 동반하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기제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 주된 원

리는 노동하는 사람들 및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의 연대

나 상호부조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시스템

이었다. 

또 이른바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국가로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직체들이 노동조합(Gewerkschaften)과 사용자협회(Arbeitge 

berverbaende)로 대규모로 조직화되어 초기업적 수준에서 정책행위자

(policy actors)로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동시에 기업 내에서 직

장평의회(Betriebsrat)가 설치되어 민주적으로 노사관계를 꾸려 나가는 

시스템이 발전하여, 노사관계적인 제도와 관행의 틀 내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제들이 발전되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기업 내에

서나 기업 외부 산업별 수준에서나 이러한 노사관계적 영역에 있어서도 

고령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요컨대 

사회국가와 민주적 노사관계는 독일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시스템적 원리를 담지한 기초적인 사회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990년대 이후 통일과 EU 통합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사회시스템과 노사관계의 작동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했

다. 여기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화와 같은 인구학적(demographic) 

변동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했다. 기존의 보호중심 노동시장제도의 개혁

을 모색하면서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 2000년대 초에 실행되어 노동시장 

제도의 대대적 쇄신이 모색되었다. 많은 이들을 보호의 영역이 아니라 노

동력 교환의 현장, 즉 노동시장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자연스럽게 노

동시장에 내재해 있던 강력한 보호의 기제들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 

사회국가의 폐지(Abbau)가 아니라 재구조화(Umbau)를 지향할 것을 표

방한 하르츠 개혁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일정하

게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를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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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았다. 장기실업자를 의미하는 하르츠 IV 수급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찍

히면서 상당규모 유지되었고, 정규직이면서도 비전일제 일자리들을 취하

는 이들과 함께 정규직보다 합법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기간

제 계약을 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늘었다. 여기에 이른바 ‘미니잡’의 활성화

로 저임금-단시간 부업형 일자리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전

통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들이 정규직 일자리들 주변에 만연

하는 기회를 만들었고, 독일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증대시켰지만 안정성

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르츠 개혁에 대해서는 그것이 초래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 약화의 측면, 그것의 제도적 정합성의 측면 등

에서 문제제기가 계속 불거져 나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되어 온 유럽과 독일 내에서 재차 부상한 친노동적 좌파이념과 정책

주창의 흐름 등이 함께 어우러져, 지난 10여 년간 그에 대한 성찰과 비판, 

그리고 제도적 수정과 정책적 보완의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그렇지만 하

르츠 개혁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게 걸쳐 있었고 새로운 

기획들은 그러한 흐름 자체를 크게 수정하는 정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르츠 개혁에 대해서 여전히 그 공과 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

는 가운데 부분적인 영역들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만들어져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정최저임금제의 도입이며, 이는 단

체교섭의 확장성을 포기하더라도 노동시장 말단의 시장임금의 하향을 막

아내는 효과를 보려는 자구책이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책들이 하르츠 

개혁의 대세를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며, 오히려 다양한 적응적 후속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도 크다. 여

하튼 최근의 노동시장 정책들, 특히 고령자들의 고용과 관련한 정책들도 

기존의 전통 및 근래에 진행된 하르츠 개혁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그 

맥락을 이해해 가야 한다. 

나. 노령연금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동전의 뒷면에는 독일의 노령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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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해당 제도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면 된다. 일단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다루기에 앞서 노령연금제도와 그 특성을 개관해 보겠다. 

독일의 연금체계는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여기에는 가

장 기본적인 법정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GRV)뿐 아

니라, 농민연금, 프리랜서연금, 공무원 등의 직능별 연금체계, 그리고 기

업연금, 개인연금 등까지 포함된다. 다시 말하여 수급기관, 수급대상자, 

급여조건 등에 따른 다양한 각각의 연금체계가 합을 이루어 현재 독일의 

노령연금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äcker & Bispinck. 2020: 

964). 그것은 각각을 정의하는 법률들에 따라 4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첫 번째 층은 법정연금보험, 공무원연금, 특정 자영업자(농민, 수공업

자, 예술/언론인, 전문직 프리랜서 등) 등을 위한 연금 제도이다. 두 번째 층

은 기업연금으로(Betriebsaltersversorgung), 이는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의 추가보장(Zusatzversorgung im öffentlichen Dienst)으로 구분된다. 세 

[그림 2-8] 독일의 노령연금 시스템

고용자
자영업자

공무원 공무원 외 근로자

1층 
공적보장체계 
(Gesetzliche 
System)

공무원
연금

법정연금보험

사회보장가
입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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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 특정 
프리랜서 
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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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농민연금
직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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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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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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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고용근로 
자(Knappschaft)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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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터-연금(Riester-Rente) 정부지원

개인노령연금 개인저축

4층 기초보장 
(Grundversicherung)

고령자 및 소득감소자의 기초보장/주택지원금

자료:Bäcker & Bispinck(2020: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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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층은 사적연금(private Altersversorgung),10) 네 번째 층은 돌봄원

리(Fürsorgeprinzip)에 입각해 노년기 기본보장 및 근로능력 저하를 고려

한 기초보장을 가리킨다. 주택수당(Wohngeld)도 최소사회보장(Mindestsi 

cherungsleistung) 기제로서 여기에 포함되며, 실제 주택수당 수급자의 

절반은 연금수급자들이다. 

독일의 연금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개혁을 

경험했다. 이때 연금개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한 기여금으로 운영

되는 공적연금 중심의 전형적인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제도로부터의 경

로이탈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의 축소와 자본시장에 

의존하는 민간연금보험을 확대라는 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우승명, 2019: 75; Bäcker & Bispinck, 2020; 김원섭, 2018). 

당시 독일은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법정연금체계의 재원부담 및 연

금 보험요율의 안정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제를 안고 있었다(김원섭, 

2018: 280; 우승명, 2019: 66).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사민당/녹생당 정

부는 연금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지출지향적 수입정책(ausgabeorientierte 

Einnahmepolitik)’에서 ‘수입지향적 지출정책(einnahmeorientierte Ausga 

benpolitik)’으로 전환했다(우승명, 2019: 75; Bäcker & Bispinck, 2020: 40). 

구체적으로, 보험요율을 낮추는 대신 종래에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을 보

장하던 것에서 그들을 위한 기초보장(Mindestsicherung)을 하는 것으로 

전환해 갔다. 

슈뢰더 정부는 이러한 연금보장의 규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2001년 당

시 노동사회부 장관인 발터 리스터(Walter Riester)의 주도하에 새로운 제

도를 도입했다. 낮아진 연금수급수준을 사적연금과 기업연금의 발전 및 

지원을 통해 상쇄시키는 이른바 ‘리스터-연금개혁(Riester-Rentenreform)’

을 단행한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적연금수급자들 중 인증된 민간연금보험

상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이 지원금이나 세금공제 혜택의 형태

로 보조금을 받게 한 것이다.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시 마찬가지로 세금공

제나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그것을 장려하도록 했다(Bäcker 

& Bispinck, 2020: 363). 

10) 일반저축․자산축적(부동산 취득 포함) 등의 충당금 형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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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정부 2기에는 리스터-연금개혁에 이어 2003년 “어젠다 2010(Agenda 

2010)”이 추진되었다. 그 근간이 된 뤼룹위원회(Rürup-Kommission)는 연금

개혁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우승명, 2019: 77). 이 제안을 이어받은 기

민당 메르켈 정부는 “67세 연금(Rente mit 67)”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 

2007년에「연금5보험 수급개시 연령조정법」11) 제정을 통해 2011년 65세

였던 연금수급연령을 2012년부터 2031년까지 67세를 목표로, 매년 1달씩 법

정수령연령(Regelaltersgrenze)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결정했다[Deutsche 

Rentenversicherung(이하, DRV), 2021a]. 나아가 후술할 유연연금정책

(Flexi-Rente)을 시행하여 기존의 퇴직과 연금수급의 전형적인 개념으로

부터 탈피함과 동시에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연금 축소 및 민영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법적연금(GRV) 보장체계가 미약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독

일인구는 법적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다(Bäcker & Bispinck 2020: 966). 

독일연금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

로 3,912만 명이 연금수급자격이 있는 피보험자(aktiv Versicherte)이다. 

이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거주인구 비율의 약 8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DRV, 2021b; Bäcker & Bispinck, 2020: 966). 뿐만 아니라, 법적연금의 

급여수준 또한 노후소득에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증명한다. 평균적으로 

2017년 기준 모든 연금 수급가구는 퇴직소득의 88%(서독지역) 및 99%

(동독지역)에서 연금보험 혜택을 얻으며, 5%는 기업연금혜택, 10%는 민

간노후보장을 통해 보장받는다(Bäcker & Bispinck, 2020: 966～967). 

연방노동사회부가 2019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표 2-3 참조), 

남성의 월평균 법정연금수급액은 1,251유로(한화 약 150만 원)이고, 여성

은 751유로(한화 약 100만 원)에 달한다. 성별에 따른 보장금액의 차이가 

큼을 엿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분포도가 높은 구간에 밀집되어 있어서, 약 

72%가 1,000유로 이상, 7%가 2,000유로 이상을 수급한다. 약 10%만이 500

유로 미만의 연금수입이 있다. 반면, 여성은 보장금액이 더 넓게 분산되

어있다. 약 26%가 1,000유로 이상을 수급받으며, 3분의 1가량(약 31%)은 

11) RV-Altersgrenzenanpass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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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독일의 평균 법정연금수급 현황(2019년 현재, 60세 이상)

(단위: 1천 명, %, Euro)

연금

(Eigene Rente)

배우자 연금1) 

(Abgeleitete 

Renten)

직접가입 및 

배우자 연금
2)

(Eigiene und 

abgeleitete Rente)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수급자 수(1천 명) 7.337 9.398 555 3.589 503 3.221

100€미만 1 1 13 12 0 0

100€이상 200€미만 2 5 15 3 1 0

200€이상 300€미만 2 8 15 4 1 0

300€이상 500€미만 5 17 31 13 1 1

500€이상 700€미만 6 15 17 25 2 3

700€이상 1,000€미만 14 27 6 36 3 11

1,000€이상 1,500€미만 37 21 1 16 30 41

1,500€이상 2,000€미만 27 5 0 0 43 35

2,000€이상 8 0 0 0 19 8

평균 수급액(유로) 1,251 751 357 716 1,621 1,418

  주: 1)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2) 사망한 배우자 연금과 (기존의) 자기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자료:BMAS(2019: 30). 

500유로 미만의 연금을 받는다. 이는 500유로의 연금을 받는 남성과 3배

의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이하, BMAS), 2019: 30]. 

다. 실업급여 I, II와 사회부조 

독일의 실업급여 I은 경미고용근로자(geringfügig Beschäftigte, 즉 미

니잡), 공무원,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종속적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체계이다. 실업보험료는 실업보험금 지급 및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지출을 위해 사용되며, 그 지출액이 부족할 시에는 세금을 기

반으로 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연방보조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Bä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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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0: 455～456). 고용주와 근로자가 실업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

는 식으로 운영되며, 2021년 현재 보험요율은 임금의 2,4%이다. 급부수준

은 개별 임금을 대체한 수당으로, 이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자녀가 존재하

면 급여의 67%, 자녀가 없으면 60%이다. 세금 및 연대세, 그리고 사회보

장기여금으로 21%가 공제되어 수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

우도 건강 및 요양보험과 노령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셈이라 할 수 있

다(Bäcker et al., 2020: 458). 

<표 2-4>에서 보듯이 실업보험의 수급조건으로는 기준기간 30개월 중 

최소 12개월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해야 하며12), 수급기간은 보험료 납부

기간과 1 : 2의 비율로 산정된다. 즉, 최소 12개월의 납부기간은 최소 6개

월의 수급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고령근로자의 경우는 실업보험 납부기

간에 따라 최대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연령대

는 납부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수급기간 15개월이고, 55세 이상 58

세 미만 그룹은 36개월 이상 납부기간 시 수급기간이 18개월이며, 58세 

이상부터 공적연금수급연령 미만까지는 48개월 이상 납부기간을 충족했

을 경우, 24개월까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SGB III § 147 (2)). 

<표 2-4> 독일 실업보험 납부기간 및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

(단위:개월)

실업보험료 납부기간 연령 수급기간

12 /  6

16 /  8

20 / 10

24 / 12

30 50세 이상 15

36 55세 이상 18

48 58세 이상 24

자료:사회법전 제3권(SGB III) 제147조 제2항.

12) 3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인해 고용이나 실업급여 수급의 중단된 경우에도 납부기

간으로(Beitragszeiten) 산정된다(Bäcker et al, 2020: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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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에서 보듯이 실업급여 수급연령은 법정노령연금 수급의 조건

과 연결되어 있으며, 법정정년(gesetzliche Altersgrenze)은 연금수급 연

령의 기준이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연금수급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실업급

여와 관련한 의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독일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

연령은 법정정년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정년보다 나이가 더 

많은 고령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자 측은 여전히 실업보험료를 납부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후술할 유연연금제도에서는 연금수급권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법정정년 이후의 

고령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의 실업보험금을 면제한다(DRV, 2021e). 

실업급여 II(Grundsicherung für Arbeitssuchende : Arbeitslosengeld 

II)와 사회부조(Sozialhilfe)는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 I과는 달리 기초생계

보장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서 차이점을 보인다(BMAS, 2021c). 

특히 고령근로자를 기준으로 두 정책은 고용가능성과 연령으로 구분되어 

보장된다(BMAS, 2021c; BpB, 2021a; BpB, 2021b). 

실업급여 II는 만 15세 이상부터 법정연령까지의 장기실업자나 저소득

자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의 진입과 통합을 돕는 개

념의 정책이다(Bäcker et al., 2020: 467; BpB, 2021a). 하루 3시간 이상 노

동이 가능한 자를 경제활동 가능자(erwerbsfähige Leistungsberechtigte, 

ELB)로 구분해 보장한다. 실업급여 II의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12개월

이며, 연방고용청에 연장신청(Weiterwilligungsantrag :WBA)을 할 수 있

다. 반면, 법정정년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18세 이상의 고용 및 하루 3시 

이상의 노동이 불가능한 자들 중 기초생계보장이 어려운 자를  ‘고령자 

및 경제활동위축자 기초보장(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 

bsminderung)’을 통해 보호한다. 

실업급여 II와 사회부조를 위한 생계기준(사회법전 제12권 제27a조 1, 

2항, 사회법전 제2권 제20조 제1항)은 매년 1월 1일에 조정된다. 급부수준

은 2021년 기준으로 주거 및 난방비를 제외하고 446유로(배우자는 401유

로)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표준욕구(의/식, 위생, 문화생활 등)를 기준으

로 책정된 것으로, 추가적인 필요(임산부, 편부모, 장애 등)나 일회성 혜

택(이사나 추가의료비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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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독일 55세 이상 사회보장혜택 가능성

실업급여 I 실업급여 II
고령자/장애인 

기초보장
법정노령연금

55세-법정
정년 미만

수급자격 조건에 부
합한 실업자

기초생계보장이 
어려운 장기실
업자/저소득자

하루 3시간 미만
의 노동만 가능
한 자

수급자격 없음

법정정년 
이상

납부의무 및 수급자
격 없음(2021년12월 
이후, 법정정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고
용주는 실업보험료 
납부 의무 있음)

수급자격 없음
기초생계보장이 
어려운 자

수급가능

자료:저자 작성.

라. 고령근로자 차별금지와 우대

독일에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령”은 중요한 요소다. 해고

제한법(제1조 제3항)에 따르면, 해고대상자 선정 시 근속기간/연령/부양

가족 수/중증장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근속기간에 따른 해고예고 기간이 길어 사실상 해고가 어렵기도 

하다.13) 나아가 단체협약상에 근속연수우대원칙(Senioritätsprinzip)이 작

동하여, 근속기간이 긴 고령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조

성혜, 2009: 293～295). 

이러한 고령자 해고보호 및 우대원칙 등의 기제들은 양날의 칼로 작동

할 수 있다. 한편에서 그들은 고령근로자의 해고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근속기간을 통한 숙련과 경험을 높은 임금을 보장받음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 결국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법적 기반

이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적극적인 고용 및 정규직으로서의 연장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독일은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2000년 유럽연합의 반차별 지침 제정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11월 27일, 

13) 이 규정은 민법(BGB) 제622조 제2항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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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고용과 직업의 평등실현을 위한 일반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지침14)을 채택했다. 제1조 1항 목적에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 

정체성에 의한 고용 및 직업의 차별을 없앨 것”을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

로 유럽회원국은 노동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도 제어해 가게 되었다. 

90년대 후반부터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난항을 겪던 독일은 결국 이 유럽

지침에 의해 의무적으로 차별금지와 관련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의

무를 부여받았다. 

2006년 8월에는「일반평등대우법(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 

AGG)」15)을 제정해 유럽지침을 실현시킴으로써 차별금지법안을 입법화

하게 되었다(조성혜, 2009: 293; 이승길, 2009: 242; 황수옥, 2016: 34～35), 

일반평등대우법에 기초하여 고령근로자의 차별에 대해 실질적으로 단행

된 대표적 판결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2009년 쾰른시립병원 이사(Geschäftsführer)인 라이티티스(Jekabs 

Leititis) 씨에 대한 판결이다(Welt, 2021). 그가 62세 이후 계약연장에 실

패한 것은 그의 자질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차별에 의한 것이라는 

연방사법재판소(BGH)의 2심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은 독일 내 첫 연

령차별에 대한 판례가 되었다. 쾰른시는 결국 배상금을 지급했고, 그것은 

고위직 고령근로자의 연령차별 타파 사례로 남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2005년 유럽연합재판소의 망골트(Mangold)판례이다. 그

것은 단기근로계약과 관련한 것으로, 미니잡 등 경미고용계약에 있어서 

고령자의 차별을 보호한 판례를 남김과 동시에, 단기근로계약 내에 연령

제한을 개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내 고령근로자의 

차별금지의 법적 기반이 더욱더 다져졌다. 

법률적 기반을 토대로 독일에서 고령근로자가 채용과정 및 직장 내에

14) Richtlinie 2000/78/EG des Rates vom 27. Nov. 20000 zur Festlegung einies 

allgemeinen Rahmens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in 

Beschäftigung und Beruf.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0:303:0016:0022:D

E:PDF 

15) https://www.antidiskriminierungsstelle.de/SharedDocs/downloads/DE/publikationen/ 

AGG/agg_gleichbehandlungsgesetz.pdf?__blob=publicatio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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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연령차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널들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정부기구로부터 연방가족고령자여성청소년부 산하의 연방차별

금지국(Antidiskriminierungsstelle: ADS)에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고령자 차별의 경우, 직장평의회(Betriebsrat) 

또한 소통 및 해결에 있어 중요한 루트이다. 이 외에 차별반대활동단체

(Antidiskriminiserungsverbände) 등 비정부조직의 도움을 통해서도 고령

근로자 연령차별에 대응할 수 있다(차진아, 2011: 345～347; Welt, 2021). 

연방차별금지국(ADS)은 상담의 약 16%가 연령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2019년 직업 및 채용 플랫폼 ‘유리문(Glassdoor)’은 연

령차별이 성차별 다음으로 직업생활에서 흔한 형태의 차별이라는 연구결

과를 내 놓았다. 이는 독일의 고용과 일자리에 있어서 고령자 차별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Welt, 2021). 

제3절 고령 노동자 보호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들

1. 노령연금 수급 이전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가. 고령자 파트타임근로(Altersteilzeit)

독일은 2000년대 초부터「파트타임근로 및 기간제고용 계약에 관한 법

률(TzBfG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을 

통해 고령자 파트타임근로(Altersteilzeit)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는 55세

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 전까지 해당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풀타임에서 파

트타임으로 단축할 시, 단체협약상 규정된 근로시간의 1/2로 단축하되, 

단축된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이 되어 임금상쇄분이 과도한 경우, 감소 

전 순임금의 70%를 보장케 하여 20%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16) 

16) 다만,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 보너스(Sonderzahlungen) 지급은 파트타임근로자

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BMAS, 2021a). 



제2장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33

한 제도이다(BMAS, 2021a). 차액 20%는 연방고용공단이 지급하며 그것

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제되고 소득세도 감면된다. 더불어 임금감소로 

인한 연금차액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주로 하여금 최소 80%의 연금보험

료까지는 부담하도록 했다. 

고령자 파트타임근로와 관련된 규정은 대체로 업종별 노사임금협약

(Tarifverträge) 및 사업장협약(Betriebsvereinbarungen)에 합의되어 있

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

나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시키는 방식(gleichmäßige Reduzierung)

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단축 기간 내 절반은 전일제로 일한 후 후반은 일

하지 않는 이른바 ‘블록모델(Blockmodell)’ 방식이다. 후자를 택하는 경우, 

정규직의 조기은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조성혜, 2009: 295). 

사실 이 정책은 연금수령 연령까지 고령 노동자들이 점진적으로 혹은 

조기에 퇴직할 것을 장려하는 정책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본고에서 관

심을 두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책과 그것은 성격상 불일치한다. 다만, 

근래에 이 정책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근래에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과 관련성이 없지 않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방고용공단(BA)이 지

급하던 20%의 차액(Aufstockungsbetrag) 및 사용자부담 연금보험료 

90%의 재정지원을 2010년부터 폐지한 것이다.17) 

애당초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를 선택한 사람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폐지

되기 전, 즉 2009년까지 약 67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제도가 막 시작되었

던 2000년도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였다. 반면, 연방고용공단의 

지원이 폐지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자 수는 매해 급격히 감소해 

2016년 약 23만 명까지 이르렀고, 2019년까지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어 왔

다(그림 2-9 참조). 고령자파트타임제의 이러한 쇠퇴는 독일에서 고령자의 

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경향과 함께, 역으로 고령자 

고용촉진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보조금 정책의 폐지와는 상관없이 점진적 은퇴 제도인 단축 모형과 블록 모형

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기에(개별 협약도 가능), 2021년5월14일 현

재에도 여전히 블록모형을 통해 63세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BMAS, 20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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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독일의 고령자 파트타임근로자 수 추이(1996～2019년)*

(단위:명)

  주: * 고령자 파트타임근로자의 법정연금보험 의무가입자 수로 측정됨.

자료: IAQ 웹사이트 유관문서, 2021. 11. 2. 인출.18)

나. 이니셔티브 50 플러스(Initiative 50 Plus) 정책

하르츠 개혁이 한창이던 2000년대 중반 독일 정부는「고령자고용기회 

개선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을 입안했고, 그것을 통해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하는 정책을 폈다. 일명 ‘이니셔티브 50 플러스(Initiative 50 Plus)’로 불

리는 이 정책은 2007년 5월 1일에 입안되었다. 

당시 고령자 고용정책은-슈뢰더 정부가 실행했던 하르츠 개혁 및 연

금개혁을 통한-사회보장제도의 약화(민영화) 및 고용유연화로의 패러다

임 전환 가운데에서 함께 파도를 타 갔다. 일단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퇴장을 종용하던 정책들이 막을 내렸다. 슈뢰더 정부의 뒤를 이었던 메르

켈 정부는-앞서 언급했듯이-연금수급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했다. 연

금수급도 늦추면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머물러 있게 한 것이다. 당

시 사회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낮은 노동참여

18)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Arbeitsmarkt/ 

Datensammlung/PDF-Dateien/abbIV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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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

장의 통합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두했다. 그에 부응해 정부는 국

가가 보조 및 지원을 선택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더 머

물거나 재진입하도록 장려했다(최홍기, 2011: 168; Kremer & Aust, 2007: 

115).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정책은 크게 네 가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들을 

내용으로 했다. 그것은 ①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의 조건부 적

용을 통한 취업장려, ②고령실업자의 취업 시 임금보전(Entgeltsicherung 

für Älterer), ③고령자들을 위한 채용보조금(Eingliederungszuschüsse) 

지원, 그리고 ④직업능력개발(향상훈련: Weiterbildung) 확대 등이었다

(조성혜, 2009: 302～306; 최홍기, 2011: 168～173). 이들 각각에 대해 간략

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계약 조건의 

완화가 가능하게 한 연령을 52세로 낮추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두었다. 

그것은 예컨대, 계약 전 4개월 이상 비취업상태이거나, 전직단축근로수당

(Transferkurzarbeitergeld)을 수령해 왔거나, 고용촉진훈련(Arbeitsförderung) 

조치에 참여한 경우 등이다. 이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웠던 고령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로 진입하게 해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유

도하려 한 것이었다. 

둘째, 120일 이상 실업급여 청구권을 갖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보다 임

금이 낮은 새 직장으로 취업할 시 임금의 차액을 2년간 보전해 주는 임금

보전금(Entgeltsicherung),19) 소위 ‘결합임금(콤비임금:Kombilohn)’ 지원

을 받게 했다. 이를 통해 90%의 연금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성혜, 2009: 307). 결합임금제는 타 노동시장 정책에 비해 정책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2011년에 독일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노동

시장 진입기회 개선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Eingliederun-gschancen 

am Arbeitsmarkt)」을 통해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혁했다(BpB, 

2021a). 

셋째, 고용주에게 고령자고용장려금(Eingliederungszuschüsse)20)을 지

19) 사회법전 제3편 제421j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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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여 그들이 고용에 부담을 덜 갖게 하는 식으로 고령자들의 고용을 장

려했다(조성혜, 2009: 306). 특히 6개월간 실업상태에 있었거나, 단시간 근

로수당을 수급했거나,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고령 근로자를 사용자가 1년 

이상 채용할 시, 그에게 12～36개월간 임금의 3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Ibid.).21) 

넷째, 연방고용공단(BA)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의 요건을 완화시키고 

재교육의 확충을 도모해 가도록 했다(조성혜, 2009: 305; BMAS, 2021b). 

이전에 100명 미만 사업장에 50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었던 프로그램을,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정책’을 통해 250명 미만 사업장에서 45세 이상 근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시켰다. 그러면서 지역별 잡센터(Jobcenter)

가 직업교육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원토록 했다(Ibid.). 

전반적으로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정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고령

자 고용기회 개선법」은 주로 50세 이상 미취업자, 실업자, 저숙련근로자

의 노동시장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그것은 모든 계층 고령자들

의 노동활동을 연장할 수 있는 체계와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정책을 포괄적인 고령자 고용촉진제도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어디까지나 일종의 적극화(activating)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임금보전금이나 기간제근로법을 통해, 노동시장 바깥에 있

는 고령자가 기존직장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라도 진입하도록 촉

진하는 제도의 성격이 강했다. 결국 ‘이니셔티브 50 플러스’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었으나, 고령자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정책이었다(Kremer & Aust, 2007: 118). 

다. 조기은퇴지원 약화와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노동수요의 확대

2000년대에 독일은 고령자들의 조기퇴직을 유도해 청년고용의 기회를 

늘리고, 또 고령 실업자들의 재취업 기회가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그들에 

20) 사회법전 제3편 제417.

21) 연방노동사회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하기로 했

던 정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BMA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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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업보험기금의 지급을 피하고 대신 그들이 일찍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조기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근래에는 

조기퇴직을 가능하게 하면서 지원하던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선회, 조기

퇴직의 효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연금수급연령(퇴직연령)을 상향시켜 고

령자들의 노동시장 잔류기회를 보편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즉 고령자 노

동수요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고령층의 노동공급 증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

로 법정연금의 수급가능연령에 변화를 두기 시작했다. 2031년에 그것이 

67년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법

정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고령노동자가 증가하

게 되었다. 나아가 법정연금보험법의 개정으로 조기연금수급(조기퇴직)

의 이점이 약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정연금수급연령 도달 이전에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감액되며, 감액된 액수가 법정연

금수급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회복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법정 연금수급연령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이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먼저 독일 연방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노년층의 연금수급기

간이 남성은 5.3년, 여성은 6년 더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의거, 2008

년 1월 1일부터「노령연금조정법(Altersgrenzenanpassungsgesetz)」을 제

정, 법정연금수급연령을 2012～2031년 동안 순차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기로 2007년에 결정하였다.22) 동시에 실업으로 인한 조기연금

수령도 60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했다(조성혜, 2009: 297). 그러면서 기존

의 조기은퇴를 유도하던 법안을 폐지하였다. 그것은 12～18개월의 실업

급여 수급 후 58세에 조기은퇴를 하게 하는 규정(사회법전 제3편 제482

조)이었다. 앞서 조기은퇴자 지원은 1951년 7월에서 1952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1953～1963년 출생자들의 경우 

기준 퇴직 연령이 67세로 높아짐에 따라 자동적으로 진입연령도 점진적

22) 법정연금-연령조정법(RV-Altersgrenzenanpassungsgesetz, Gesetz zur Anpassung 

der Regelaltersgrenze an die demographische Entwicklung und zur Stärkung 

der Finanzierungsgrundlage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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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65세로 상향조정했다(Ibid.). 

다음으로 현재 독일에서는 63세이면서 총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

보험을 납부한 자(eine Altersrente für besonders langjährig Versicherte)

는 연금감액 없이(ohne Abschläge) 조기퇴직을 통한 연금수령이 가능하

다. 63세이면서 35년 이상 연금보험납부자(eine Altersrente für langjährig 

Versicherte)의 경우는 법정연금수령연령을 기준으로 조기연금수령기간 

1개월마다 0,3%, 최대 14,4%까지 감액(Abschläge)당하면서 조기노령연

금수령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Westermeier & Wolf, 2020: 7).23) 1년 먼저 

조기수령하는 노동자의 경우 연금액 삭감률은 3.6(=0.3x12)%에 달하고, 장

애인의 경우 장애연금의 삭감률은 10.8%를 하한선으로 한다(BMAS, 2018). 

질병으로 인한 조기은퇴 시에는 취업활동기간 중 평균 월임금을 산출해 

이를 62세까지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8

년 현재 전국에 약 160만 명이 매월 연금 40유로를 추가로 수급하는 상황

이다. 원래는 2014년 7월부터 법정연금보험 가입기간이 45년 이상인 노동

자가 조기 은퇴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의 삭감 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했다. 63세 조기은퇴 시 발생했던 연금 삭감규정도 면제해 주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역시 상기와 동일한 이유로 독일연금보험공단에

서 우선 부담하게 했었다. 

이렇게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과 조기퇴직지원의 완화에 따라 근래

에 들어 독일에서는 평균 연금수급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4) 2020

년 기준 평균수급연령은 64.1세(남성), 64.2세(여성)로, 1997/1998년에 남

성(62.0세)과 여성(62.2세)의 경우에 비하면 약 2년가량 늦춰졌다. 63세 이

상의 장기(45년) 피보험자인 조기퇴직자의 연금삭감 면제가 적용되기 시

작한 2014년과 2015년에는 퇴직 연령이 소폭 낮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전

체적으로는 조기퇴직 제한 및 정년 상향조정 정책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10 참조).

23) 장애연금(eine Altersrente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을 조건으로 함(DRV, 

2021c).

24) 하지만 실업자 및 연금수급전환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연금수

급연령을 퇴직연령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IAQ, 2021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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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독일의 평균 연금수급연령(1993～2020년)

(단위:%, 연)

  주:붉은색이 여성, 파란색이 남성. 

자료:DRV(2021e: 132)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 정리.

[그림 2-11] 55～59세, 60～64세 사회보험가입의무 노동자 수와 고용률(2000～

2019년)*

  주 : * 매년 9월 기준.

자료: IAQ 웹사이트 유관문서, 2021. 11. 2. 인출.25)

25)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Arbeits markt/ 

Datensammlung/PDF-Dateien/abbIV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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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래에 연금수급 직전 연령대인 60～64세 및 65세 이상 인구 가

운데 고용자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정연금수

급연령의 연장(65세에서 단계적으로 67세까지)과 조기연금수급의 이점을 

약화시킨 조치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IAQ, 2021a: 2; 

그림 2-11 참조). 2018년 6월 기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지났음에도 계속

해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수는 약 24만 6,000명에 달한다. 이

는 전체 사회보험 가입자의 약 1%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2012년과 비교

해 약 77%나 증가한 수치이다(Bundesargentur für Arbeit, 2019: 16). 이

러한 고령층의 노동공급 증가추세는 단순히 고령인구 증가의 결과인 것

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라. 미니잡과 고령자

미니잡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 경미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

은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Teilz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TzBfG) 내 시간제일자리의 형태로 정의되는 고용형태

이다(Beckmann, 2018: 65; Bäcker & Bispinck, 2020: 407). 미니잡은 고용

유연화의 상징적인 정책도구이기도 하다. 미니잡의 설계 시, 그것은 실업

을 줄이고 저소득 부문의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효

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노동시장으로의 낮은 진입 기회를 통해 정규

직 일자리를 향해 가는 가교역할(Brückenfunktion)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Beckmann, 2018: 68). 

사회법전 제4권 제8조는 저임금 노동을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8 SGB IV). 첫째, 근로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월 보수가 

45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1년에 최대 2개월 또는 50일을 근

무하게 되어있으며, 셋째, 단기직의 경우 1년에 최대 3개월 또는 70일간 

근무가 가능하다. 이 중 ‘미니잡’이 갖는 고용형태의 특징은 시간제일자리

와 같이 짧은 근로시간 및 유연성을 갖지만, 동시에 월소득을 제한받는 

데에 있다(이승협, 2014: 8; Beckmann, 2018: 65～66; Bäcker & Bispinck, 

2020: 407).



제2장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41

미니잡 고용에 있어 고용주는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의무가 면제되며, 

미니잡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보험 또한 납부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측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인건비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미니잡 근로자는 월 450유로 미만의 소득은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월소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미니잡 센터(Minijob-Zentrale)’를 설치하여 등록 및 관련 절차를 

관리하는 중앙기관으로 지정, 미니잡 고용과 관련한 행정이 수월하게 되

었다(Beckmann, 2018). 

2003년 3월 약 560만 개였던 미니잡은 2018년을 기준으로 약 790만 개

까지 증가했으며, 약 510만 명이 경미고용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

니잡의 확대와는 반대로, 2007년 이후부터 전속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조금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 독일의 고용형태에서 시간제일자리의 비중

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Ibid.). 미니잡 고용자의 약 3분의 2가량은 

전일근로에 고용되어 있는 남편의 사회보장 보호를 받는 여성이며, 남성

의 경우 미니잡을 주된 일자리가 아닌 부업(Nebenjob)으로 이용하는 것

을 알 수 있다(Bäcker & Bispinck, 2020: 407～408). 

한편, 고령 미니잡 근로자 수는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미니잡 

총근로자 중 약 22,4%가 연금수급자로, 고령층이 미니잡 근로자 중 두 번

째로 높다(Ibid.). 2021년 기준 67세 이상 미니잡 근로자는 약 80만 명에 

이르며, 주로 사무실 청소, 기사, 배달업, 물류 및 운송, 건설업 등에 종사

하고 있다(ZDF 방송 보도). 고령 미니잡 근로자의 증가에 대해 독일 언론

과 진보진영에서는 노년층 빈곤의(Altersarmut) 징후이자, 빈곤을 강화하

는 고용형태라며 그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Deutschlandfunk, 

2015; Süddeutsche Zeitung, 2016; Süddeutsche Zeitung 2019; Journali 

smus von Links, 2021; ZDF.de, 2021). 결국, 고령층의 미니잡 활용은 사

회보장제도에서의 연금 축소를 개인이 담당하는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다. 

또 연금수령연령에 임박한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미니잡 증가는, 소득규

모의 축소로 인해 연금수급규모도 자동적으로 줄어들어 결국 노후빈곤의 

경로로 고착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Süddeutsche Zeitung, 2016; 

Süddeutsche Zeitung, 2019). 



42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 비교 연구

[그림 2-12] 독일의 (주된 일자리) 저임금 근로자(2003～2020년)

(단위:명, %)

자료: IAQ 웹사이트 유관문서, 2021. 11. 2. 인출.26) 

오늘날 독일에서 법정연금수급연령 이후 취업자는 대체로 미니잡 수준

의 경미한 형태의 고용지위를 지닌다(2020년 6월 기준 약 730만 명). 그 

규모는 2012년에 비해 약 25% 이상 증가했다. 또 전체 미니잡 고용자 중 

65세 이상 연금수급연령 이후 취업자의 비율은 2012년 15%에서 2020년

에 약 24%로 증가했다(Bundesagentur für Abeit, 2019: 16; 그림 2-12 참

조). 

미니잡은 이제 고령자들이 취하는 일자리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보인다. 2019년도에 미니잡 종사자 수는 4,646,000명에 달한다.27) 그중 

1/4은 65세 이상 종사자인데, 이들의 규모는 2003년에 비해 약 16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75세 이상 미니잡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거의 세 배가량 증가했다(그림 2-13 참조). 

26) https://www.sozialpolitik-aktuell.de/files/sozialpolitik-aktuell/_Politikfelder/Ar beitsmarkt/ 

Datensammlung/PDF-Dateien/abbIV67a.pdf.

27) 다른 취업(근로관계, 자영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미니잡에만 종사하는 

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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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독일의 6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2000～2020년)

(단위: 1,000명)

자료: IAQ(2021c). 

현재 독일에서는 법정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이후 연금수급자는 근로

수입액의 상한선 제한이 없이 연금액에 추가하여 근로수입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자들이 미니잡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

명하기는 어렵다(IAQ 2021c: 2). 대체로 미니잡은 세금과 사회보험 분담

금을 내지 않는 사실상의 거의 순수입이라 할 수 있고, 육체적 부담이 크

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다. 조기연금수급자이면서 미니잡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 조기연금수령

으로 인한 연금액 감소(월 0.3%, 연간 3.6%)를 정기적으로 보충하기 위하

여 미니잡을 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기연금수급자는 연간 6,300유로

(월평균 525유로, 통상임금,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이전 금액)까지 연

금액의 삭감 없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월 525유로는 미니잡을 초과

해 근로세, 의료보험, 요양보험료 등의 납부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실근로

시간은 미니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미니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IAQ, 2021c: 2). 

65세 이상 취업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취업자 중 65세 이상 여성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여성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IAQ, 2021c: 2). 고용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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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불균형한 성비를 보인다. 65세 이상 사회보장가입의무 정규직 자리 

중 여성의 비율은 약 1/3이며, 미니잡 고용률 중 여성의 비율은 약 47%인 

것으로 나타났다(Bundesargentur für Arbeit, 2019: 4). 하지만 55세 이상

에서 65세 미만 연령층의 사회보장의무가입 고용의 증가세를 들여다보면, 

이 연령층의 여성 노동자들의 규모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령근로자의 

업종별 분포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의 분포와 일치하며, 공공/행정분야의 경

우 고령자들의 고용률이 약 29%로 그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9: 15).

[그림 2-14] 독일의 법정연금수급연령 이상 연령대 직종별 분포(2018년)

자료:Bundesagentur für Arbei(2019: 17).

[그림 2-15] 독일의 총근로자 중 55～65세 근로자가 차지하는 업종별 비율

(2018년)

자료:Bundesagentur für Arbeit(20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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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금수급연령이 넘었음에도 사회보험가입의무 일자리를 취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력자(Helfer) 내지 

전문가(Experte) 등의 비율이 높다.28) 연방고용공단(BA)은 고령자들 중 

전문가들 비율이 높은 것이 전문가로서 업무의 성취감과 즐거움을 가진

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Ibid.). 미니잡 종사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내에서의 비율상 특수분야 전문가(Spezialist)로 더 많이 일하고, 조력자

(Helfer)로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9: 16; [그림 2-16] 참조). 

[그림 2-16] 독일의 법정연금수급연령 이후 고용된 고령근로자들의 직무(Position) 

분포(2018년)

자료:Bundesagentur für Arbeit(2019: 16). 

28) 독일은 직업에 있어 교육 및 숙련상의 요구에 따라 그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 조력자(Helfer)는 직업교육 0～1년 수료자로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단순업무 수행자라 볼 수 있다. 2단계 숙련인(Fachkraft)은 최소 2년의 

직업교육 수료 및 업무에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갖는다. 3단계 전문인력(Spezialist)

은 장인이나 기술자 수준의 직업교육이나 기술/전문대 졸업자(Fachschul-oder 

Hochschulabschluss)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지닌다. 4단계는 전문가로

(Expert) 4년 이상의 대학교육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주로 석사/국가고

시(Staatsexamen) 이상의 학력]로,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매우 높은 전문지식을 

지녀야 한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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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한 고용촉진책:유연연금제도

기존에 독일의 사회보장체계 아래 노후보장(Alterssicherung)의 전형

적 수단이던 “은퇴(Ruhestand)”는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금

수급과 동시에 전일제 직업생활에서 완전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대신 노동하기(Arbeit statt Rente)” 혹은 “연금과 동시에 노동하기(Arbeit 

plus Rente)”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노후

보장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법적노령연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있다. 그

것은 연금과 동시에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가능케 한

다. 여기에는 주된 일자리 내에서의 계속근로(Weiterführung)나 새로운 

일자리로의 취업 혹은 재취업 등 모두가 포함된다(Schmitz-Kießler, 2019: 

9～10).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연금수급자를 포함한 고령근로자들은 자발

적으로 “더 일할 수 있고”, 또 “더 일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연금수급

권자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고, 교육수준도 높고, 

경제수준도 높다(Klös & Naegele, 2013: 125f; Bäcker, 1995: 376). 고령자

들의 취업연장은 전문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치있는 가능(“ein 

wertvolles Arbeitskräftepotenzial”)을 할 수 있다(Schmitz-Kießler, 2019: 

9～10). 또한 평균 연금금액의 감소로, 고령층에게 노동이 더욱더 필요해

져 가고 있는 가운데, 고령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취업연장은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 정책의 핵

심인 유연연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부분연금(Teilrente) 및 유연연금(Flexi-Rente) 정책

독일에서는 1992년 이래로 부분연금(Teilrente)이 도입, 실행되어 왔다. 

이는 조기연금수령자나 장애연금수급자(Erwerbsminderungsrentner)29)가 

29) 질병이나 (업무 외에서 일어난) 사고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

거나, 부분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로, 장애연금 보장 전 5년간 연금보험 가입 및 

3년간 사회보험가입의무의 고용관계 내에서 근로한 조건으로 수급가능(DRV, 

20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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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전액이 아니라 부분액수를 수령케 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연금의 

수령액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데, 연금 총액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99%까지 가능하며, 이는 그의 추가소득한도를 설정 짓는다(DRV, 2021c). 

근래에 들어 독일은 이른바 ‘유연연금(Flexi-Rente)’ 정책을 펴면서 종래

의 부분연금 정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조기연금수령자들

의 추가소득 구간을 유연하게 상향조정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연장과 재취업

을 장려하는 정책이다(표 2-6 참조). 특히 조기퇴직연금수령자(Vorgezogene 

Altersrente)가 추가소득(Hinzuverdienst)을 얻을 수 있는 상한선을 상향

조정시켜, 조기퇴직을 하되 연금소득과 노동소득을 다 같이 얻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DRV, 2021c). 2014년 6월 연금개혁안(Rentenpaket)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7년 1월 및 7월에 각각 시행된 이 정책은, 조기연

금수령자 중-부분연금이 아닌-완전연금수령자(Vollrente)에게 기존의 

월 450유로의 추가소득제한선30)을 연간 6,300유로, 즉 월 약 525유로로 

상향 조정시켜 주었다(DRV, 2021c). 

<표 2-6> 독일 조기연금수급자의 추가소득구간 유연화

추가소득구간 연금감액률 

연 0～6,300유로 연금감액 0%(Anrechnungsfrei) 

연 6,300유로 초과-

추가소득상한선 미만 

연 추가소득 총액에서 추가소득제한선(6,300유로)을 초과

한 금액의 40%를 연금에서 감액 

예) 조기연금수령액 950. 연간 추가소득 18,120인 경우, 

  -추가소득제한선 이상의 금액을 월별로: (18,120-6,300)/ 

12=985 

  - 월별 추가금액에서의 40% 계산: 985의 40%인 394유

로를 감액 

  - 이를 월 연금수령액에서 감액:추가소득과 더불어 950- 

394=556유로의 연금을 수령  

추가소득상한선 이상 연금감액 100%(volle Anrechnung) 

자료:DRV(2021c: 7).

30) 추가소득제한선(Hinzuverdienstgrenze) :조기연금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추

가소득 범위(즉, 연금수령액에서 감액이 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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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소득상한선을(Hinzuverdienstdeckel) 지정해서, 감액되어 수

급하고 있는 연금과 월평균 추가소득의 합이 추가소득상한선을 넘을 경

우, 연금에 100% 상계되도록 했다. 즉, 조기연금수령자들이 연금을 수급

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추가소

득상한선은 개인마다 다르게 정의되는데, 연금수령 전 최근 15년간의 소

득 중 최고소득이 상한선으로 정해진다(DRV, 2021c). 

부분연금제도는 유연연금수령자(Flexirentner)의 경제적 기회를 자극하

는 효과를 지닌다. 근로시간 및 소득이 줄어도 이를 부분연금으로 채울 수 

있다. 부분연금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이전의 총소득과 비교했을 때에 

<표 2-7> 부분연금제도와 유연연금제도

1992년 부분연금제도

(Teilrentesystem)

2017년 유연연금제도

(Flexi-Rente) 개혁 

부분연금 금액

금액구간을 개인이 지정할 수 

없으며, 3가지 중 택 1만 

가능(1/3, 1/2, 2/3) 

금액구간을 개인이 지정(10% 이상

이면 가능하며, 99%까지도 가능) 

추가소득제한구

간

Hinzuverdienst

grenze

종전 3년간 개인소득 평균

값 중 

1/3 연금: 80%

1/2 연금: 60%

2/3 연금: 40%

추가소득제한구간이 매번 변

동되는 것이 독일연금공단

뿐만 아니라 기업인력운용 

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

1년에 2회까지 추가소득제

한구간을 초과하는 소득활동

이 가능하나, 이 경우 최고

소득상한선의 두 배를 초과

할 수 없도록 제한 

개별적 계산 없이 연 추가소득 총

액 6,300유로를 기준

6,300유로 미만:연금감액 없음 

6,300유로 초과:초과한 금액의 

40%를 연금에서 감액 

추가소득제한구간을 지정해둠 

추가소득상한선

Hinzuverdienst

deckel

연금수령 전 최근 3년간의 

소득 중 최고소득

연금수령 전 최근 15년간의 소득 

중 최고소득 

자료:DRV(2021c)를 참고해 필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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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효과가 있다. 연금감액(Abschläge)도 전체연금이 아닌 부분연금 내에

서만 이루어지며, 차후 연금액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DRV, 2021c). 

조기퇴직연금수급자도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인상이 가

능하게 했다. 사실 이러한 방안은 연금수급의 유연화를 가능케 하나 그 

자체로 고령자의 근로촉진에 기여하는 정책은 아닐 수 있다. 2017년 이래

로 이전에는 부분연금수령자(Altersteilrenter) 혹은 장애연금수급자(Erwer 

bsminderungsrentner)에게만 적용되던 그러한 조치를 조기퇴직연금수급

자에게도 가능하게 했다(DRV, 2021c). 또 50세 이후로 자율적 보험료납

부(freiwillige Sonderzahlungen)를 할 수 있도록 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 

연금증액도 가능하게 했다. 이 경우 다만 환급은 불가능하다(DRV, 2021c). 

유연연금제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법정연금수령연령 이후에도 제한 없이 

근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DRV, 2021c), 법정연금수령연령(Regelal 

tersgrenze)에 도달한 자는 아무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연금공

단에 신고할 의무도 없다. 동시에 ①자율적 보험료 납부로 연금인상도 

가능하며(환급은 불가능), ②연금수령을 늦춰 연금을 인상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1개월 연장마다 0.5%가 인상되며, 이는 법정연금수령연

령 2년 이후 연금수령 시 약 12%의 연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특수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 근로

자를 고려, 조기퇴직연금의 추가소득제한선(Hinzuverdienstgrenze)을 폭

넓게 인상시켰다(DRV, 2021c). 2021년 6,300유로였던 추가소득 제한선을 

46,060유로로 높게 인상시켜, 이 금액까지의 연간 소득은 연금 감소로 이

어지지 않게 했다. 이는 예를 들어 의료부문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Ibid.).

이렇게 유연연금제는 조기연금수령을 제한함으로써 고령근로자가 정

규직 혹은 전일근로의 일자리에서 근로를 연장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

이라기보다,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조기연금수령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미

니잡 등 경미고용기회(geringfügige Arbeit)를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기연금수령을 선택할 시 피할 수 없는 연금감액(Abschläge)을 

본인의 추가소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유연성을 마련해 주고, 동시에 

연금수령자임에도 연금보험료 납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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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역시 취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추가소득상한선을 정해

둠으로써, 조기연금수령과 동시에 은퇴 전 일반적 근로를 병행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사실상 조기연금수령 이전과 동일하게 일하면서 연금까지 

탈 수는 없도록 해둔 것이다. 

나. 유연연금제(Flexirente)에 대한 평가 

IAB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연금정책을 통한, 근로기간 연장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기업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Westermeier & Wolf, 2020: 10). 이는 인구고령화뿐 아니라-코로나 이

전-독일 노동시장의 성장추세에 따른 일부 산업에서의 숙련노동자 부족

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코로나 이후 고령자들의 근로기간연

장 추세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도 주목할 점이다(Ibid.). 

2015년 진행된 연구를 보면, 독일 기업들은 대체로 유연연금제(Flexi-Rente)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 측의 실업보험금 납부의무면제(Wegfall 

der Arbeitslosenversicherungsbeiträge) 및 부분연금(Teilrente) 등 추가

소득기회의 관대한 허용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Czepek et al., 2017: 4～

5). 2018년 연구결과에서도 유연연금제 시행 직후 독일기업들은 그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적합한 유연연금제 

요소로는 조기연금수급권자의 추가소득기회의 유연화를 81%로 가장 높

게 꼽았고, 74%가 주된 일자리 내에서의 미니잡 전환이라고 답한 바 있

다(Westermeier & Wolf, 2020: 7).

법정연금수령연령 이후 근로가 가능해진 것은 취업연장 효과와 더불어 

재취업 장려 두 가지 모두를 유도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는 연금유

연화와 더불어 고령근로자 공급의 적극적인 증가를 유인하는 정책이다. 

다양한 연금유연화로 연금인상 혹은 연금감액 상쇄가능성을 늘렸다. 50

세 이후로 자율적 보험료납부(freiwillige Sonderzahlungen), 조기연금수

령 및 일반연금수령자의 자율적 보험료 납부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사회보험의 근로자 자가부담 가능성만 높인 정책으로도 비판할 수 

있다. 즉,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연금수령금액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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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데, 이를 만회하는 것도 근로자 자가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유연연금제도는 사회적으로 몇 가지 우려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저임

금 고령근로자의 선호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정년퇴직 연령의 고령자 근

로자 고용에 있어 고용주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결국 낮은 임금으로 귀

결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Westermeier 

& Wolf, 2020: 7～8). 고령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틀(framework)과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연

금수급자 고용을 비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중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Schmitz, 2018: 120). 

둘째, 숙련인력 부족문제 해결은 이를 통해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의 목

표를 추구하며 계속 일을 하는 퇴직자가 느끼는 노동의 필요성과 기업의 

고용 선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숙련된 노동력 부족을 고령

근로자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Schmitz, 2018: 120). 

셋째, 고령층의 사회적 양극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Lejeune and Romeu 

Gordo, 2017). 감소하는 연금수준을 고령층의 고용을 통해 보상할 수 있

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유능한 고령근로자만 고용되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젊은 시기의 불연속적 고용이력을 가진 고령자들은 

여전히 고용이 어렵게 되어 노년기의 사회적 불평등이 가중될 수 있다

(Schmitz, 2018: 120).  

제4절 시사점

튼튼한 공적연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

록 해 온 독일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의 도전을 맞이하여 고령

자들의 노동시장 퇴장방식에 대한 변화를 도모해 왔다. 독일 통일기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조기은퇴를 유도하면서 전체 노동시장의 세대별 볼륨을 

적절히 조절해 온 경험은 지속적으로 적절히 변형되면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 초 중반 단행된 하르츠 개혁을 기점으로 시작된 고용의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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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기로 미니잡의 도입을 통해 모든 계층에게 추가적인 경미고용의 기

회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고령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특히 노

동시장의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의 지속 가운데 연금인상이 동결

되면서 고령자들의 연금소득액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미니잡은 일정한 보

충기제(Aufstockung)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는 

여전히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촉진이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될 정도는 아

니었고, 오히려 청년고용을 위해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고령자단축근로

제(Altersteilzeit)를 실시하는 등 고령자들을 도구로 하여 노동시장의 유

연성과 세대적 순환을 증진시키려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2007년에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책으로서 이니셔티브 50 플러스(Initiative 

50 Plus)를 도입하면서 점차 변화해 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조기퇴직 

정책도 약화시켜 갔고, 특히 2010년에는 고령자단축근로제에 대한 국가

의 재정지원도 폐지했다. 2014년에 이르러서는 유연연금제(Flexirente)를 

도입해 조기퇴직자와 부분연금수급자들에게 연금수급과 노동소득 수입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본격적인 고령자 고용촉진책들이 도입되어 갔다. 

이제는 기존에 독일의 사회보장체계하에서 노후보장(Alterssicherung)

의 전형적 수단이었던 “은퇴(Ruhestand)”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금수급과 동시에 전일제 직업생활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도 받으면서 노동하기(Arbeit statt Rente 

oder Arbeit plus Rente)”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Schmitz- 

Kießler, 2019: 10). 이를 위해 독일 노후보장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법

적노령연금 체계를 유연화함으로써, 연금과 동시에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주된 일자리 내 연장근로(Weiterführung), 새 일자

리로의 취업 혹은 재취업 등-를 포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들이 마련

되고 있다(Schmitz-Kießler, 2019: 9). 

이러한 독일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주지하듯이 독일의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은 지속적

으로 한국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독일 

복지체제에 걸린 부하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하르츠 개혁은 이후 우리 노

동시장에도 기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낳게 해,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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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목표로 하면서 허드렛 일자리를 양산하려는 박근혜 정부하에서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데에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의 전반적으로 

안정된 고용체제와 한국의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체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결여된 정책수단의 부분적 도입은 오히려 전체 노동시장에 끼치

는 함의가 다를 수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한 방안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맥락적 고려를 동반한 입체적 정책번역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당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독일의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들은 모두 여전히 법

정연금으로 약 80%의 고령층이 약 70～80%의 연금소득을 보장받고 있

는 여전히 든든하고 안전한 보장체계가 굳건함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다. 

한국의 경우는 독일에 비해 고령자들의 빈곤문제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이며, 그 배후에는 부실한 연금체계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사회보장 등

이 자리해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연대적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공적연금 

체계의 강화와 안정화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고

령자 고용책이 부분적 보완책이라면, 우리의 경우 고령자 고용책은 그것

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고령자들의 절대적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국도 독일 이상으로 초고령화에 진입해 있는 사회인바, 고령자들의 

연금에 대한 효능감을 확대시켜야 하는 필요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고용기회를 촉진해서 부실한 연금의 기능적 한계를 절대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방안의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 그렇지만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이 고령자 연금약화의 길로 나아가서는 곤란할 것이다. 핵심은 오히

려 양자를 모두 다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에 있다. 고령자라 하

더라도 현재 고려되고 있는 주요한 연령대는 60대들이다. 70대와 80대에 

달하면 대체로 자연적인 노화가 심화되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니잡을 영위하는 연금수급자들은 어디까지나 여전히 연금소득에 자

신들의 생계의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취약한 우리의 

고령자들에게 미니잡과 같은 경미고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독일에서도 미니잡이 강화되고 강조될수록 정규고용관계와 정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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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희석되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연연금제도의 경우도 조기은퇴자들이 겪는 연금삭감이 초래하는 소

득의 부족을 메워낼 수 있는 행위공간을 연금수급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미니잡이 상대적으로 허드렛일자리의 성격이 강한 것에 비해 유

연연금제도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조기연금

수령으로 인한 연금삭감을 일정한 수준의 노동소득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성격이 강하다. 과거 노동연령과 퇴직연령의 엄격하고 경직

된 구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양자 모두의 끝과 시작에 일정하게 변화를 

주면서 서로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해 점진적 퇴장의 기회를 열어 주는 제

도가 바로 유연연금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유연연금제는 미니잡에 비해 우리의 고령자들에게 보다 더 실

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연금수급액수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연금제

도의 현재 상태는 독일에서 연금액의 일부가 삭감된 조기연금수급과 유

사해 보인다. 이때 연금수급을 하면서도 노동시장에 일정하게 잔류할 수 

있고 두 가지 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기가 일정하게 이어진다면, 고령

자들에게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독일과 달리 우리는 60세 정

년제도가 작동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연령이 점점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 

결과 오히려 ‘소득 크레바스(공백)’의 시기가 고령자들에게 공포를 자아

내고 있다. 우리의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고민하면서, 단지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 유연하게 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서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시장에 잔류해 있는 독일의 60대 노동자의 상태

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 우리의 고령자들에게 그에 준하는 조건을 마련

하는 길은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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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제1절 서 론

핀란드는 한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는 사례로 관련 정책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사례를 탐구하는 것은 복지레짐론

의 관점에서 고령화라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공통되게 겪어 온 문제

에 대해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대응이 가지는 유형적 특수성이 있는지, 특

수성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핀란드는 사

민주의 복지국가 중 하나로 사민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노동권과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적 레

거시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노사정 3자 합의가 중앙, 지역, 산별 등 여러 

차원에서 사회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 핀란드에서도 경제위기, 

재정문제, 신자유주의 확산 등 제약 속에서 다른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마

찬가지로 조합주의가 일부 약화되었지만,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비롯

한 사회정책 수립과 운영에서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도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하나로

서 핀란드 사회가 가지는 특징을 염두에 두고 핀란드 고령자 고용지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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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방향, 내용, 운영체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핀란드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이른 고령화와 비교적 늦은 복지국

가 출발, 고령자의 낮은 교육수준 등 정책 조건의 불리함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핀란드는 사민주의 복지국가로는 한국과의 사회정책 시차가 상

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고령화만큼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약 15년 정

도 이르게 시작되었고, 그 속도 역시 매우 빨랐다(Hannu, 2004).’ 핀란드

는 1990년대에 이미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지만 사회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고령노동자 교육수준은 젊은 세대에 비해 현격하

게 낮은 반면, 일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적응이 요구되었다(Hannu, 

2004).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빠른 고령화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정책 

요구 및 정책 환경과도 중첩된다. 불리한 정책조건에서 고령자 고용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핀란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 의미있는 시

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핀란드는 고령자 고용률 등 양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핀란드는 1998～2002년에 FINPAW(Finnish National Program 

on Ageing Workers)라는 대규모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고, 만 55～64세 고용률이 1997년 35.8%에서 2003년 49.6%로 불과 6년 

사이에 약 14%p 증가한 바 있다[핀란드 통계청(이하, Statistics Finland), 

2021. 8. 1].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는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핀

란드 사회의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에도 유용

할 것이다. 

넷째, 핀란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양적 변화만을 추구하는 단기적  

고용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를 바꿔내는 질적 변화를 추

구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Ilmarinen, 2004).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 

쉬운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삶의 질을 중심으로 재정립하고자 할 때, 핀

란드 사례는 정책방향, 내용, 집행방식 등 다양한 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 해당 정책의 기반인 고령자의 작업능력(workability)

과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은 특수한 방식으로 개념화되었다. 이에 고

용의 질과 삶의 질 모두에서 적절성을 놓치지 않은 사례로 핀란드는 한국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현재를 짚어 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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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다섯째, 고용지원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의 연관성 측면에서 핀란드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핀란드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시기에 연금개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개혁 내용과 

효과를 들여다봄으로써 핀란드 공적연금제도에서 고령화 대응과 사회보

장 기능의 적절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선택되어왔는지, 어떤 해법을 추

구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정리하면 핀란드는 고령화 정도, 경제상황, 고령자 교육수준, 고용 관행 

등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다른 나라보다 이

르게 실시하였다. 핀란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정책 방향과 

내용, 실행방식은 핀란드 사회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사민주의 복지국가

의 유형적 특성 또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핀란드 사례 검토는 한국에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실질적

인 내용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핀란드 사례는 

한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이 갖춰나가야 할 정책 기반은 무엇인지, 궁

극적인 정책 목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더욱 중요한 질

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에도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배경

핀란드의 대표적인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 FINPAW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실시되었고, 이후에도 그 규모와 실행 단위가 다양

한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들이 계속 등장하였다. 또한 고령노동자 채

용, 교육, 작업환경, 은퇴나 실업 시 소득보장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

러 법이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핀란드에서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이러한 변

화가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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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 인구구조의 변화

핀란드의 총인구는 2020년 말 기준 553만 명이며, 이 중 만 65세 이상 

인구는 125.5만 명으로 노인인구 비중은 22.7%이다.31) 이는 다른 노르딕 

국가나 EU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핀란드에서는 2차대전 직후인 1946 

～1954년 베이비붐이 있었고, 그 결과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초고령사회

로 진입하였다. 노인부양비는 1990년 20.1이었던 것이 2020년 36.8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3-1 참조).32)

<표 3-1> 핀란드의 연령대별 인구구조와 부양비 변화 추이(1990～2020년)

(단위:천 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총인구 5,000 5,117 5,181 5,256 5,375 5,487 5,534

0～14세 19.3 19.0 18.1 17.3 16.5 16.3 15.6

15～64세 67.2 66.7 66.9 66.7 66.0 63.2 61.7

65세 이상 13.5 14.3 15.0 16.0 17.5 20.5 22.7

부양비 48.7 49.9 49.4 49.8 51.6 58.2 61.9

노인

부양비
20.1 21.4 22.4 24.0 26.5 32.3 36.8

자료: Statistics Finland’s Database, 2021. 8. 10 추출.

이렇게 핀란드는 급속도의 고령화를 21세기 초부터 경험하였고, 베이

비붐 시기를 고려하면, 2010～2030년 사이에 고령화 속도가 특히 빠를 수

밖에 없다. 한때 고령화 속도는 2030년대부터는 늦춰지고 노인인구 비중

은 2030년 26%에서 2060년 29%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 적도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 출산율 등 사회 변화 가운데 인구전망은 계속 수

정되었다(Laine, Veli, Pekka Sinko, and Vesa Vihriälä, 2009). <표 3-2>

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중은 2030년 25.9%, 2040년 27%, 2050년 28.3%, 

2060년 30.6%, 2070년에는 32.1%로 예측되어, 이전 전망치나 다른 나라 

31) 핀란드 통계국(이하, Statistics Finland), 2021. 8. 1.추출.

32) 부양비는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14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을 합산한 인구 비

중을 의미한다(Statistics Finland, 2021. 8. 10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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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보다 고령인구 증가세가 도드라진다. 이는 핀란드의 고령화 대응

정책이 21세기 진입 이전에 시작되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표 3-2>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망(2019～2070년)

(단위:%)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덴마크 21.7 23.3 25.6 27.5 27.9 27.9 28.1 28.4 28.3 28.4 28.4

핀란드 22.1. 24.3 25.9 26.9 27.0 27.5 28.3 29.3 30.6 31.4 32.1

스웨덴 20.0 20.6 21.4 22.2 22.8 23.1 23.5 24.5 25.6 25.9 26.3

노르웨이 17.4 19.2 20.6 22.1 23.3 23.8 24.5 25.4 26.3 27.1 27.8

EU 20.4 22.4 24.4 26.2 27.7 28.8 29.6 30.1 30.3 30.3 30.3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a),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그림 3-1]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중 전망(2000～2030년)

자료: IMF(2002), “Finland : Staff Report for the 2002 Article IV Consultation,” Country 

Report No. 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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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란드의 경제구조33)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로부터의 독립 이후 러시아, 독일과 계속 전쟁

을 겪다가 195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하였다. 핀란드 산

업화는 풍부한 삼림을 활용한 임업, 제지업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서 

파생된 화학, 기계/금속산업,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

전자산업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특히 기계/금속산업은 2019년 매출 기준 

전체 핀란드 경제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표 기업인 노키아는 

2013년 휴대폰 사업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는 등 부침을 겪으면

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30%에서 2019년 15%로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노키아는 2013년 휴대폰 사업부문 매각 이후 유무선 

통신장비 분야에 집중하여 세계적인 지위와 핀란드 내 최고 매출액을 유

지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AI산업,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서 유럽을 선

도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AI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 도입 또한 현실화되고 있다(오인제, 2021).34) 

핀란드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IT․조선․바

이오산업 등에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오인제, 2021). 또한 앞서 AI 기술 적용 확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핀란드에서는 다양한 신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적

용되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노동자들에게도 일의 변

화, 그중에서도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핀란드는 소비에트연방과 서방 경제의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1980년대까지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다. 그러나 이

33) 경제구조 설명은 KOTRA 오인제(2021)의 핀란드 산업 개관(www.kotra.or.kr)을 

요약한 것이다.

34) FAIA(Finland’s AI Accelerator)에 의하면 AI 육성정책 발표 이후 인공지능 솔루

션 도입 및 활용기업 숫자가 거의 3배로 늘어났으며, 5인 이상 핀란드 기업의 3%

가 인공지능 기술을 일상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맥킨지(McKinsey)가 발표한 AI 

readiness(2019)에서 핀란드는 최상위 그룹에 속했으며, Oxford insights가 발표

한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2019)에서 싱가포르, 영국, 미국, 독일 다음

으로 5위에 위치하고 있다(오인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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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편중은 경제의 위험 요소이기도 하였다.35) 핀란드는 다른 스칸디나

비아 국가들과 함께 1990년대 초에 금융위기로 촉발된 극심한 경제위기

를 겪었는데, 이는 소비에트연방 해체로 인한 대외교역 위기와도 중첩되

었다. [그림 3-2]에서와 같이 핀란드의 GDP 변화율은 1980년 15.8%, 1989

년 11.9%, 1990년 5.9%였던 것이 1991년에 -4.5%, 1992년 -2.4%를 기록

하였고, 1990년대 중반까지도 회복 속도는 느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회복되었던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는 -6.4%

로 떨어졌지만 2010년에는 다시 3.5%로 올라갔고 이후 2010년대에는 경

제회복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인 2020년 GDP 변화율은 다

시 -1.6%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 초 경제위기는 고령자 고용 정책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

다. 당시 고령노동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타깃이 되어 집중적으로 실직

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 시기 불황으로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노동조합

은 일터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커다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그림 3-2] 핀란드의 GDP 변화율(전년 대비) :Change in Value

자료:Statistics Finland’s Database, 2021. 8. 1. 원자료 추출.36)  

35) 2015년 기준 핀란드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순으

로 러시아는 다섯 번째이다(오인제, 2015).

36) https://www.stat.fi/til/vtp/2020/vtp_2020_2021-12-17_tau_001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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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도 대량실업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거시경제 충격과 기업의 인력

정책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고령자 고용 정책을 

포함한 고용 정책에 시선을 달리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전에는 ‘낭비적

인 노동시장 정책’이 고령노동자를 작업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시각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대중

의 관점 변화는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방향과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Hannu, 2004). 

3. 핀란드 고령 노동시장 특성

가. 실질은퇴연령 추이와 특징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핀란드 노동시장에 발생할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21세기에 닥칠 노동력 공급 부족이었다. 경제활동인구 수, 피용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고령노동자가 은퇴할 때 신규 인력

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 문제도 유발하지만, 사용자들에게도 위기를 가져온다. 

그러나 오랫동안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젊은 세대의 채용 촉진

을 위해 조기퇴직을 권하는 것이었고, 조기퇴직연금, 실업연금, 장애연금 

등이 조기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핀란드에서 조

기퇴직은 일반화되어 일종의 사회적 권리로 여겨지기까지 하였다(Gould 

and Saurama, 2004). 핀란드의 실질은퇴연령은 1989년 58.2세에서 1997년 

58.5세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37) 요컨대 오랫동안 50대 은퇴가 일반화

된 상황에서, 노동력 공급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비로소 실질은퇴연령을 

늦추는 것이 정책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핀란드의 실질은퇴연령은 꾸준히 

높아졌다. 1997년 58.5세였던 은퇴연령은 2020년 기준 63.75세로 높아졌

다. 아래 <표 3-3>과 같이 소득비례연금 수급자로만 한정하여 그 변화를 

보아도 1996년 57.2세에서 2020년 60.4세로 은퇴연령은 꾸준하게 높아졌

37) 핀란드 연금센터 웹사이트(www.etk.fi),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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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수급자의 실질은퇴연령

(단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변화율 57.2 57.3 57.5 57.4 57.5 57.7 57.6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변화율 57.5 57.8 58.6 58.4 58.4 58.8 59.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변화율 59.6 59.8 60.0 60.3 60.5 60.7 60.7

2017 2018 2019 2020

변화율 60.8 60.4 60.2 60.4

  주:소득비례연금 수급자의 평균 실질은퇴연령으로, 전체 퇴직자 대상 평균값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료: Finnish Centre for Pensions, Pension Dataset, https://tilastot.etk.fi /pxweb/en/ 

ETK/ETK__130elakkeellesiirtymisika/esiirtymisika01.px/table/tableViewLayo

ut1/, 2021. 8. 1. 추출.

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은퇴연령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는 주춤하고 있다.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은퇴연령은 아직 다른 유럽국가보

다 높은 편은 아니다. 아래 <표 3-4> 국제비교를 보면 2019년 핀란드의 

실질은퇴연령은 덴마크 64.6세, 스웨덴 65세, 노르웨이 65.4세 등 다른 스

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낮고, EU 평균과 비슷하다.

<표 3-4> 실질은퇴연령 현황과 전망(2019～2070년)

(단위:%)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덴마크 64.6 65.2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핀란드 63.7 63.9 64.4 64.7 65.1 65.4 65.8 66.1 66.4 66.7 67.1

스웨덴 65.0 65.1 65.1 65.1 65.1 65.1 65.1 65.1 65.1 65.1 65.1

노르웨이 65.4 65.4 65.4 65.4 65.4 65.4 65.4 65.4 65.4 65.4 65.4

EU 63.8 64.5 64.8 64.9 65.1 65.2 65.3 65.4 65.5 65.6 65.6

자료:European Commission(2021a), The 2021 Ageing Report :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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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70년까지 핀란드의 은퇴연령 상승 폭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 및 유럽 평균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European Commission(2021a)

에 따르면 핀란드는 2019년 63.7세에서 2050년 65.8세로, 2070년 67.1세로 

계속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스웨덴은 0.1세, 노르웨이는 0세, EU평균은 

1.8세만큼 증가한다. 2040년 이후에는 핀란드 노인이 EU나 스웨덴 노인

보다 더 오래 일할 것이라 전망된다. 핀란드의 은퇴연령 상승에 대한 낙

관적 전망은 고령자고용 환경 변화와 그동안의 고령자 고용률 상승 추세

를 예측에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나. 고령자 고용률 추이와 특징

FINPAW 실시 직전인 1997년 핀란드의 만 55～64세 고용률은 35.8%

였으며 만 65～74세 고용률은 3.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고령자 수의 빠

른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에서 고

령자 고용률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만 55～64세 고용

률은 다른 연령대 고용률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2020년 기준 

핀란드의 만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71.6%이고, 만 55～64세 고용률

은 67.5%이다(Statistics Finland, 2021). 1997년에서 2020년 사이 주요 목

표집단인 만 55～64세의 고용률은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기간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률은 어떤 형태로 증가하였

는가? 핀란드 고령자 고용률 변화 추이는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 

먼저 주요 정책대상인 만 55～64세 고령자의 고용률은 1995년부터 2020

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

년대 초 사이에,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그 증가폭이 컸다. 

만 55～64세 인구수가 51.4만에서 72.7만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률

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 노동자 수의 증가 폭이 상당히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만 55～64세 노동자 수는 17.8만에서 2020년 

49.1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핀란드의 인구와 경제 규

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변화임이 틀림없다. 

핀란드의 만 55～64세 고용률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1995년에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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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용률 35.1%, 여성고용률 34.1%로 남성이 약간 더 높았다. 이러한 만 

55～64세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5년부터 급격하게 좁혀지다가 세계 경

제위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2009년에는 역전되었다. 경제위기 국면에

서 남성고령자의 고용률 증가는 여성에 비해 더 어려운 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만 55～64세 여성고용률은 68.4%, 남성고용률은 66.6%로

서, 중고령자 중 여성고용률 우위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른 

EU국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며, 핀란드의 만 15～64세 인구에서 

남성 고용률이 더 높은 것과도 반대된다.38) 

만 55～64세 고용률의 시간에 따른 추이 역시 성별로 상당히 다른 모

습을 보이는데, [그림 3-3]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정체되어 있던 

여성고용률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남성고용률은 

2015년에 와서야 비로소 회복되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의 고령

자 고용률의 성별 차이는, 고령자 내에서의 성별 종사산업의 분리 및 산

업 분야에 따른 경제위기 영향의 차이, 나아가 제조업 쇠퇴 및 서비스업 

성장과 같은 산업구조 재편 등과 관련된 현상으로 추측된다. 

[그림 3-3] 핀란드 고령노동자의 고용률 추이 I(만 55～64세) :1995～2020년

자료:Statistics Finland’s Database, 2021. 8. 1. 추출.

38) 2020년 기준 핀란드의 만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71.6%이고, 이 중 남성고용

률은 72.5%, 여성고용률은 70.7%이다(Statistics Finland‘s Database,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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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핀란드 고령노동자의 실업률 추이 I(만 55～64세)

(단위:천 명, %)

1995 1997 2000 2002 2005 2007 2010 2012 2015 2017 2020

전 체 19.9 14.8 9.1 8.2 6.9 6.3 6.5 6.6 8.0 7.8 7.4

남성 21.3 14.6 9.2 8.5 7.2 6.8 7.4 8.1 9.2 8.7 8.1

여성 18.5 15.0 9.1 7.8 6.6 5.9 5.7 5.1 7.0 7.0 6.9

성별

차이
 2.8 -0.4 0.1 0.7 0.6 0.9 1.7 3.0 2.2 1.7 1.2

자료: Statistics Finland’s Database, 2021. 8. 1. 추출.

고령자 고용률의 증가는 해당 연령대 노동자의 실업률 감소와도 밀접하

다(표 3-5 참조). 만 55～64세 실업률은 1995년 19.9%였던 것이 2020년 7.4%

로 크게 떨어졌다. 만 55～64세 실업률의 한 자리 수 진입은 2000년 9.1%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계속된 것이다.39) 해당 연령

대 실업률은 2008년에는 5.4%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만 

55～64세 인구의 노동력과 일자리 매치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해당 연령대 실업률을 만 60〜64세와 만 55〜59세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9년에는 만 60〜64세 실업률이 7.1%, 만 55〜59세 실업률이 6.3%였고, 

2020년에는 각각 8.4%, 6.8%였다(Finnish Center for Pensions, 2021). 고

령자의 연령대별 실업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은퇴연령을 뒤로 늦추고자 하는 고령자 고용 정책의 의도와 향후 

고령자 개념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만 65～74세 고용률 추이도 함

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40) 1995～2000년 사이 만 65～74세 인구수는 43만

에서 71.2만 명으로 늘었고, 고용률은 3.5%에서 10.9%로 높아졌다. 이 연

령대 인구 증가 폭은 만 55～64세에 비해 더 컸고, 일반적으로 은퇴기로 

여겨지며, 건강상태와 교육수준 면에서 고용에 더 불리할 수 있다. 즉, 이 

연령대 고용률 증가는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만 65～74세 고용률은 증가

하였고, 노동자 수는 15만 명에서 7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39) 2020년 기준 핀란드의 청년실업률은 16%이다(Statistics Finland’s Database, 2021. 

8. 1). 

40)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피용자이므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

은 유사하며, 실업률은 집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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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률 추이 II(만 65～74세) : 1995～2020년

자료:Statistics Finland’s Database, 2021. 8. 1. 추출.

[그림 3-4]를 보면, 만 65～74세의 경우 1995년에서 2020년 사이 남성 

고용률이 여성 고용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고용률의 젠더 차이는 같은 

시기 만 55～64세 경우와 대조된다. 이는 가치관, 교육수준 성별 격차, 노

동시장 여건, 건강수준 성별 격차 등의 세대 간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

인다. 

핀란드의 고령자 경제활동참여 전망은 유럽 평균에 비해 낙관적이다. 

<표 3-6>에 따르면 핀란드의 만 55～64세 경제활동참여율은 2019년에는 

스웨덴, 노르웨이에 비해 낮았지만, 2070년 전망치는 81.4%로 예상되어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 및 EU 평균보다 높다. 

만 65～74세 경제활동참여율로 보아도 핀란드는 2019년 기준 11.5%로 

스웨덴 17.8%, 노르웨이 19%에 비해 현격히 낮으며, EU 9.8%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역시 전망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낙관적

이다. 핀란드는 만 65～74세 경제활동참여율이 2050년 16.9%, 2070년 

24.8%로 201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스웨

덴과 노르웨이는 2019년에 비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핀

란드의 경우 워낙 초기값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 증가 추세 및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반영하기도 한다(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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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노르딕 국가의 중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 예측치

국가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만 55～64세 

핀란드 71.5 69.3 69.6 73.3 74.8 75.9 77.7 78.6 79.6 80.8 81.4

스웨덴 81.7 80.1 79.4 79.0 78.9 79.1 78.9 78.0 78.9 79.2 78.9

노르웨이 73.9 73.2 71.5 70.1 70.0 70.2 70.3 70.3 70.2 70.4 70.3

덴마크 74.6 73.5 73.9 75.2 75.7 75.6 75.3 75.6 75.6 75.9 76.0

EU 62.3 66.7 68.6 69.6 69.8 70.0 70.3 70.9 71.6 72.0 71.9

만 65～74세 

핀란드 11.5 11.0 11.5 11.9 13.3 15.6 16.9 18.5 20.7 22.1 24.8

스웨덴 17.8 17.4 17.8 17.9 17.5 17.3 17.5 17.8 17.3 16.8 17.4

노르웨이 19.0 19.6 19.9 19.5 18.5 18.0 18.6 18.8 18.5 18.3 18.2

덴마크 13.9 15.7 18.3 18.0 17.1 18.7 19.0 19.1 18.3 18.6 18.5

EU 9.8 12.2 14.9 16.0 16.5 17.0 17.4 18.0 18.4 19.1 19.9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a), The 2021 Ageing Report :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다.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소득

풀타임임금소득자 총소득 기준, 고령노동자의 소득 수준은 다른 연령

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만 55～64세 노동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용률이 낮지 않고, 총소득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표 3-7>에 따

르면 2017년 기준 60대 노동자도 총소득은 만 20～34세 노동자보다 더 높

다. 풀타임노동자 대부분은 연금 미수급자이므로 총소득 중 대부분은 임

금으로 추정된다. 만 70～74세 고령 풀타임노동자의 중위소득은 EUR 

3,000 이하로 전체 노동자의 중위소득보다 약간 낮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표 3-7>의 연령대별 총소득 변량에서 보이듯이 중고령 노동자 내 총

소득 격차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크다. 특히 만 65～69세, 만 70～74세 

풀타임노동자 사이의 총소득 변량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크다. 고령

노동자 내에서 특히 임금 격차가 더 클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비표준적 

고용(nonstandard work)이 증가세를 보였다.41) 시간제노동자는 2000년

41) 핀란드 통계청에서는 비표준적 노동을 시간제노동(part-time work), 계약직 노동

(fixed-term contracts), 파견노동(agency work), 1인 자영노동(sole self-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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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연령대별 풀타임 임금소득자의 총소득 중위값과 변량

(단위: EUR/ 월, 2017년 기준)

총소득의 중위값
총소득의 변량

(Coefficient of variation)

전체 3,018 47.81

15～19세 2,029 30.47

20～24세 2,322 28.55

25～29세 2,641 33.85

30～34세 2,958 39.05

35～39세 3,168 43.52

40～44세 3,299 47.25

45～49세 3,225 49.58

50～54세 3,154 48.97

55～59세 3,066 48.48

60～64세 3,025 48.73

65～69세 3,143 57.65

70～74세 2,861 65.61

자료: Statistics Finland’s Database. 2021. 8. 1. 추출.

대 초에 이미 13%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도 만 15～74세 노동자 중 약 

1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Ilsöe and Larsen eds., 2021).42) 핀란드

에서는 여성노동자도 남성과 마찬가지의 풀타임노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고령노동자의 시간제 노동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연

금제도와도 관련되는데, 파트타임연금의 수급연령 하한이 1998년 만 56

세로 낮아진 직후인 2001년에 만 25～54세 노동자의 8%가 시간제노동자

인 반면, 만 55～64세 노동자의 16%, 만 60～64세 노동자의 31%가 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간제노동은 다시 주당 16～30시간 노동인 ‘긴 시간제노

동’과 주당 1～15시간 노동인 ‘짧은 시간제노동’으로 구분된다. 자영노동은 프리

랜서, 1인 기업가, 장학금 수급자 등을 포괄하여 그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며 범위

가 넓다. 핀란드에서 자영노동까지 모두 포함한 비표준적 노동 비율은 2015년 기

준 30%를 약간 넘는다(Ilsöe and Larsen eds., 2021: 98).    

42) 시간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12년 기준 18,980유로로 풀타임노동자 평균임금 

37,000유로의 절반 수준이었다(Shin and Bökerman, 2020). 다만 풀타임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차이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발적 가입제도인 소

득비례형 실업급여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의 사회보장 가입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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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동에 종사하였다. 핀란드에서는 풀타임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에 대

한 노동조건 차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민연금과는 다른 방식

으로 연금가입 하한 연령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의 시간제노동자라

고 하더라도 소득비례연금 가입대상 연령에 속한다면 풀타임노동자와 사

회보장제도 가입에 차이가 없다.

4. 노사정 3자 협의

다른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핀란드 역시 높은 노조조직률

(표 3-8 참조)이 노사정 3자 협의가 사회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3) 단체협약은 거의 모든 노동자(2014년 기준 89.3%)에게 적용되고 

있다(www.worker-participation.eu). 요컨대 임금과 연금은 물론 직업훈

련, 산업보건,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등 핀란드 사회의 주요 이슈와 정책

은 대부분 3자 협의를 거쳐 수립되거나 실행된다. 특히 핀란드를 포함한 

노르딕 국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참여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작동한다. 이는 정책 효과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노동조합을 보면, 핀란드에는 SAK(The Central Organization of 

Finnish Trade Unions), STTK(The Finn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s),  

AKAVA(the Confederation of Unions for Professional and Managerial 

Staff)라는 3개의 주요 노동조합연맹이 있으며, SAK가 가장 규모가 크

다.44) 이들 3개 노조연맹은 1978년 공조협약을 맺은 이래 서로 긴밀하게 

43) 핀란드는 1968년 이래 중앙수준의 협약이 산업, 지역, 기업별 협상 범위를 규정하

였다. 사민주의 정치세력 약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상에 따라 핀란드에서도 2007～

2010년 사이 전국 수준 협의 구조를 폐기하여 기업단위 협상 여지를 대폭 넓히려

고 했지만, 그 직후 경제위기 발생으로 이 시도는 무산되었다(Shin and Bökerman, 

2020). 

44) SAK　산하 노조원의 2/3는 육체노동자이며, 산업으로 보면 민간 서비스(PAM), 

금속/목재(Teollisuusliitto), 공공/복지 서비스(JHL) 노동자 비중이 크다. 2019년 

기준 노조원 수로 STTK의 최대노조는 보건의료노조 TEHY이며, AKAVA에서

는 교사노조 OAJ이다. 이들 두 노조는 학생들도 다수 포괄한다(www.worker- 

participation.eu,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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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핀란드의 노조조직률 변화 추이(2002～2019년)

(단위:%)

2002 2005 2010 2015 2019

전체 74 75 72 74 67

남성 73 70 69 70 60

여성 75 80 75 78 75

자료: Statistics Finland’s Database, 2021. 8. 7. 추출.

협조하였고, 2015년 9월 임금삭감 시도 등 여러 사안에 입장을 같이 하여 

활동하였다(www.worker-participation.eu).45) SAK는 사민당과 공식 연

계는 맺고 있지 않지만 비교적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46) 핀란드 노

조 조직률은 2002년 74%에서 2019년 67%로 감소하였으며, 여성노동자 

가입률이 남성보다 더 높다. 이는 핀란드에서 노동조합이 서비스 부문, 

특히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

는 상황을 일부 반영한다(www.worker-participation.eu). 

핀란드 사용자 역시 TT(the 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y and 

Employers : Teollisuuden ja Työnantajain Keskusliitto)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노조와 나란히 사회적 협의 주체로 사회정책 결정 및 집행에 참여

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안정적인 참여와 협의는 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각 주체의 서로 다른 입장이 공식적으로 조정되어, 정책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핀란드노동조합연맹 SAK는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이 

은퇴를 늦출 수 있는 ‘조건 창출’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1990년대 

초 불황 직후 노동의 질, 삶의 질이 사회적으로 간과된 것을 비판하며, 고

령노동 이슈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의 질, 삶의 질 향상이 중심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SAK의 문제의식은 1990년대 초 산업보건

45) 노동조합은 은퇴자, 실업자, 학생, 자영자 등을 포괄하며, 2019 고용경제부(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핀란드의 

총노조원 약 204만 명 중 63만 명(30.8%)은 비피용자였다. 한편 노조연맹 외부 

노조는 매우 소규모이다(www.worker-participation.eu).

46) SAK 산하 노조들은 선거에서 사민당, 좌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다른 두 노조연맹은 정당정치와 연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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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the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 FIOH)이 내놓은 ‘작업능

력(workability)’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2018). 이렇게 고령자 고용에서 노동현장과 사회의 실질적 변화가 중요하

다는 입장에서, 노동조합은 제도의 고안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즉, 노동현장에서의 실행 자체에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다.47) 

핀란드의 사용자조직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 문제를 우려하

고 있었다. 노동력 공급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들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참여 동인이었다. 기업은 21세기에 심화될 노동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사용자를 설득하고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

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조기은퇴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개

별 기업에게도 비용을 야기하는 문제이며, 풍부한 경력을 가진 고령자들

이 더 오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만 사용자조직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형적인 

입장-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낮춰 그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고

수하였다. 대표적인 주장이 실업연금을 폐지하고 조기은퇴 시 연금 급여

액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48) 

핀란드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중앙 노사정협약은 중단되었지만 여

전히 산별 협의구조는 유지되고 있고, 다른 노르딕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

사정 참여는 고령자고용정책의 수립은 물론 실행 과정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방향은 물론, 실행력과 정책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7) 노동조합은 고령노동자가 일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의 경

험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건강이 좋을 때 노동력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 주장했

다. 즉, 계속 일할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Hannu, 2004).  

48) 1998년 3월 고용주연합의 Deputy managing director인 Tapani Kahri는 1985년에 

도입된 실업연금과 1993년에 도입된 조기퇴직급여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Hietan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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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령자 고용촉진과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고령노동자의 은퇴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1990년대 초 

핀란드 경제위기 당시 고령노동자가 주된 해고 대상이 된 것은 교육수준

이 젊은 세대에 비해 낮아 취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핀란드 사회보장

제도가 이른 은퇴를 촉진하는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고령노동자 고용촉진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핀란

드 사회보장제도 또한 이에 발맞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핀란드 사회

보장제도를 고령노동자 고용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노령연금49)

가. 공적연금제도 개요

핀란드의 공적연금은 거주요건에 의해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연금(National Pension), 법정 연금소득 최저선 미달 시 이를 준수하

기 위해 지급하는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 임금소득 일부를 노

후에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으

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5 참조). 이 중 기본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은 조

세를 재원으로 하며, Kela가 운영하고 있다. 소득비례연금은 보험료를 재

원으로 하며, 주로 직역에 따라 나뉜 여러 개의 민간 연금제공자가 운영

하고 있는데 핀란드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가 전체적인 

조정 및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소득비례연금은 민간 연금제공자가 운영

하지만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다(www.etk.fi). 

기본연금(National Pension)은 1996년 개혁을 통해, 전체 노인을 대상

으로 동일한 액수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기초연금방식에서 소득비례연

49) 본문에 기술된 핀란드 공적연금 관련 내용은 소득비례연금은 핀란드연금센터의 

홈페이지(www.etk.fi)의 제도소개 및 이슈별 설명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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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즉, 목표 최저보

장수준에 따라 소득비례연금 수준을 고려하여 감액을 적용하는 연금제도

로 바뀌었다. 이에 기본연금은 소득비례연금 급여액이 기본연금제도에서 

규정한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만 65세부터 지급된다. 한편 기본연금은 성

원권에 기초한 제도인 만큼,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금급

여가 삭감된다.50) 

최저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충적인 소

득보장 기능을 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2021년 기준 월 

837.59유로로 규정된 법정 최저연금선을 지키도록, 저연금수급자에게 연

금소득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이다. 3년 이상이란 거주요건이 있지만,  

기본연금과 달리 거주기간에 따른 연금급여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에는 소득이 있는 임금근로자

와 자영자가 가입하며, 가입자 및 수급자 범위가 가장 넓고 급여수준이  

높은 핵심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소득비례연금은 부과방식 운영 부분과 

적립방식 운영 부분이 나뉘어 있다.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의 매해 

기여율은 익년도 예상 급여지출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0년 기준 소득비

례연금의 각 연금제공기관이 설정한 보험료는 평균 24.4%이며, 이 중 피

용자는 7.15～8.65%(53～62세)만큼을 부담한다.51) 한편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 부과소득 및 급여수준에는 상한이 없다. 그 결과 소득비례연금 급

여 편차는 상당히 크고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발

달할 여지는 없다(www.etk.fi). 

요컨대 핀란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금제도는 기여 기반의 소

득비례연금이며, 소득비례연금 급여가 미미한 노인에게는 기본연금이 최

저수준을 지켜준다. 기본연금의 역할마저도 불충분한 경우에 최저보장연

50) 기본연금제도에도 소득비례연금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외에 16～64세 대상의 

장애연금, 장기실업자를 위한 노령연금(1958년 이전 출생자), 조기노령연금(1962

년 이후 출생자부터 폐지) 등이 있다. 

51) 피용자는 연령에 따라 기여율이 달라지는데 7.15%(53세 미만 및 63세 이후)～

8.65%(53～62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53～62세 가입자에게 더 높은 연금보험요율

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 연령대에서의 연금지급률(accrual rate)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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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소득수준에 따른 핀란드의 공적연금제도 구성

  주 :소득비례연금 수급자 중 중간수준급여 수급자까지만 표시.

자료: Finnish Centre for Pensions 홈페이지, https://www.etk.fi/en/finnish-pension- 

system/pension-security/pension-income-level/, 2021. 8. 14. 추출.

금이 보완 역할을 한다.52) 각 연금제도의 수급자 현황을 보면 이 세 가지 

제도의 구성과 역할 차이가 더욱 명확하다. 

2020년 말 기준 은퇴한 연금수급자 중 64%는 소득비례연금이 일정 수

준(1,373.3유로) 이상이므로 소득비례연금만 받으며, 31%는 기본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모두 받는다. 나머지 5%는 소득비례연금 수급요건을 갖

추지 못해 기본연금만 받는다. 즉, 은퇴한 연금수급자 중 95%가 소득비례

연금을 받고 있으며, 소득비례연금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 소득비례

연금 수급액과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감액된 기본연금급여(완전급여는 

2021년 기준 665.29유로)를 받는다. 이 두 제도로도 연금이 불충분하여 최

저보장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2020년 말 기준 약 10만 명으로 전체 연

금수급자의 약 8%이다(www.etk.fi). 

52) 저소득노인에게는 여기에 주택수당 등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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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퇴시점 조정과 연금제도

1) 연금가입 연령과 수급연령 조정

핀란드의 2005년, 2017년 연금개혁은 실질은퇴연령을 늦추어 연금재정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www.etk.fi). 연금제도에서 은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 요인은 연금가입연령(기여종료연령)과 수급연

령이다.

2005년 연금개혁은 63∼68세 사이에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 수

급연령을 변경하였다. 이어서 2017년 연금개혁에서 연금가입연령과 기준

수급연령을 다시 늦추어 연금기여기간을 늘리고 연금수급기간을 줄이고

자 하였다(그림 3-6 참조). ‘우선 연금가입연령을 보면 2021년 현재 핀란

드 소득비례연금에는 1960년과 이전 출생자는 만 68세까지, 1958～61년생

은 만 69세까지, 1961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17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준수급연령은 2027년까지 매년 3개월씩 늦춰

져서 만 65세(수급연령 상한은 만 70세)로 상향 조정되며, 2030년 이후에

는 기준수급연령을 기대여명에 연동하여 매년 최대 2개월 범위 안에서 다

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1957년 출생자의 기준수급연령은 만 63세 9

개월이며, 부분연금(part pension)은 만 61세부터 받을 수 있다’(www.etk.fi). 

이 조치의 목표는 수명이 연장되어도 고용기간 대 은퇴기간의 비율을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연금가입자는 은퇴시점을 유연

하게 결정하며, 연금수급 개시시점에 따라 연금급여는 감액 혹은 증액된

다. 기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사실상 연금급여 감액의 의미도 담

고 있다. 

2017년 개혁에서 이루어진 노령연금 기준 수급연령 연장은 소득보장에

서 맹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같은 해에 장기재직연

금(years of service pension)이 도입되었다. 이는 소방관, 경찰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일에 38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는 만 63세부터 연금

수급을 허용한 것이다.53) 즉, 특정 직종에 대해 연금수급 하한연령 적용

53) 38년이란 기준은 핀란드 중고령 노동자의 재직기간을 고려한 것인데, 2011년 조

사에 따르면 만 62세 재직자 중 70%가 35년 이상의 경력을, 38%는 4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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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17년 개혁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조정된 핀란드 공적연금 수급연령

자료:Finnish Centre for Pensions 홈페이지, https://www.etk.fi/wp-content/uploads/ 

2020/05/pension-reform-2017-booklet.pdf, 2021. 8. 14 추출.

에 예외를 두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

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산업보건의(occupational doctor)의 역할이다(OECD, 

2018a). 결국 장기재직연금은 일련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하한

이 계속 올라가면서, 오래 일한 사람들의 욕구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반

영하기 어려워진 점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연금급여 수준의 조정

연금급여 수준도 연금수급시점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핀

란드의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각 연금제도의 역할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 

있으나, 어느 범위 안에서 연금급여를 통해 은퇴에 대한 유인과 페널티를 

강화하는 전략 역시 구사되고 있다. 연금급여액 조정은 인구고령화의 영

향을 연금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혹은 연금급여 결정 산식을 조정하

는 방식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연금운영기관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민간부문 피용자

의 소득비례연금 목표소득대체율은 생애최고소득의 60%로 설정되어 있

경력을 갖고 있었다(www.etk.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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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실제로도 소득비례연금 소득대체율의 중위값은 은퇴 직전 2, 3, 4번

째 해, 즉 3년간 임금의 약 60%에 달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www. 

etk.fi). 

핀란드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소득비례연금의 급여 수준을 조정하였다. 

우선 2005년 연금개혁에서는 은퇴 직전 소득 대신 평생 평균소득으로 소

득대체율 설정 기준을 바꿈으로써 연금급여를 감액하여 은퇴의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켰다. 

은퇴를 늦출 유인을 더욱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은 연금수급 시점에 따

른 연금급여의 증감 폭을 넓히는 것이다. 2005년 개혁에서도 연금수급 시

작 시점에 따른 급여 감액 폭과 가산 폭을 높였다. 이는 특히 핀란드 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활용한 조기은퇴의 경제적 손실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2010년 이후부터는 자동조정장치인 기대여명계수(life expectancy 

coefficient)가 연금급여액 결정에 일부 반영되었다. 소득비례연금의 연간 

승률 1.5%(40년 가입기준 60%의 소득대체율)는 기대여명계수에 연동될 

경우 2080년에 1.1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소득비례연금급

여액이 2080년에 40년 가입 기준 45%가 되어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5년 개혁에서는 감액조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금상한

액(최고소득의 60%) 제도를 폐지하여 소득비례연금 급여의 증액 역시 가

능해졌다. 이는 장기가입 유인을 강화한다. 이는 또한 핀란드에서 공적소

득비례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사적연금 강

화 필요성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서 2017년 연금개혁에서는 급여산식에서 직접적으로 지급률을 조

정함으로써 미래 연금급여의 삭감이 이루어졌다. 급여산식에서 2016년까

지 적용된 지급률(2016년까지는 만 18～52세 1.5%, 만 53～62세 1.9%, 만 

63～67세 4.5% 적용)을 1.5%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다만 만 53～62세는 

2017～2025년에는 1.7%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2026년부터 동일하게 1.5%

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과도기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은퇴라는 선택

지가 가지는 경제적 이점은 이렇게 다시 한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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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조기수급 경로 이용방식 변화

연금 조기수급 경로를 조정함으로써 은퇴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80년대에 조기퇴직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비롯한 다양한 면에서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다(Gould and Saurama, 2004). 핀란드에서 파트타임 일

자리와 소득보장제도를 결합시켜 점진적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이 바로 파트타임연금이었다. 1987년 파트타임연금을 도입할 

때 핀란드 정부는 일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일과 연금 수급을 조합하는 

제도를 통해 장애연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Väänänen,  2020). 

즉, 조기은퇴의 경로 중 하나로 활용되던 장애연금을 본래 보장 목적에 

충실하게 기능하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파트타임연금은 권장 

대상이었다. 처음 파트타임연금은 만 60～64세에 적용되었으나, 1994년에 

적용연령 하한이 만 58세로 낮아졌고, 1998년에는 한시적으로 4년 동안 

만 56세로 낮춰졌다. 2011년에 와서 파트타임연금 수급연령 하한은 만 60

세로, 2013년 만 61세로 다시 상향조정되었다(www.efk.fi). 

2000년 이전 핀란드 노동시장에서는 시간제노동이 일반적이지 않았는

데, 파트타임연금의 도입은 고령자들의 시간제노동 선택을 촉진한 것으

로 보인다. 더욱이 파트타임연금은 풀타임노동소득에서 시간제노동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공적연금제도에서 보상함으로써 시간

제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했다. 이에 2012년 만 55～69세 취업

자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18%에 달했다(Väänänen, 2020: 41). 

그러나 파트타임연금이 노동자의 경력 연장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Hannikainen, 2012; Väänänen, 2020에서 재인용). 또한 파트

타임연금 급여는 풀타임노동 시기 근로소득과 시간제 근로소득 간 차액

의 50%였는데, 연금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노동생애에 걸친 기여

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권(pension rights)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파트타임연금은 사회보험 작동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 밖에 대기업 노동자, 사무직 및 전문직 노동자 등의 활용률이 높

아 이용의 불평등 문제도 제기되었다.

2017년에 시간제노동을 수급요건으로 했던 파트타임연금(part-time 

pension)은 파트연금(part-pension)으로 바뀌었다. 수급요건에서 노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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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삭제하고, 연금급여 산정방식을 바꾼 것이다. 파트연금은 감소한 소

득과 감액된 연금을 조합하여 고령노동자가 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예

술활동, 정치활동, 노조활동 등 다른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는 점에서 파트타임연금보다 적극적 노화(active ageing)라는 정책 지

향에 더 충실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파트연금 급여액은 연금수급권에 기반하며, 노령연금의 50% 또는 25%

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받게 되는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수급 

개월 수에 비례하여 0.4%씩(1년에 4.8%) 감액된다(www.etk.fi). 

파트연금 도입의 잠정적인 결과를 보면, ‘파트타임연금과 달리 파트연

금은 자영업자와 실업자에게 인기가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수급자의 약 

90%는 발생한 연금의 50% 인출을 선택하였다.’ 또한 ‘기준연금수급연령

이 계속 높아지면서 파트연금을 일찍 받아, 완전연금을 받기 전까지 파트

연금을 받는 기간이 2018년 상반기 기준 24.5개월에 달하였다. 이는 은퇴

시점을 늦춘다는 연금개혁의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Väänänen, 2020).’

장애연금 역시 여러 나라에서 조기퇴직의 대표적인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05년 연금개혁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장애연금 

수급의 의학적 기준을 오히려 완화시켰다. 이는 같은 연금개혁에서 고령

자가 더 오래 일하고 연금 기여를 하도록 유도한 것에 반하는 조치였다. 

핀란드연금센터는 2008년에 2005년 장애 판단기준 변화의 효과를 소득비

례연금 제공기관의 소속 의사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분석한 바 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조기은퇴연금 대신 보통의 장애연금을 받게 되

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되었다(OECD, 2018a). 

2017년 연금개혁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 기간을 더 늘렸

다. 이 역시 장애연금을 통한 은퇴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장애 진단을 엄

격하게 하고 재활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2010년에 

한시적 조치로(2020년 말까지 유효함) 장애연금 수급자가 일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는 장애연금 중단 선택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장애연금 수급

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3개월～2년 동안 휴면상태로 두는 것

을 허용한 것이다(OECD,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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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연금의 사용자 기여에 대한 지출 책임 반영

핀란드 연금제도는 대규모 사용자의 장애연금 기여에 경험요율 방식을 

적용하여 조기은퇴 경로 중 하나인 장애연금 수급률을 낮추고자 하였다. 

사용자의 장애연금 기여에 경험요율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장

애연금을 고령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재

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규모 사용자 대상 선정의 기준은 인건비 지출로, 2021년 기준 연 200만 

유로 이상의 인건비 지출 여부에 따른다. 장애연금 보험료의 경험요율제

는 지난 2년간 해당 기업에서 유발된 장애연금 지출과 전체 평균 지출을 

비교하여 해당 기업의 장애연금 기여율을 결정하는 것이다.54) 경험요율

방식에 따른 2021년 장애연금 기여율은 0.12～6.6%로 편차가 상당히 크

다. 이렇게 장애연금에 대해 지출 책임 혹은 인과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력 공급부족 위험과 함께 핀란드 기업이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동

의하고 그 실행에 협조하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다. 공적연금제도의 고령화 대응조치의 결과, 그리고 제도 전망

핀란드 공적연금개혁의 목표는 은퇴연령을 늦추어 더 많은 고령자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표명되어 있다(www.efk.fi). 물론 연금개혁

을 통해 연금지출 감소도 기대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노동력 공급부족 

등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소비, 가치와 문화 등 사회 변화에 전

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기도 했다. 핀란드에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연금개혁은 지출을 줄이는 조치로 좁혀지지 않았고,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서 고령자 고용률 변화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2017년 

54) 장애연금 기여의 경험요율 계산에는 피용자의 연령 구성이 미치는 영향을 차단한

다. 고령자 고용을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용자 보험요율 

계산을 위한 지출규모 산정에 재활급여 등 재활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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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핵심목표인 고령자고용률 상승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연

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수, 장애연금 수급자 수도 감소하였다. 핀란드

연금센터는 2005년, 2017년 연금개혁 모두 명백히 실질은퇴연령을 높였

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신규 소득비례연금 수급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연

령이 63세인데, 이 기관은 63세의 퇴직률이 하락한 것에 주목하였다. 핀

란드 연금센터는 실질은퇴연령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25년 기

준 목표로 하는 실질은퇴연령은 62.4세이다(Finnish Centre for Pensions, 

2021).

또한 여러 차례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도 핀란드 공적연금체계는 노후

보장 역할 수행에서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은 1997, 

2005, 2017년 개혁을 통해 결국 보장수준을 낮추었다. 하지만 개혁 이전 

수급권을 유지시키는 연금개혁의 특성 등으로 인해, 2000년대 연금의 실

질소득대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실질가치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

액은 오히려 꾸준히 높아지기까지 했다. [그림 3-7]에서와 같이 실질소득

대체율은 2000년대 내내 평균임금 대비 50～55%로 유지되었고, 2019년 

기준 공적연금 전체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의 56.5%로 보고되었다

(OECD, 2019). 결국 연금급여 인하 조치는 보장수준을 급격히 낮추어 지

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 상승세와 지출 증가 속도를 늦추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전 세대 고령자의 낮은 교육수준과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지위를 고려할 때,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공적 소득비례연금제도

가 고령화 대응을 위해 수급연령 조정, 급여 감액 조치를 실시하면서도,  

이 세대에 대한 두터운 보장을 안정적으로 지속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2005년 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한을 폐지한 것은, 기존의 조

기퇴직에 대한 페널티 강화와는 반대 방향에서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끌

어올려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유인을 제공한 것이었다. 공적연금이 

법정최저선에 따라 최저연금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가지

는 빈곤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변함없이 충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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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핀란드 공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평균임금 대비, 2000～2018년)

(단위:%)

자료: https://www.etk.fi/en/finnish-pension-system/pension-security/pension-income- 

level/average-pensions/, 2021. 8. 14. 추출.

핀란드 연금제도의 내용과 일련의 개혁에 따른, 미래 사회보장에 대한 

예측치를 보면 <표 3-9>에서와 같이, 소득비례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은 

2019년 45.9%에서 2030년 36.8%, 2040년 35.2%로 계속 낮아지다가, 급격

한 고령화 시기를 지나 2065년에 이르면 다시 37%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9년에서 2070년 사이 핀란드 공적소득비례연금의 총소득

대체율은 약 8.5%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각각 덴마크는 2.6%p, 스웨

덴은 4.4%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3-9> 노르딕 국가의 공적소득비례연금의 총소득대체율:신규수급자

(단위:%)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덴마크 39.8 39.9 38.4 37.7 37.2 37.3 37.2 37.3 37.4 37.5 37.2

핀란드 45.9 39.6 36.8 35.9 35.2 35.2 36.4 36.3 36.0 37.0 37.3

스웨덴 34.2 34.8 35.3 33.7 33.8 33.0 32.8 32.2 31.4 30.7 29.9

노르웨이 - - - - - - - - - - -

EU 46.2 45.7 44.4 42.0 40.4 39.5 38.6 38.0 38.0 37.9 37.5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a), The 2021 Ageing Report :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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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 평균 기여기간은 2019년 기준 34.7년으로 스웨

덴 40.5년, 노르웨이 38.6년에 비해 낮다. 다만 고령자 고용률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핀란드의 평균 기여기간은 2030년에는 35.1년, 

2050년에는 35.9년, 2070년에는 37.1년으로 천천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

로 예측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1a). 현재 기여기간이 짧은 만

큼 미래에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표 3-10>의 핀란드 공적연금 지출 예측치를 보면, 그 수준은 2019년 

GDP의 13%에서 2030년 13.7%로 증가하다가 이후 2050년 12.7%로 감소

하고 2070년 14.4%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현재 연금제도 

지속 시 핀란드의 공적연금 지출은 12%대 후반에서 14%대 중반 사이를 

오갈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2019년 11.6%였던 공적연금 지출 EU 평균

은, 2030년 12.3%, 2050년 12.7%, 2070년에는 13.6%를 기록할 것으로 예

측되었다. 2070년까지 매 시기마다 핀란드의 공적연금 지출은 EU 평균을 

상회한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의 공적연금 지출은 2070년까지 내내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지출 수준보다 높다. 다만 공적연금 지출 증가 폭으

로 보면 2019년부터 2070년 사이 핀란드는 1.4%p로 덴마크에 비해 지출 

증가 폭은 적으며, 고령인구비 추이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핀란드는 연금개혁을 통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2020년대에 연

금지출 증가 폭을 적지 않게 줄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10> 공적연금 지출:GDP 대비 비율(Gross)

(단위:%)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덴마크 10.3 10.9 11.5 12.0 12.0 12.1 12.2 12.4 12.5 12.5 12.4

핀란드 13.0 13.6 13.7 13.4 12.8 12.6 12.7 13.0 13.5 14.0 14.4

스웨덴 7.6 7.7 7.4 7.2 7.0 7.0 7.0 7.3 7.4 7.4 7.5

노르웨이 65.4 65.4 65.4 65.4 65.4 65.4 65.4 65.4 65.4 65.4 65.4

EU 11.0 11.7 12.3 12.6 12.6 12.6 12.7 13.0 13.2 13.4 13.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a), The 2021 Ageing Report :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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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가. 실업 대응 소득보장제도 개요55)

핀란드의 실업보장제도는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비례급여를 중

심으로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소득비례실업급여(earnings- 

related unemployment allowance), 기초실업수당(basic unemployment 

allowance), 실업보조금(labor market subsidy)이 있다.

가장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소득비례급여제도이다. 대략 전체 노동

자들의 약 85%는 안정적으로 소득비례실업급여 가입을 선택하고 있다

(Shin and Böckerman, 2020). 핀란드의 소득비례실업급여는 다른 스칸디

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겐트시스템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들이 연합하여 산별로 실업보험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노조 가입에 따라 실업보험제도 가입이 함께 이

루어져 노조비와 실업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 소득비례급여는 5일 대기

기간 후 소득에 비례하여 최대 400일까지 지급되는데, 노동경력이 3년 미

만인 경우 지급기간은 최대 300일이다. 겐트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

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달리 보면 노동조합이 실업보험기금 가입을 적극적

으로 독려한 결과 대부분 노동자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Shin and Bökerman, 2020).56) 

1992년에 핀란드 겐트시스템은 노조와 분리된 독립실업기금 도입이 허

용됨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비용부담으로 인해 노조/실업보험기

금 가입이 어려운 노동자들, 사용자연합, 우파정치인들이 독립기금을 공

식적으로 지지한 반면, 노조는 독립기금이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 보고 적

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1992년 개혁으로 독립기금이 만들어져, 전체 

55) Kela의 안내자료인 “Financial support during unemployment”(www.kela.fi)에 기

초하여 제도 개요를 정리하였으며, 2019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Shin,  

Young K. and Petri Böckerman(2020)을 1992년 겐트시스템 개혁 내용과 그 영

향을 설명하는 데 참고하였다.   

56) 핀란드 실업보험기금연합회에 관한 정보는 www.tyj.fi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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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대비 가입자가 2000년 7.1%에서 2011년 17.3%로 빠르게 성장

하였다. 이는 핀란드 최대 실업기금이 되었는데, 이러한 확장의 동력은 

계약직 노동자의 증가와 노조기금보다 훨씬 낮은 독립기금 보험료였던 

것으로 보인다’(Shin and Böckerman, 2020).57)  

기초실업수당은 조세재원으로 만 18～64세 사이의 구직자가 실업보험

기금의 소득비례급여를 받지 못할 때 제공하는 급여이다. 기초실업수당

은 2021년 기준 주당 168.9유로를 5일 대기기간 이후에58) 최대 400일까지

(노동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0일까지) 보장한다. 기초실업수

당은 감액 혹은 증액될 수 있는데, 우선 고용촉진 프로그램 미참여 일자

에 비례하여, 월 300유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여타 사회보

장소득에 대해서도 감액된다. 반대로 고용촉진 프로그램 참여 시 기초실

업수당은 200일까지 증액될 수 있다(www.kela.fi).59) 대부분 실업기금의 

소득대체율이 50% 이상임을 감안하면, 기초실업수당 수준은 소득비례 실

업급여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럼에도 계약직 노동자 등 소득비례방식 급여

의 실익이 없는 저임금노동자들은 실업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57) 노조는 총소득의 1～2% 혹은 정액(연간 약 400유로)의 실업보험기금 보험료 및 

회비를 부과하여 노조원에게 실업보험급여 수급권과 그 외 여행자 보험, 구직정

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 반면 YTK(독립실업기금) 기여는 2019년 기준 연 

110유로였다(Shin and Böckerman, 2020).  

58) 기초실업수당 급여수준은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된다. 수급대

기기간은 연간 1회만 적용되며, 고용촉진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대기기간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www.kela.fi). 

59) 기초실업수당은 실업 전 기준기간인 28개월 동안 26주 이상, 주당 18시간 이상의 

노동을 했을 때, 그리고 단체협약 따른 임금을 받았거나 2021년 기준 월 1,252유

로 이상이었을 때 받을 수 있다. 주당 18시간 요건은 교사, 재택노동자, 운동선수, 

예술가 등의 직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급요건 중 ‘일한 기간 26주’에는 

EU/EEA 및 스위스에서 일한 기간도 인정된다. 질병, 학업, 3세 미만 아동 돌봄, 

TE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 등은 기준기간 연장 사유가 되며, 기준기간은 최

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총 9년 4개월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영자, 전업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TE기관이 인정한 교육이거나 풀타임 일자리

를 찾는 파트타임 자영의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자는 일정 요건을 충

족하는 교육을 받을 경우 6개월까지 실업급여가 중단되지 않는다. 각 사유의 구

체적인 인정 요건은 TE기관이 정하고 있다. 자영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www. kela.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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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실업급여와 기초실업수당을 보완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부조

인 실업보조금이다. 이 제도는 다른 두 실업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수급기간을 넘긴 만 17～64세의 핀란드 국내 거주 영주권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수급기간 제한은 없으며, 급여액은 기초실업수

당과 같은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자녀 여부, 

훈련참여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되며,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에 따라 감액된

다.60) 한편 기초실업수당과 실업보조금 이외에도 학업 중이거나 고용촉

진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조세 재원의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

다(www.kela.fi). 

나. 실업에 대한 보장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실업급여는 특정한 조건에서 고령 실업자가 은퇴에 이르도록 하는 하

나의 경로가 될 수 있지만, 제도 설계 경우에 따라 은퇴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우선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와 연관된 제도로 연장실업수당이 있다. 핀

란드의 실업급여제도는 대체로 만 64세까지 소득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

다. 연장실업수당은 고령 실업자가 은퇴 시점까지 소득비례실업급여나 

기초실업수당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2005년 연금

개혁에서 1950년생 이후 출생자에게 실업연금을 폐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령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만 58세 도달 이후 특정 노동요건을 충족하는 실

업자에게는 최대 500일까지 실업수당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업급

여 수급기간이 50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은퇴시점까지 혹은 만 65세까지 

60) 실업보조금 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 25세 이하의 실업

보조금 수급자에게는 교육 및 고용활성화 조치 참여가 요구되며, 미참여 시 미참

여 일별로 급여액이 삭감된다. 반대로 TE 기관이 동의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최대 200일까지 수당이 증액된다. 한편 만 55세 미만인데 TE 기관의 프로그

램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세, 배당금 등 자산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감액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TE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소득에 따라 실업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감액되며, 월 300유로 이상

의 노동소득에 대해서도 실업보조금이 감액된다(www.kela.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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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가능연령을 연장하였다. 

이러한 소득보장 보완조치인 연장실업수당은 은퇴 통로로 작동하지 않

기 위해 계속 수정되었다. 우선 직접적인 조치로 연장실업수당 수급시작 

연령을 계속 뒤로 미루었다. 2012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1957년생 이하 

연령에게는 연장실업수당의 최저수급연령을 만 60세에서 61세로 올리기

로 하였다. 즉, 만 61세가 된 사람과 실업급여를 500일 이하로 받은 사람

은 연금수급(은퇴) 이전까지, 혹은 만 65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

록 수정되었다. 공적연금 수급연령이 출생연도와 신청연도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있느니만큼, 연장실업수당을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출생

연도, 신청연도,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실업수당 신청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상한연령, 즉, 실업급

여에서 연금으로 넘어가는 연령이 달라진다. 즉, 실업수당은 만 64세까지

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만 65～67세 노동자도 한시적 해고(temporary 

lay-off)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업급여

의 기능은 고령노동자가 계속 구직자로 남아있도록 하여 노동시장 이탈

을 늦추는 것이다. 

또한 직무대체휴가 및 직무대체급여제도(Job Alternation Leave/Com 

pensation) 역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유지와 연관될 수 있다. 이 제

도는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노동자가 100～180일의 휴가를 가지고 그동안 

실업 상태의 구직자가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되, 해당 휴가기간 동안 노동

자가 소득보장을 받는 제도이다. 직무대체급여의 재원은 각 노동자가 속

한 소득비례실업급여기금, 혹은 실업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Kela(일반

조세)이다. 이 제도는 20년 이상의 근속기간과 같은 자격요건 때문에 중

고령노동자가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61) 

이에 직무대체휴가/급여가 은퇴 통로로 기능하지 않토록 직무대체휴가

/급여 수급연령에 상한을 두어 은퇴연령에 가까운 시기에는 수급을 제한

하고 있다. 1957년과 이후 출생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 하한연령까지 남

은 기간이 3년보다 적어지면, 해당 시점부터는 직무대체급여를 받을 수 

61) 직무대체급여의 자격요건은 직무대체휴가 전 최소 20년 이상의 노동경력이 있을 

것, 직전의 직무대체휴가를 마치고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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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만 1957년 이전에 출생한, 장기근속 풀타임 노동자는 은퇴연령까

지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직무대체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절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

1. 정책 방향

핀란드는 공공인식캠페인, 고령자 대상의 고용유지 및 채용 촉진, 작업

장 안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등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

인 국가이다(OECD, 2018a).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은 고용

창출을 위해 단기적 고용정책을 파편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

하여 만들어졌다(Ilmarinen, 2004). 특히 1990년대 초 경제위기 국면에서 

대량실업을 경험함에 따라, 고용은 개인역량을 넘어서는 문제이며, 따라서 

핀란드에서 고령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의 역량 제

고를 넘어 사회와 작업장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핀란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기반은 체계적으로 재구성된 ‘작업능력

(Workability)’ 개념이다. 핀란드도 과거에는 작업능력 유지가 오로지 노

동자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여겼지만, 1990년대 초 핀란드 산업보건원(the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 FIOH)이 작업능력개념을 조직

과 사회 차원을 포함하여 ‘개인-작업조직-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게 되었다(Gould et al., 2008). 작업능력

이란 것을 개인의 건강, 역량, 가치관과 함께 작업조직의 문화 및 관리방

식 등과도 연관된 것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2018).  

작업능력은 일종의 집으로 비유되는데 이 집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는 ‘기능상 역량, 건강 등’이 있고, 2층에는 ‘지식, 숙련’이, 3층에는 

‘인적 자원:가치관, 태도, 동기’가, 4층에는 ‘노동환경:일 내용, 일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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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작업조직, 조직관리 등’이 존재한다(Gould et al., 2008). 작업능력이라

는 집에서는 4층으로 구성된 요소들의 연계, 그리고 네 번째 층인 노동환

경 개발이 중요하다(Ilmarinen, 2004). 

작업능력 요소들 사이의 상호성은 노동자와 작업조직의 상호작용에서 

잘 드러난다. <표 3-11>과 같이 노동자의 적응, 통제력, 참여 측면에서 작

업능력의 내용은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작업조직에서의 작업과정 및 관

리/환경과 관련하여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핀란드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이 추구하는 변화가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것임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실시된 여러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들은 개인 역

량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통해 고령자의 작

업능력(workability)과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향상을 목표로 하였

다.62) 이에 프로그램 내용은 개인의 역량 개발과 함께 노동환경, 작업조

직의 정책과 문화, 교육인증체계,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내용들로 구성

되었다. 

<표 3-11> 다차원적 작업능력(workability) 모형:적응, 통제력, 참여

노동자 작업 자체
작업조직과 

기능상의 환경

신체적, 정신적 능력
과 인내력

작업에 대한 적응
↔

작업과정 혹은 작업
조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혹사
(자원과 약점)

조직에서의 직무 배
분, 작업 조건, 작업 
과정  

직업적 기술과 
역량

작업에 대한
통제력
↔

작업과정에 필요한 
인식과 기술;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능성, 일로부
터 배우고 일을 통
해 성장할 가능성

직업적 역할,  인식상
의, 기술적 필요조건; 
장비; 직원들이 배우
고 성장할 기회

직장생활에서의 전반
적 기술과 사교 기술; 
작업에 지원하는 기술; 
흥미

작업공동체에
대한 참여

↔ 

작업공동체에서의 
생존을 위한 전제;
사회적으로 참여할 
기회; 사회적 지원;
직무 역할의 다양성

조직의 가치와 태도
(예, 다문화주의 수
용) :조직의  분위기; 
채용과 승진 방식

자료: Jarvikoski et al.(2001); Gould et al.(2008)에서 재인용.

62) 1993년의 the National Productivity Programme과 1996년의 the Finnish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TYKE)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여 관련 지표를 발전

시켰다(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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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위에 설명한 정책 방향을 따라 1990년대 초부터 핀란드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National Productivity 

Programme(1993～2003), Finnish 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 

(FINPAW: 1998～2002), National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 

(TYKE I : 1996～99), TYKE II(1999～2003), TYKES(2004～10), The 

National Well-Being at Work Programme(2000～2003), Veto(2003～

2007), KESTO(2004～07), Noste(2003～09) 등이 그것이다. 이 절에서는 

대표 사례로 FINPAW와 Noste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자. 

가. 고령노동자를 위한 국가프로그램(Finnish 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 :FINPAW):1998～200263)

FINPAW(Finnish 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s)는 조기퇴

직 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핀란드의 고령화가 유럽에서도 이

르게 시작된만큼, 유럽에서도 매우 선도적인 정책 시도였다(https://gulben 

kian.pt/uk-branch/). FINPAW는 1996년에 발족한 노동자고령화위원회(A 

Committee for Ageing Workers)가 제안하여, 1997년에 개발되었고, 1998 

～2002년에 전국적으로 실행되었다. 

FINPAW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노동

자의 조기퇴직 현상과 이를 선호하는 태도, 둘째, 고령노동자의 낮은 고

용률과 재고용률, 셋째, 고령노동자의 노동능력 약화, 넷째, 고령노동자의 

낮은 교육수준, 다섯째, 고령화 및 고령노동자 상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정보 부족, 여섯째, 연령차별주의, 즉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었다.

이에 FINPAW는 첫째, 고령노동자 고용률 높이기, 둘째, 평균 연금수

급연령 높이기, 셋째, 노동행정에서 고령화 이슈 비중 높이기, 넷째, 고령

노동자의 노동능력 유지, 다섯째, 노동시간 유연화 향상, 여섯째, 연령차

63) FINPAW 관련 내용은 대부분 Arnkil et al.(2011)과 Hannu(2004)에서 인용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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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FINPAW 실행

자료: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02: 14), The Many Faces of the 

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s -The Concluding Report on the 

Programme. 

별 감소 및 고령에 대한 호의적 태도 확산 등을 추구하였다. 특히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개인의 작업능력을 증

진시키고,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02). 

 FINPAW는 다양한 수준에서,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건강 증진을 비

롯한 노동자의 작업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 여러 집단-산업안전 

및 보건 스태프, 지역 산업안전 당국과 노동행정 및 교육 부문 스태프, 고

용주, 작업현장, 일반대중,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 프로젝트. 입

법, 연구, 개발, 훈련,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요 타깃은 

45～64세의 피용자와 실업자였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02). 



제3장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93

FINPAW의 실행은 세 국면으로 나누어진다. 초기인 1999～2000년에는 법

안 수정,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중기 2000～ 

2001년에는 연구 개발을 강조하였고, 후기인 2001～2002년에는 작업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을 강조하였다(Arnkil et al., 2011). 

프로그램 초기에 행정부처는 우선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의 욕구 사정

을 실시하였다. 1996～1997년 사이 노동부는 고령장기실업자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약 11,000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998년, 

1999년에 고령자와 장기실업자에 대한 욕구 사정이 이루어졌다(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2018). 

또한 시행기간 동안 연금법, 노동시간 관련법, 성인교육 관련 법률, 직

장보건법의 등 여러 법률 개정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용주가 고령노

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노동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업무 부담을 평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법에 규정되었다. 

또한 2002년에 발효된 산업보건법(Occupational Health Care Act)에 

따르면 고용주는 인사, 직업훈련, 직업보건 등에서 젠더, 숙련도와 함께 

연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기업에서의 공동결정법(the Act on 

Codetermination in Companies)」에 “인사와 훈련계획은 고령화되는 직원

들의 특별한 욕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제

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2018). 

산업보건원(FIOH)은 공공과 민간조직들을 아울러 직업훈련과 교육을 

활발하게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에 전국, 지역, 기업 등 다

양한 단위에서 고령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 것이 다양한 주체의 변화를 위한 홍

보였다. 이러한 조치들 외에 성인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시스템 개혁, 연

령에 따른 연금 기여 차등화가 이루어졌다.  

일례로 FINPAW 프로그램에서 1998～2000년 에스푸(Espoo)시64)의 연

령관리 계획 수립에 지원을 하였다. 에스푸시는 세대교체에 대처하는 연

령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1998년 초에 특별한 “시니어 모델(Senior Model)”

64) 에스푸시는 핀란드 제2의 도시로 시 피용자 수는 약 5,400명이었다. 에스푸시 조

직은 연령관리 실행계획을 발전시킨 선도자 중 하나였다(Arnkil et al., 201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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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였다. 그 목표는 개인과 작업현장 커뮤니티 양자의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파트타임 일과 파트타임 연금을 결합시키는 새

로운 길을 찾는 것이었다. 시니어 모델에 따르면 파트타임연금을 받게 되

면 새로운, 그리고 맞춤형으로 제작된 업무 내용 기술을 받게 된다. 에스

푸시 행정조직에서는 2001년 말에 225명 피용자가 파트타임 연금을 받고 

있었다. 시니어 포스트를 보유한 사람은 멘토링을 통한 경험 전수, 업무

네트워크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노하우 전수, 새로운 업무 및 직장생

활 수행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컨설팅 등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시니

어 모델은 더 큰 맥락의 연령관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세대 변

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부였다(Arnkil et al., 2011). 그 밖에 많은 기

업에서 조기은퇴에 대한 인식과 고령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교육훈련 코스를 개발하고 활용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시간과 노동환경, 작업의 조직화 등을 수행하였으

며, 중고령 노동자들이 남은 경력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FINPAW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동들에 대해 각 부처는 산

업보건, 조기퇴직, 실업, 직장생활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집단을 

지정하여 감독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런 감독과 평가 과정에서 작업가

능성(workability) 지표는 더욱 발전하였다.  

FINPAW의 성과는 평균 은퇴연령의 상승과 같은 측정가능한 성취,  

나이듦에 대한 태도 변화와 같은 쉽게 측정하기 어려운 성취 두 측면을 

가진다. 2002년 평가에 따르면 FINPAW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첫째, 

1998년에 FINPAW 시작 당시 평균은퇴연령은 58.8세였고, 1999년에 59

세, 2000년 59.1세, 2001년에 59.3세로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둘째, 

평균은퇴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도 증가했다. 이

는 노동력 공급 전체 규모를 증가시켰다. 노동부는 FINPAW 집행기에 피

용자 수가 20만 명 증가하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은 고령노동자라고 발표

하였다. 1998～2001년 사이에 만 55～59세 고용률은 51%에서 63%로 크

게 증가했다. 노동부는 만약 고령자 고용률이 1997년 수준으로 머물렀다

면 고령노동자는 고령인구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로 겨우 4.2만 명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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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고 하였다(Hytti and Nio, 2004). 셋째, FINPAW 연간 예산 420

만 유로의 절반이 정보제공과 홍보에 투입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대

중 인식은 높아지고(Arnkil et al., 2002), 고령자에 대한 태도는 더 호의적

이 되고 연령차별적 태도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

령노동자의 노동능력 향상 효과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www. 

centreforpublicimpact.org). 

물론 1993년부터 이러한 방향의 정책이 시작되었으므로 FINPAW의 

효과만 분리하여 FINPAW가 이러한 변화에 얼마만큼을 기여했는지 평

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FINPAW가 적어도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는 일반적이다(www.centreforpublicimpact.org). 

FINPAW 실시 당시의 경제 호황이 프로그램의 성공, 즉 고령노동자의 

은퇴 연령 상승과 고용률 증가에 주요한 배경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

나 여러 평가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FINPAW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된 것은 바로 ‘협력’이다. 정책기획과 집행에서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육

부 등 주요 부처가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정책

을 실행했다는 것, 더 나아가 사회적 파트너인 노조와 사용자들 사이에서

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공의 주요 동력이었던 것으로 강조된다. 

이에 더해 소득비례연금 운영기관(pension company), 평생교육기관, 여

러 사회단체, 사회과학자 등의 프로그램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

례로 장애연금 수급 억제와 재활 활성화가 과제로 대두되면서 연금제공

자들은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였고, 세

미나와 교육을 통해 정책을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 EC(the European 

Commission)는 이러한 다주체접근(multi-agency approach)이 핀란드에

서 작업조직 수준에서 연령관리가 잘 실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e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2004). 즉, 노사를 포함한 광범위

한 사회적 협력은 연령관리의 핵심단위인 기업 및 작업장 수준에서 조기

은퇴를 막고 고령노동자의 노동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든 기반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의 배경에는 사회적 합의의 오랜 전통과 두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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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정부-전체 정당이 참여하여 정부 내각이 구성됨-경험으로 대표

되는 정치적 합의 문화가 있었다(Arnkil et al., 2011). 더욱이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와중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가 없

었고, 1995년에 좌파정당들의 무지개 연합이 형성되어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데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2018). 특히 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고령노동자가 계속 주변화된다면 기

업과 국가경제 모두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

치한 것이다(Hietanen, 1998). 또한 핀란드는 애초에 프로그램 지향적인 

국가로 정부정책에 국민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Gould and 

Saurama, 2004). FINPAW 프로그램이 정보제공과 홍보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구들에 따르면 

“기업들은 50세 이상 노동자의 훈련에 투자를 해 본 적이 없지만, 연령차별 금

지 입법에 대한 고용주의 태도는 긍정적이었다”(www.centreforpublicimpact. 

org). 이러한 공중의 신뢰와 긍정적 태도 역시 프로그램 성공 요인이었다. 

이러한 FINPAW 성공에 힘입어 이후 고령자의 교육, 훈련, 인식 변화, 은

퇴 등과 관련된 여러 개의 국가 단위 프로그램이 발족되었다. 

나. Noste Programme 2003～200965)

FINPAW는 물론 TYKE I, II, III, VETO, Noste, the Work Cycle 

Carries 등은 모두 중고령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저학력, 주로 중년노동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Noste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대표적인 집단인 저학력, 

혹은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 

참여와 경력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66)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전후세

65) 이 부분 내용은 주로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10), Noste Programme 

2003～2009 Final Report를 인용했다. 

66)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학력인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학력

이 낮은 집단의 노동시장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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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은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30～59세 사이67) 노동자들에게 교육 및 직업훈

련을 제공하여 이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

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의 양적 목표는 목표집단의 10%가 교육이나 훈련

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제공과 방문(outreach), 

특별 재정확보, 직업교육장소 확대, 컴퓨터 자격증 훈련 등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재정은 주로 지역 수준 프로젝트와 지역(local/provincial/ 

regional) 단위로 활동하는 교육기관에게 제공되었고, 학생들에게는 검사

비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이 없었다. 

또한 Noste decree는 프로그램 실행에서 노사와 교육제공기관 사이의 

3자 협력을 요구하였다. 즉, 교육 및 훈련 제공자는 고용주, 노동자와 협

력하여 작업장에 특화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와 교육제

공기관의 협력은 노사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작업장에

서 교육을 잘 실시하도록 하는 데 실제로 중요하였다. 참여자 수에서 가

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 교육프로젝트 역시 3자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결과라 평가되었다. 또한 이는 노사정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 지

방자치단체, 여러 공공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요구하며,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작동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교육 및 훈련의 실행, 그리고 

교육제공자에게도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다. 

Noste 프로그램의 결과, 많은 성인교육기관은 직장에서 가장 교육수준

이 낮은 인력이 가지고 있는 교육욕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리

치아웃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학습에 두려움이 크

고 흥미가 낮은 저학력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달시켰고, 

이들이 교육에 더 잘 참여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확

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에서 개별화된 교육, 학습기술의 강화, 안내 및 지원조치의 중요성 

67) 이 프로그램의 연령 하한은 기초교육을 마치지 못힌 경우 만 25세로 낮아질 수 

있다. 참여연령 상한은 첫 해인 2003년에는 만 54세로 설정되었지만 두 번째 해

인 2004년에는 만 59세로 변경되었다. 수강생의 연령분포를 보면 신규 학생의 

35%는 만 50세 이상이며, 학생 중 만 50～54세 연령집단의 비중이 가장 컸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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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부각되었다. 특히 Noste 프로그램은 교육기관들이 저학력 성인교육

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격려하였고, 특히 노동자 당사자와 작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교육방식, 학습방식을 개발하도록 요

구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교육기관들은 노동현장에서 저학력 성인이 원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참여자들이 어떤 적절치 못한 학습기술을 갖고 있

는지 알아차리게 되었다. 일례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몇몇 교육기관

들은 난독증 점검 방법과 학습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을 발전시켰다. 물론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격증 획득이 통상 새로운 일자리나 직위 및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에서의 자기평가 및 

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1998년부터 이어진 이러한 고령자고용 관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을까? 당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핵심은 조기은퇴를 막아 국

가적으로 연금 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 고령노동자의 임금수

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용을 연장함으로써 연금 지출은 늦추

고 동시에 연금 기여금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령자 지원 정책이 추

진될 수 있었던 기본 논리였다. 연금 지출 규모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신영규, 2021). 

또한 협력적인 노사정 3자 주의가 구축되어있던 핀란드에서는 더욱 효

율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는 작업효율성 증대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단체와 고용자단체 

사이의 협력적 프로젝트가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인력 측

면에서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대학 진학률은 낮지만, 핀란드의 직업교

육과 훈련은 대부분 고령 노동자들이 매우 숙련된 기술을 갖도록 만들었

고, 당시 많은 기업은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걱정하여 고령 노동자들이 

조기 은퇴하는 것을 막으려는 분위기가 강했다(신영규, 2021).

그렇다면 FINPAW와 Noste를 비롯한 관련 프로그램들은 어떤 공통된 특

징을 가지고 있을까? 고령자 고용지원 관련 프로그램들은 핀란드에서 특수

하게 개념화된 고령자의 작업능력(workability)과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에 기반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교육훈련 확대, 작업환경 개선, 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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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작업장에서의 세대 통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정책수립과 국가 단위의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정책 집행에서 중앙 단위의 하향식 접근에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특징적이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 특유의 대등한 노사관계와 협

상체계, 또한 작업장 단위에서의 실행 강조 역시 정책 실행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3. 중고령자 고용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68)

가. 핀란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내용

작업능력의 요소 중 하나인 역량은 지식, 기술적 숙련을 포함하며, 핀

란드에서는 기술 변화가 작업 과정에 빠른 속도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령노동자 고용에서 이에 대응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2014년부터 핀란드에서 고용주는 법령에 따라 직원들의 직업훈련

계획 수립 의무를 갖고 있다.「사업장 내 협력에 관한 법률(Act on Co- 

operation within Undertakings; Yhteistoimintalaki)」에서는 피용자 2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매년 직원들의 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69) 법에서는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는 고령노

동자의 특별한 니즈, 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과 

그 실현가능성, 장애인노동자 채용 원칙,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 등을 고

려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고용주는 연령을 고려하여 중고령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협력 행정감찰관에 관한 법률(Act on 

Cooperation Ombudsman; Laki yhteistoiminta-asiamiehesta)」은 행정감

찰관이 적절한 직업훈련 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않는 고용자를 발견했을 

68) 앞의 FINPAW나 Noste 프로그램 내용 설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

는 이미 설명한 내용을 가능한 한 제외한다. 

69) 법률에서 사업장은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이 영위되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어, 2014년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2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별 단체

협약 내용에 따라 고용주가 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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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재량으로 법원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행정감찰관

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고용자가 직업훈련 관련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이

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신영규, 2021).  

북유럽 복지국가 특유의 3자주의에 입각한 노동과 자본의 프로그램 기

획 및 실행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위

원회 참여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의제에 직업훈련과 교육을 포함하는 방

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노조와 사용자단체는 합의를 통해 피

용자에게 연간 3일의 훈련 참여 권리를 부여하였고, 학습휴가제도 개선 

등도 교섭 대상이 되었다.「사업장 내 협력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운영

과 사업장 단위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고용자와 직

원 대표의 협상과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훈련 계획 역시 매년 고

용주와 직원 대표의 협상을 통해 수립된다. 따라서「사업장 내 협력에 관

한 법률」에 의해 고용주는 경영상 직원들과의 협력을 위해 약속된 직업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신영규, 2021).  

핀란드에서는 생애주기경력관리(Life Cycle Career Management)의 틀

로 중고령자 교육/훈련에 체계적인 접근을 하였다. 그 결과 핀란드에서는 

평생학습, 성인직업교육/훈련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했고, 중고령 노동자의 

참여가 활발하다. 

우선 핀란드 직업교육 및 훈련 실행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은 핀란드산업보건원(FIOH)이며,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이 강조된다. 행정부 영역에서는 교육부처, 복지부처, 노동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기획과정은 물론 작업현장에서의 실행에서

도 유지된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교육 관련 공공조직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용자조

직, 나아가 평생교육기관과 연금운영기관이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

고 있다. 즉, 직업훈련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재단과 같은 민간 비

영리조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핀란드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가 인증한 직업훈련기관은 전국 152곳으로 이 기관들은 연간 최소 15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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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교육해야 한다(신영규, 2021).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은 사업장 내부조직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도 많지만, 앞서 언급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업 외부의 직업훈련

기관에 의뢰하여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많다. 예를 들면 반타시

(City of Vantaa)가 운영하는 직업학교인 VARIA는 특정 사업장의 직원

들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데, 운전노동자를 위한 상시 직업훈

련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반타시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물류창고

가 많은 관계로 관련 사업체와 운전노동자가 다수여서 이와 같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VARIA에는 도로안전, 탱크로리 관리, 

위험물질 운송 등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이 1～4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교육비는 120～365유로이다(https://www.sivistysvantaa.fi/varia/index. 

html).공공과 민간을 넘나드는 이러한 협력체계는 직업훈련/교육을 계획

이나 의무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만들고 있다(신

영규, 2021). 

또한 직업교육 및 훈련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교육 단위 구성

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공장이 주된 교육 단위로 구성했고, 

작업환경 개선이 어려운 소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그램에 참

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직업훈련의 내용을 보면, 직업훈련기관은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 외

에도 직업학위(vocational degrees) 수여를 위해 장시간의 투여가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민자들을 위한 핀란드어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고령자 직업교육/훈련에서는 중고령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제약, 고령층일수록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며, 결국 이것이 소

진을 더 자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이들이 교육과

정을 완료하여 기초교육 이상의 학력이나 자격증을 갖도록 하는 것, 적절

한 학습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것, 계속 진행되는 기술 변화 및 업무 프로

세스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 즉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령노동자의 소진 위험을 낮추는 것을 추구한다. 

교육 내용에는 일 자체와 관련된 필요한 기술 등 자격증 확보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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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기술 역시 포함된다. 또한 교육 내

용 구성에는 조사와 욕구사정을 통해 노동자와 작업장의 요구를 반영하

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형식은 강의, 세미나, 컨퍼런스, 온라인수업 

등 다양하다. 

고령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작업현장에서의 전문가 컨설팅을 수반한

다. 고령노동자들이 ‘일터에서의 삶의 질’을 더 잘 이해하도록 전문가들을 

작업현장에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선

택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슈퍼

바이저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Noste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핀란드에서는 중고령 노동

자의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훈련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이에 상당한 자원을 투여하였다. Noste 이후에도 교육기관은 

중고령 노동자의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리치아웃에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투여하였다. 교육문화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는 2011년에 평생경력관리 안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교육훈련 안내시스템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목표로 안내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제고, 시민의 커리어계획기술 향상, 국가(national)/지방(local)/지

역(regional)의 안내시스템 조정․협력의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직업훈련, 현장교육, 습득한 기술의 인정/인증 메커니즘

을 현장 등에서의 비공식 교육과 훈련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새로

이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술 인정/인증 메커니즘을 바꾸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비공식 학습을 인정받는 것은 개인의 권

리이며 개인의 역량은 언제 어디서 획득했는지와 무관하게 인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2016 프로그램은 ‘일을 하면서 획득한 기

술과 능력, 그리고 학습 기간에 수행한 일은 인정받아야 하며, 기술과 능

력의 진전은 모니터링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이에 개인의 비공식 직업

훈련, 현장교육, 기술 등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중고령 노동자의 업무 경험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훈

련을 제공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고, 교육기관들이 저학력 중고령 노동자

에게 효과적인 교육제공방법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여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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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들을 실행하였다. 이에 중고령 노동자의 효과적인 교육 및 학습방법

에 대한 교육기관과 행정주체들의 탐구와 논의가 활발하였다. 그 결과 고

령노동자의 학습 과정에서는 실제 업무경험과 새로운 교육을 적절한 방

식으로 혼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일반적 강의 형태의 수동적 교육은 효

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OECD, 2018a). 

나. 핀란드의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지원

핀란드에서 고용주의 직업훈련 이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다음 요소를  

들 수 있다. 우선「협력 행정감찰관에 관한 법률(Act on Cooperation 

Ombudsman; Laki yhteistoiminta-asiamiehestä)」이 있다. 이 법률에서는 

행정감찰관(옴부즈맨)을 임명하여 사업장 내 협력이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수립된 직업훈

련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재정지원을 통한 전

문기술 개발에 관한 법률(Act on Financially-Supported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kills; Laki taloudellisesti tuetusta ammatillisen osaamisen 

kehittämisestä)」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고용주는 직업훈련에 참

여한 직원 수와 훈련 참여 시간에 비례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이는 고용주의 직업훈련 제공에 대한 재정적인 유인으로 작동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르면 직원 1명당 1년에 최대 3일까지만 세금공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신영규, 2021). 

한편 중고령 노동자의 교육, 훈련을 뒷받침하는 소득보장제도로 노동

자에게 제공되는 성인교육수당(adult education allowance)이 있다. 성인

교육수당이란, 고용 중이거나 창업 중에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성

인학생에게 제공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핀란드에서 통상적인 것은 노동

자가 교육휴가 기간에는 임금을 계속 받는 것이다. 학습기간 동안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며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공적인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요건을 살펴보면, 연령상한은 만 64세까지

로 중고령 노동자를 포함한다. 특히 연금수급연령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

에서 중고령자의 교육 참여 및 수당 신청은 계속 이들의 참여율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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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다. 또한 제도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건으로 8년 이상의 

고용이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2년까지는 출산휴

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도 인정기간에 산입될 수 있다. 고용이력 산정에

서 고용은 연금법에 의해 해당 범주에 포괄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수

강하는 교육은 지원대상 교육이어야 하며, 일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지원대상 교육의 범주에는 전문가 직업교육, 직업훈련대학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 훈련, 학사, 석사, 박사 취득 교육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습기

관은 대학, 응용과학대학, 직업대학 등으로 제한되며, 특정 조건하에서는 

유학도 인정된다. 성인교육수당의 급여는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된다. 소득비례부분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1년 기준 지급 

하한액은 월 592.11유로이며, 평균 수급액은 월 1,460유로로 과세 대상 소

득이다. 또한 이 수당은 풀타임 학습에 대해 지급되는 완전수당과, 파트타

임 학습에 대해 주어지는 조정된 교육수당(Adjusted Adult Education 

Allowance)으로 나뉜다. 성인교육수당의 재원은 The Employment Fund

로 2017년에는 이 기금에서 성인교육수당으로 18,800만 유로를 지급하였

다(https://minedu.fi).

4. 재정적 유인:기업에 대한 고령자 고용보조금70)

2006～2010년 사이 핀란드 고용주들은 저임금 고령자고용에 대한 보조

금을 받을 수 있었다. 목적은 만 54세를 넘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원하

는 것으로 명분은 이 연령대에서는 비용이 생산성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

이었다.71) 특히 고용주가 장기실업 위험이 높은 사람과 실업자를 고용하

도록 촉진하고자 하였다. 당시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조금제도의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저임금노동자를 풀타임으로 고용

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사용자이다. 즉, 이는 풀타임 저임금 노동자 고용

을 위한 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임금보조금은 월 140시간 일하는 노동자

70) 보조금 관련 내용은 대부분 신영규(2021)을 참고하였다. 

71) 임금비용의 30%, 40%, 50%를 보조하는 임금보조금은 고용주에게 부여되는데,  

이를 지급하는 근거는 피용자의 기술 부족, 관련된 상해, 혹은 질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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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적용되었고, 해당 노동자의 월임금이 900～2,000유로 사이에 있을 

때만 지원 가능하였다. 2006년 당시 핀란드 노동자 평균임금은 2,500유

로 정도였고, 2006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약 

1,300유로였다. 즉, 이 제도는 평균임금 이하의 저임금 고령노동자에게 초

점을 맞추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평균임금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

록 설계된 것이다. 지원 수준을 보면, 보조금 최대 규모는 해당 노동자 세

전 임금의 16% 또는 총인건비의 13%였다. 1인당 최저 보조금 규모는 월 

220유로였고, 월급 가운데 1,600유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55% 감액되었다(신영규, 2021).

이 보조금제도의 작동방식을 살펴보자. 보조금은 일차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지급되었다. 이후 임금 전체에 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해

당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지급된 이 보조금은 나머지 임금 부분과 합

산되어 최종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었다. 노동자에게 소득세는 보조금

을 포함한 전체 임금에 적용되었다. 소득세율은 강력한 누진성을 가졌는

데, 월임금 1,400유로 이하 부분에 대한 소득세율은 5.2%, 월임금 1,600유

로까지에 대한 소득세율은 7.2%, 월임금 2,000유로까지에 대한 소득세율

은 21.0%였다(신영규, 2021). 

이 제도는 고용 증대 효과 여부에 따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었는데, 고령노동자들의 고용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되어 예정

대로 2010년에 폐지되었다(Huttunen, Pirttila and Uusitalo, 2013).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파트타임노동자였던 사람을 전일제로 강제전환하여 노

동시간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제 현행 임금보조금제도를 살펴보자. 임금보조금제도를 담당하는 것

은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인 TE-Office이다. TE-Office는 실업 중인 구직

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보조금제도의 목

표는 구직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증진시켜 향후 채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 채용 시 보조금 지급은 다음 두 가

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만 이루어진다. 첫째, 구직자의 실업이 직

업적 역량 부족에 기인할 것, 둘째, 이 고용기회 제공이 구직자의 직업적 

역량을 증진시켜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채용기회를 높일 것으로 예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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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 두 가지이다. 

현재의 보조금제도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TE-Office에 구직자로 등

록된 사람은 누구나 임금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구직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에는 임금보조금을 받아 고용되기 직전까지 12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임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고령자의 경우 장기

실업자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72)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범주에는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고용주가 포함된다. 즉, 기업을 비롯해 재단, 종교단체, 협회, 지방정부 등 

중앙정부에 속하지 않는 고용주는 누구나 임금보조금을 신청하여 실업 

중인 구직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는 해당 산업부문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채용을 통해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임금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수준은 상당히 높다. 임금보조금을 신청하고 구직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 대한 필요 인건비의 30%, 40%, 50%를 임금보조금

으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사례별로 TE-Office의 판단에 

따르며, 보조금 상한은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1년에는 월 

1,400유로로 결정되었다. 

보조금 지급기간은 채용 직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

용주는 최장 1년까지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 기간이 1년 미만

이었던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에 임금보조금은 6개월까지 지급되며, 실업 

기간이 1년을 넘은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지급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즉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4개월까지 임금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72) 핀란드에서 실업급여는 만 17～64세의 구직자만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TE-Office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한다. TE-Office 등록 연령에 대한 구

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구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교육, 직업훈련 등

에 참가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핀란드 복지시스템에서 연금수급자는 은퇴한 사

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직자로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보조금 신청 연령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64세 이하의 

연금을 받지 않는 구직자만이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신영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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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한때 고령노동자만을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TE-Office의 재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고용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모든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 역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적극적 노화(Active Ageing)’ 기조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

트를 통해 고령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지만, 현재는「사업장 

내 협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틀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하여 평등

을 추구하는 핀란드의 사회적 합의와 문화의 영향으로 보인다(신영규, 

2021).73)

5. 기 타

가. 직장에서의 삶의 질 제고

고령노동자 고용의 양적 성과만큼, 혹은 고용의 양적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핀란드에서는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작업장 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이 강조된 바 있다.74) 특

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우울로 인한 은퇴자 수가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2021년 현재, 장애연금 수급자 중 약 40%가 정신건강문제로 

은퇴하는 등, 이는 장애연금 수급요인 중 가장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

다(www.kela.fi).75)

73)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복지는 조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평한 지원과 개입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따라서 보편주의는 선별주의가 아닌 특권주의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신영규, 2021).

74) 핀란드연금센터는 50～64세 피용자의 노동환경과 은퇴 의도 사이의 연관성에 관

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는데. 작업조건이 조기은퇴연령과 함께 해당연령을 지나서

도 은퇴를 미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시기에 영향을 미치

는 유의미한 요인들로는 유연한 노동시간, 피용자의 자신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재량), 일에서 배우고 훈련받을 기회가 있다(Järnefelt et al., 2014; 

OECD, 2018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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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는 ‘직장에서의 삶의 질(well-being at work)’이 정치적 의

제로 동력을 얻어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하였다.76) 2012년에 제

시된 the National Working Life Development Strategy에서는 핀란드 직

장생활의 질을 2020년경에는 유럽 최고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

시하였다. 또한 ‘직장웰빙센터’를 설립하여 개별사업장에 모범사례를 전

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ge–Key”-작업장에서의 연령 관리를 위한 

초기 사정도구-가 발달되었다. 

핀란드산업보건원(FIOH)이 관리하는 ‘핀란드 직장생활의 삶의 질 네트

워크(the National Network on Well-being at Work at Finnish Workplace, 

the tyhy 네트워크)’는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규칙적으로 연 3～4회 모임

을 개최하여 연구와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08년에 

노사는 “노동생활 개선-TYKES”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새로운 방식

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길 원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2013년

에 발간된『경력연장을 향하여:작업장에서의 연령관리 준비 안내(Towards 

Longer Careers-A Guide to Preparing an Age management for 

Workplace)』에서는 연령관리, 커리어 계획하기, 훈련과 자격증 확보, 노

동시간, 노동디자인, 보건 감독, 건강한 생활방식 증진과 같은 생애 전반

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 고령노동자의 노동과 세대 간 협력에 관한 공공인식개선 캠페인

핀란드는 1990년대 이래 고령노동자와 고령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2011년에 정부는 전국적인 실

행안으로 “Every Age is the Right Age”를 내놓았다. 이는 세대 간 협력

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

75) 중고령자 정신건강과 고용문제의 연관성과 실체 인식, 치료, 재활, 안전 유지 등

과 관련된 것이 the Masto 프로젝트였다. 

76) 2009년에 중앙정부는 사회적 파트너로 구성된 the Ahtela Group이라는 워킹그룹

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3개 정책 영역에서 정책제안을 하였다. 첫째, 노동능력 

개선, 둘째, 직장에서의 삶의 질 개선, 셋째, 커리어의 초기 국면을 늘려 커리어 

내내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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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다. 실제 프로그램 실행 책임은 핀란드산업보건원(FIOH)에게 부여

되었다(OECD, 2018a).

제5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중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핀란드에서 실행된 주요 

프로그램들, 특히 관련 사회보장제도 및 직업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

았다. 이에 기초하여 핀란드의 중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이 한국에 주는 구

체적인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 핀란드 연금개혁은 주요 목표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고령화 가운데 재정안정과 노후보장 충분성을 모

두 확보하는 근본적 해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핀란드 연금개혁 

방향은, 그동안 한국 연금개혁 논쟁이 재정안정과 노후보장 충분성 사이

에서의 대립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과 대조된다.77) 고령자의 노동시

장 참여를 사회보험방식 연금제도의 적정보장과 재정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정함으로써 핀란드 연금개혁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

장 참여 유인, 혹은 배출 요소 조정이 이루어졌다. 개혁 목표 중 하나는 

공적연금에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경제활동기 대 은퇴기)의 비율을 어

느 정도 수준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 원칙하에서 기대수명지수

를 수급연령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게 여겨졌다. 

반면 한국 연금개혁에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

지 못했다. 한국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20년을 약간 넘는 상황이기에, 

이를 조정하여 연금재정과 적정보장의 문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여지는 한국도 크다. 한국 연금제도의 수급연령 조정도 이러한 원칙하에

서 그 필요성을 보여줄 때 정책적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요컨

대 핀란드 사례는 급속한 고령화 국면에서 한국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의

77) 핀란드에서 이러한 방향 설정은 이미 연금급여의 적절성이 확보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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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고령자의 일을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 국민연금을 염두에 두고 핀란드 파트연금 적용 경험을 다각

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근로소득 감소(노동시간 감소)

와 감액연금을 결합하는 부분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다. 더욱이 핀란드의 파트연금은 일에 국한되지 않은 활동으로 선택

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활동적 노화와 고령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핀란드와 한국의 정책환경 차이 역시 중요하다. 한국에서  

고령자가 일하는 이유 중 압도적인 것이 ‘경제적 이유(생계)’이며, 한국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액은 정책선택에 여러 제약을 가져온다. 이는 파트

연금 도입 시 연금급여 설정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핀란드 파

트연금과 같이 연금급액의 25% 혹은 50%를 인출할 수 있게 하고 조기수

급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급여 감액을 한다면, 과연 이것으로 줄어드는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에서 파트

연금은 유인효과가 거의 없다. 핀란드 파트연금은 실질소득대체율이 50% 

이상이며 연금급여 상한이 없어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은 상황에서 도입

되었다. 한국에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핀란드 파트타임연금 급여계산방

식-풀타임임금과 파트타임임금 차액의 50%, 혹은 40%를 지급하되 급여

상한을 두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더 나을 것이다.

셋째, 핀란드 장애연금 기여제도를 통해 한국 장애연금을 돌아볼 필요

가 있다. 핵심은 장애연금에 대한 피용자 기여분의 폐지와 사용자 기여분

에 대한 경험요율제 적용이다.78) 연금제도 성숙 이후 장애연금을 구조조

정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은 많은 나라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고령자 고

용촉진의 저해요인 중 하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 및 유족연금 

보험료를 노령연금과 분리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 기여비중을 대

폭 높이고, 대규모 사용자에 대해 경험요율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고령노동자를 내보내는 수단으로 장애연

금을 오용하는 것에 명확한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참고할 만하

78) 한국의 경우 실질은퇴연령과 1차 퇴직 사이의 시차가 크고, 신체적 기능손상에도 

불구하고 생계 이유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요율제는 장

애급여중단선택제 등과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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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9) 장애연금에 대한 현재 피용자 기여분을 노령연금 기여금으로 돌리

는 것은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넷째, 핀란드 사례는 중고령자 대상 직업교육/훈련제도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참여, 교육내용 선정, 훈련장소, 사용자 의무 

부과와 제재 등 제도의 구체적인 작동방식(how)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핀란드에서 중고령노동자의 학력, 

변화 대응력, 정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에는 전문가의 컨설팅, 교육기

관의 리치아웃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 수요자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특성을 교육/훈련 내용에 반영한 것, 작업 경험과 학습의 

결합, 학습공간 지원, 성인교육수당 등 다양하고 섬세한 지원이 주효했다. 

다섯째,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현장교육과 훈련, 세대 

간 의사소통, 기술적응 등이 이루어지는 단위로 ‘작업장’을 강조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집행 단위가 작업장에 직접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작업장 수준의 정책 변화는 기업의 인력운영방침, 훈련 및 교육, 기술대

응 등과 관련되고, 기업관행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가장 어

려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작업장 단위의 개입은 고령자의 일에 관한 실질

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했다. 즉, 이는 핀란드에서 고령자 고용

의 양적․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핵심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에

서도 정책설계와 실행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면, 작업장 단위의 개

입 프로그램 기획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80) 이 밖에 작업장 단위 개입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단위로 직업훈련 등 서

비스를 제공한 것도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체계 구성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의 조합과 그 성과를 

통해 해당 사례가 가지는 함의를 큰 틀에서 살펴보자. 첫째, 사민주의 복

79) 이 제도를 위해서는 전체 가입자뿐만 아니라 산별, 기업별 장애연금 수급자 수, 

지출 추이,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등을 정책 지표로 삼고, 장애연금 지출과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80) 다만 중소기업들과 외국자본 소유기업, 소유구조가 불분명한 기업(a faceless 

ownership)은 사회적 합의와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시키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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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가 남긴 중요한 요소인 노사정 3자주의는 정책방향과 내용 설정에, 

또한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중요했다. 일례로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방향이 단순히 고령자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

조와 노동환경 변화, 기업과 사회의 전환을 강조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자본 교섭을 통한 정책 결정과 실행,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집행 참

여 등은 정책이 작업장에서 활발하게 실행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이

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동의와 참여를 계속 요구하는 3자주의와, 이를 통

해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일터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었다는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직업훈련 성공의 기반이 된 것은 대등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잘 발달된 인프라이다. 고용 중인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은 협력을 강조

하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되고, 오랫동안 실행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축된 작업장,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직업

훈련기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 사례

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수립과 안정적인 제공이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단기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가 

추진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노사관계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속적인 

직업훈련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신

영규, 2021). 

둘째, ‘일터에서의 삶의 질(well-being at work)’을 높인다는 핀란드 고

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방향은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로서 핀란드 사례는 일과 

여가, 일-삶 균형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에 고령자가 더 오래 노동

시장에 머물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 작업의 질, 관계의 질 등이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핀란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경험은 고용, 교육, 사회보장 정

책을 포괄하는 정책 패키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개인, 기업, 사회라는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 수준의 결합과 함께, 건강 증진, 작업환경 개선, 작

업장에서의 세대통합 지원, 리치아웃과 캠페인, 기업의 인사정책 및 훈련

에 대한 규제 도입, 노동관련법 개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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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입하는 프로그램의 결합은 기존의 고령자 고용 관행을 넘어서는 

큰 폭의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핀란드 사례는 사회보장

제도와 노동시장제도가 일관성을 가질 때 고령화 대응 효과가 크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정책 집행에서 중앙 단위의 하향식 접근에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운영체계의 특징 역시 정책의 효과성을 높였다.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에는 인구가 매우 적

은 동질적인 사회라는 것, 핀란드가 북유럽 복지국가의 노사관계, 정치, 

행정, 복지, 교육부문 특성을 상당히 유지한 것이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

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사례는 여러 면에서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

책에 여전히 참고할 만하다. 더욱 중요하게는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동의 변화가 장기적이고 전면적인사회 변화

를 요구하기에 정책적 대응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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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네덜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제1절 서 론

네덜란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병자(sick man in Europe)’라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해 왔다. 특히 청년

실업률 관리를 위한 노동축소(labour shedding)의 일환으로 독려되어 온 

조기은퇴가 만연하였다. 과도한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 노동시장 정책과 

재분배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선진 자

본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고용실패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비판

까지 제기되었다(Therborn, 1989; Visser, 1998: 269에서 재인용). 1990년

대 중반부터 이때까지 네덜란드 복지국가를 규정하던 ‘노동 없는 복지

(welfare without work)’는 ‘복지를 넘어선 노동(work above welfare)’의 

방식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van Gerven, 2019: 395). 이를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실업급여와 장애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

보장제도 모두의 측면에서 전면적 재조정(recali bration)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네덜란드의 기적(The Dutch Miracle)’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네덜란드의 기적은 고령자 고용률의 증가 추이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하락하던 55～64세 남성고용률은 

2019년 기준, 197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였고, 동 기간에 여성고용률 

역시 계속 증가하여 55～64세 고용률이 60%대에 이른다. 남녀를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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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55～64세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70%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네덜란

드에서 높은 수준의 고령자 고용을 달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조합들

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는가? 일국의 고령자 고용은 실업급여, 연금제도 

같은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외에도 노동시장 측면에서 고령

자 고용촉진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성과

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본 장에서는 네덜란드의 고

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주어진 비교분석의 틀 안에서 사례연구(case study)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제2절에서는 네덜란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변화를 개관하였다. 제3절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목표로 한 노

동시장 정책들을 ① 고령자 계속고용 및 채용 촉진을 위한 정책, ② 단체

협약과 기업 단위의 노력, ③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 제4절에서는 네덜란드에서 고령

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게 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제2절 제도적 배경 검토

1. 네덜란드의 고령 노동시장 특성

가. 고령자 인구 규모 및 특성 변화

네덜란드의 65세 이상 인구는 여느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증

가해 왔으며, 2020년 기준 19.2%로 나타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평

균에 근접한 수치이다(표 4-1 참조). [그림 4-1]과 같이, 노인부양비는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31.2%에 도달, 이

후 2040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2050년이 되면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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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령대별 인구 비중의 변화

(단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0～19세 35.9 31.5 25.7 24.4 24.4 24.5 23.7 22.7 21.7

20～39세 28.2 31.5 33.0 32.3 30.0 27.4 25.3 24.5 25.2

40～64세 25.8 25.6 28.6 30.1 32.0 34.1 35.7 35.1 33.7

65～79세 8.4 9.3 9.9 10.1 10.4 10.5 11.4 13.4 14.5

80세 이상 1.7 2.2 2.9 3.1 3.5 3.5 3.9 4.3 4.7

65세 이상 10.1 11.5 12.8 13.2 13.9 14 15.3 17.7 19.2

자료: CBS(네덜란드 통계청). https://opendata.cbs.nl/statline/#/CBS/en/dataset/ 

37296eng/table?ts =1626266882867에서 2021. 6. 14. 인출.

[그림 4-1] 네덜란드 노인부양비 변화 추이 및 전망

(단위:%)

자료: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Database. https://population.un.org/ 

wpp/Download/Standard/Population/에서 2021. 7. 4. 인출. 

이 같은 고령인구 증가는 생애 노동기간의 연장 혹은 노동력의 고령화

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은퇴연령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2019년 기준, 네

덜란드의 법정은퇴연령은 남녀 모두 66.3세이며, 노동시장에서 퇴장이 가

능하다고 여겨지는 유효은퇴연령은 남성 65.8세, 여성 64세로 나타나 법

정은퇴연령보다 오히려 1세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2070년에는 법정은퇴

연령 69.8세, 유효은퇴연령 남성 68.5세, 여성 67세로 나타나 지금보다 3세 

가까이 높아질 예정이나, 여전히 유효은퇴연령이 법정은퇴연령보다 1～2세 

낮을 것으로 보인다(European Commission, 2021a 표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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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네덜란드의 남녀 법정은퇴연령과 평균유효은퇴연령 예측치

(단위:세)

2019 2030 2050 2070

법정

은퇴연령

남성 66.3 67.3 68.5 69.8

여성 66.3 67.3 68.5 69.8

평균유효은퇴

연령

남성 65.8 66.6 67.6 68.5

여성 64.0 65.0 65.9 67.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a),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and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2019～2070).

나. 산업구조

네덜란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성격이 강한 특성을 나타낸

다. 전체 산업 가운데 금융, 도소매, 유통, 운송과 같은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GDP의 약 77%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며, 전체 노동력의 

80% 가까이가 여기에 속해 있다. 이어서 제조업의 경우 GDP의 21%를 

차지하며, 노동력의 18%가 여기에 속한다. 농업은 노동력의 2% 내외에 

불과하지만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하는 흑자가 상당하다(강신욱 외, 2018: 

62). 2020년 기준, 네덜란드의 전체 산업부문별 종사자 수는 도소매업, 제

조업 순으로 규모가 크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전체 산업별 종사자 수(2020년)

(단위:%)

자료: CBS(네덜란드 통계청), https://opendata.cbs.nl/statline/#/CBS/en/dataset/81156eng/ 

table?ts=1626940891977, 2021. 7. 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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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자 고용률의 변화 및 특징

50세 이상 연령대별 고용률은 <표 4-3>과 같다. 먼저 고령자 고용률을 

55～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9년 기준 55～64세 71%, 

65세 이상은 9.1%로 나타나 65세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급격하게 하락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령대를 상세하게 구분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고용

률 하락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고령인구에 진입하기 직전인 50～54세

까지는 성별에 따른 고용률 차이가 10%p 수준에 그치지만 이후 그 차이

는 커져 60～64세에는 20.6%p로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1970년대부터 가장 최근까지 고령자 고용률을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1970년대 초반부터 네덜란드의 고령자 고용률은 연령

<표 4-3> 네덜란드의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50～64세 65세 이상
55～64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전 체 71.0 83.5 78.3 62.8  9.1 20.1  7.5 2.2
남성 79.4 88.7 84.9 73.2 13.0 26.9 10.4 4.2
여성 62.6 78.2 71.6 52.6  5.6 13.9  4.8 0.6
Gap 16.8 10.5 13.3 20.6  7.4 13  5.6 3.6

  주:모든 수치들은 2020년 기준

자료:OECD Employment Database, 2021. 7 5. 인출.

[그림 4-3] 네덜란드의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1971～2019년)
(단위:%)

자료:OECD Employment Database : LFS by sex and age, 2021. 7. 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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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막론하고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특히 

55～64세 남성 고용률은 해당 기간 40%p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1990

년대 중반에는 40%대에 그친다. 한편 1980년대 중반까지 10%대에 머무

르던 55～64세 여성 고용률은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60%대

에 달하였다. 50～54세, 55～64세 남성 고용률의 변화는 최근으로 오면서 

1970년대 초반 수준의 고용률을 거의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어서 50세 이상 고령자들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비율을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5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더욱 커져 

65세 이상 여성 근로자의 80%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시간당 평균임금의 경우, 59세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60세에 접어들면서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그림 4-4 참조). 2009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60-74세까지 임금곡선의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해지는 것은 60세 이후 연

령증가에 따른 임금하락의 정도가 과거보다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4-4> 네덜란드의 연령대별 근로형태 비율

(단위:%)

50～64세 65세 이상

55～

64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65～

69세

70～

74세

75세 

이상

전일제

전체 50.3 67.1 65.1 61.1 24.7 27.4 13.3 24.4

남성 71.5 91.6 88.7 80.1 30.5 34.3 15.9 24.2

여성 26.2 38.3 35.4 32.4 12.6 11.8 2.6 24.7

Gap 45.3 53.3 53.3 47.7 17.9 22.5 13.3 -0.5

시간제

전체 49.7 32.9 34.9 38.9 75.3 72.6 86.7 75.6

남성 28.5 8.4 11.3 19.9 69.5 65.7 84.1 75.8

여성 73.8 61.7 64.6 67.6 87.4 88.2 97.4 75.3

Gap -45.3 -53.3 -53.3 -47.7 -17.9 -22.5 -13.3 0.5

  주: 55～64세, 65세 이상 수치는 2020년, 나머지 5세 단위 연령대별 수치는 2015년 

기준.

자료:OECD Employment Database, 2021. 7. 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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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령대별 시간당 평균임금의 변화

(단위:유로)

  주: Per job per week including overtime.

자료: CBS(네덜란드 통계청), https://opendata.cbs.nl/statline/#/CBS/en/dataset/81431ENG/ 

table?dl=2BECE에서 2021. 7. 2. 인출.

라. 노조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

연령대별 노조조직률은 55～64세에서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전

체 근로가능인구의 노조조직률은 17.5%이다(표 4-5 참조). 네덜란드의 

노조조직률은 1970년 38.1%였던 것에서 1990년 24.6%, 2019년 15.4%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OECD, 2021), 이는 네덜란드에 국한된 현상이 아

니며 다른 서구 국가들의 노조조직률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네덜란드

의 노조조직률 감소 원인은 산업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래 전부

터 노조조직률이 높았던 조선업, 섬유업 등 일부 제조업들이 쇠퇴하고, 

유통, 금융 등 노조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산업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후술

하겠지만, 이 같은 노조조직률 감소는 실업보험 개혁을 가능케 한 동력으

로 분석된다(장지연, 2015). 단체협상 적용률은 2000년대 초반, 90%대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에는 70%대 중반에 머물

러 과거보다 감소하였음에도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OECD, 2021)(그림 

4-5 참조). 이 역시 후술하겠지만, 네덜란드에서 기업연금이 단체협약에 

의해 기업 또는 산업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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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연령대별 노조조직률(2020년)

(단위:%)

전 체 15～24세 25～54세 55～64세 65～75세

노조조직률 17.5 7.5 16.4 29.2 22.0

자료:Nationale Enquête Arbeidsomstandigheden 2020(National Survey Working 

Conditions, 2020: 39)

[그림 4-5] 단체협상 적용범위의 변화

(단위:%)

  주:네덜란드의 경우, 1991, 1994, 1995, 1997～1999년 수치 부재.

자료:OECD Employment Database, 2021. 7. 5. 인출. 

적용은 이것이 준의무적(quasi-mandatory) 공적연금으로 오랫동안 기능

할 수 있게 하는 제반여건으로 작용하였다(Ebbinghaus, 2011).

마. 노동시장 제도 특성

1) 노동시장의 거시적 변화

네덜란드는 오일쇼크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을 개선하고자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임금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노조는 

임금인상 억제를, 자본가 측은 주 40시간 이하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

하였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 경제와 고용은 어느 정도 개선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바세나르 협약으로 인해 임금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복지개혁은 미진했던 탓에 장애연금을 통한 우회적 해고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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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에 1993년 신노선협약(A New Course)에서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상승 억제에 대한 보상 차원의 세금감면 등

을 도입하였다. 이후 1996년 유연안정성 협약, 2013년 사회협약으로 이어

지는 일련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안정성이 담보된 노동시장 유연화, 비

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노동과 복지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2)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유연성과 안정성이 결합된 ‘유연안정성(flexicurity)’으로 대표되는 네덜

란드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OECD의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2019년 3.61로 나타나 OECD 국가들 가운데 최

상위권 수준이다(Anderson, 2012)81)(그림 4-6 참조). 네덜란드는 1996년 유

연안정성 협약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flexibility)에 관한 조치들을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시간제 근로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보호(security)를 규정

하였다(Schils, 2009).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은 덴마크와 달리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위해 일자

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켰다. 

[그림 4-6] OECD 국가의 정규직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해고보호 수준

자료:OECD(2020a: 189),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81) 2020년 기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고, 

경제적 이유에 따른 개별적 해고에 대한 고용보호는 세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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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는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비교할 때, 자발적

(voluntary)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의 전체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비자발적 비율82)은 2014년 이후 계속 낮아져 2020년 5.5%로 프랑

스(33.3%), 이탈리아(64.5%), 독일(8.5%)83)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

준이다(OECD, 2021).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영미권 노동시장의 

단기근로가 아닌, 일-가정(care)과 결합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의 

사실상 정규직 형태를 의미한다(Plantenga, 2002; 이승윤․남재욱, 2018 

재인용). 1999년에는「유연안정성에 관한 법률(The 1999 Flexibility & 

Security Act)」이 제정되어 근로자 해고 및 기간제 계약에 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권리 강화, 

파견근로자 보호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활용에 관한 유연성

은 높이되, 이들의 사회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식을 함께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김학노, 2004; 한형서, 2006).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와 비교할 때 처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네덜란드 정부는 그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동등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그 예로, 1993년에는 전일제 

노동의 1/3 미만 일자리에 적용되던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급여 배제에 관

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1996년에는「평등대우법(Equal Treatment Act)」을 

제정하여 시간제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교육훈련, 

부가급여 등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였다(전병유, 2011). 이러한 제도적 여

건 속에서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 수준에 따라 분포가 고른 

편이고, 질적 측면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Wielers, 2013: 1).

이후 네덜란드는 2013년 사회협약 제정, 2014년 통과된 근로안정법에

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 사용에 관한 요건을 엄

격하게 규정하고, 연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경사노

위, 2016)(표 4-6 참조). 그 결과, [그림 4-7]과 같이, 2010년대 초반까지 

줄곧 낮아지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2015년 이후 다시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OECD, 2020a).

82) Share of involuntary part-timers as % of part-time employment.

83) 독일은 2019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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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비정규직 사용에서의 변화

기존 변경

기간제

최장 계약기간

(갱신 포함)
3년 2년

갱신 계약 가능횟수 3회 3회

계약 간 유예기간 3개월 6개월

기간만료 예고 - 1개월 전

시범근로기간 1개월
6개월 미만 계약 

불가

유사업종 규제 조항 가능 불가능

파견
파견계약 해지 시 근로계

약 자동 종료

26주 이내(단체협약으

로 무기한 연장 가능)
78주 이내

자료:경사노위(2016. 3. 30: 2), 네덜란드 노동시장 개혁.

[그림 4-7]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엄격성:OECD 주요국과의 비교

자료:OECD 홈페이지,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PL_T, 2021.

7. 12. 인출.

3) 노동관계 법령에서의 고령자 보호

네덜란드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고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

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노동 관련 법령에서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포괄적,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고령자에 대한 별도의 연령차별금지법은 부재하지만 앞서 언급

한「동등처우법(Equal Treatment Act, Algemene wet gelijke behandeling)」에

서 연령, 고용계약 형태, 근로시간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을 엄격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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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해고, 근로조건, 채용 등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게 규정하였다. 1996년 도입된「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Wet Verbod 

Onderschied Arbeidsduur :WVOA)」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전일제와 동

일한 대우-시간당 임금, 휴가, 상여금 등-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

으며,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

결하거나 연장, 해지할 때 근로시간 차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하였다. 

2000년 도입된「근로시간조정법(Wet Aanpassing Arbeidsduur :WAA)」에

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현재 일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연장 등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처럼 고령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근로자 상당수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 명시한 전일제 근로와의 동등처우는 상당히 큰 의

미를 갖는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률들은 ‘시간비례원칙(pro rata 

temporis-principle)’에 따르고 있어, 민법 외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도 기간

제나 시간제 근로자에게 전일제와 동등한 처우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한

다는 점(이승윤․남재욱, 2018)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현황

가. 조기퇴직제도(Vervroegde Uittreding, VUT)84)

1976년부터 실시된 네덜란드의 조기퇴직제도는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

어지며, 관련 규정은 단체협약(VUT-cao)에 명시되어 있다. 정규직(전일

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는 부분조기퇴직(deeltijd-VUT). 근로시간을 조

정하는 방식의 유연조기퇴직(flexible-VUT)이 실시되는 중이다(European 

Commission, 2021).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18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

하며, 2018년 단체협약에는 55～60세 근로자에 대한 시간제 연금지급

84) Eurofound, https://www.eurofound.europa.eu/efemiredictionary/early-retirement- 

v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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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time pensioning)에 관한 사항85)도 포함된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2019; Delsen, 2020: 31에서 재인용). 다만, VUT에 대한 세제혜

택은 2005년 이후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중단되었다

(Skriabikova, Olga J., Kuipers Cavaco, Yoline, N. & Fries-Tersch, Elena. 

2016: 24).

나. 노령연금:기초연금과 기업연금의 조화86)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체계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거주요건에 따라 정액

(flat-rate)으로 지급되는 노령기초연금(Algemene Ouderdomswet : AOW)87)

과, 근로자의 약 95%가 가입하여 준의무적(quasi-mandatory) 연금제도

로 분류되는 기업연금88)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8 참조).89) 

[그림 4-8] 네덜란드의 연금체계

자료: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22& 

langId=en&intPageId=4990.

85) 전체 근로자의 16%가 해당되며, 이 중 공업 63%, 건설업 51%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한다.

86) 네덜란드에서 기업연금을 포함한 공적 노령연금제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개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덜하였다는 점에서 본 절에서 연금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는 수급개시연령 연장의 조치만을 다루었다.

87) 2021년 기준, AOW 보험요율은 17.9%이며, 상한선은 35,129유로이다(하한선 부재).

88) 기업연금의 보험료는 사용자 2/3, 근로자 1/3 비율로 부담하며, 기업(company)과 

산업(industry-wide) 단위에서 가입이 이루어진다.

89) 네덜란드 기업연금은 1952년 연금저축법에 따라 의무가입이었으나, 2007년 조사 

합의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준의무적 제도로 바뀌었다(국민연금공단 홈

페이지). 또한 European Commossion(2021b)에서는 네덜란드 기업연금의 적용률

을 80%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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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전일제 근로자에 한하여 기업연금이 적용되었으나, 1994년부

터 시간제 근로자도 기업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Eichhorst & Konle- 

Seidl, 2005: 20).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국민최저선보다 낮을 

경우,「근로사회부조법(Wet Werk en Bijstand :WWB)」의 노인부조규정

(AIO)에 따라 보충급여 형태로 사회부조 수급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덴마크(1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로, 재분배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을 통해 오래 전부터 노인빈곤율을 

상당히 잘 관리해 온 국가로 손꼽힌다. 근로 당시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후빈곤 위험을 노동시장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기초연

금을 통해 예방해 온 것이다(Bannink & de Vroom, 2007). 2015년까지 노

인빈곤율은 5%대를 유지해 왔으며, 2016년 이후 다시 높아졌으나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12.2%로 나타나 여전히 근로연령대 빈곤율

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그림 4-9 참조).

AOW에는 조기연금(early pension)과 연기연금(deferred pension)이 부

재하며, 오히려 법정은퇴연령 도달 전에 은퇴하게 되면 세율에 있어서 페

널티가 주어진다. 65세 이전에 은퇴하는 경우, 기초연금과 기업연금 모두

에서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Bovenberg & Gradus, 2015: 247). 

[그림 4-9] 네덜란드의 연령대별 빈곤율 비교

(단위:%)

자료: Eurostat 홈페이지, People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by age and 

sex, 2021. 6. 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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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모든 연금급여에 EET(Exempt-Exempt-Tax) 과세원칙을 적

용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조기연금을 수급하게 되면90)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페널티를 도입하였다. EET는 과세이연의 방식을 말하는

데,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Exempt), 운용 시 발생하는 이

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Exempt), 수급 시 축적

된 적립금에 과세(Taxed)하는 것을 의미한다. EET 방식은 퇴직소득세의 

납부시점을 수급 시로 연기할 수 있고, 적립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강성

호 외, 2017: 45). 기업연금에서 이 같은 과세이연은 세금납부액을 감소시

켜 노후소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Chen & Beetsma, 

2015: 9), 근로자들이 조기은퇴를 선호하지 않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소득수준이 낮고 수급개시연령이 늦춰질수록 소득세율은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다(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 6)(표 4-7 참조). 

한편 소득비례연금인 기업연금(2층)에서는 연금급여의 조기수급과 연기

가 모두 가능하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2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업연금의 지급연령을 

AOW와 일치시켰으며, 미래에는 기대수명에 연동되게 하였다(MEA, 2014; 

강신욱 외, 2018: 142에서 재인용). 65세였던 AOW의 수급개시연령은 2021

년에 66세 4개월, 2024년까지 67세로 연장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기대

수명에 자동적으로 연동되게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고용주들의 반발이 강

하게 나타나 연동비율을 1에서 2/3로 낮추었다. 다수의 기업연금이 단체

<표 4-7> 네덜란드의 연금지급단계에 적용되는 소득세(2020년)

(단위:유로, %)

소득구간 66세 미만 66세 이상

0～20,384 36.65 18.75

20,385～34,300 38.10 20.20

34,301～68,507 38.10 38.10

68,508 이상 51.75 51.75

자료:Better Finance(2020: 440), Pension Savings: The Real Return-2020 Edition.

90) 조기연금은 조기은퇴 시에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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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부분은퇴와 완전은퇴 사이에서 급여지급을 유연하게 결정하

고, 사회적 파트너들은 유연퇴직제도(flexible retirement)와 같이 시간제 

근로와 부분연금(partial pension)을 연계하는 방식-근로와 기업연금 수

급이 동시에 가능-을 도입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AOW에는 조기연금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업연금

에서는 업무의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기

은퇴를 허용하고 있다(Anderson, 2016). 법정은퇴연령인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 기업연금 지급률은 매년 9%씩 높아지며, 연금수급

은 최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70세 이후에도 유급노동에 종사하

는 경우, 더 이상의 연금급여 증액은 발생하지 않는다(SZW, 2008). 전일

제에서 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기업연금 수

급이 가능하다. 수급개시연령 이후에 근로를 계속 하더라도 별도의 보험료 

기여의무 없이 AOW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때 세율은 더 낮아지는 

구조이다. 기업연금의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통산성(portability)

을 강화91)하여 정규직에서 임시직,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자로 종사상 지

위가 바뀌더라도 기업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실업기간에도 기업

연금의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이 같은 기업연금에서의 제도적 장치들

은 고령근로자들로 하여금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 유인으로 작

용한다(European Commission, 2021: 253).

AOW 수급자의 81%가 50년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완전연금

(full pension)을 받고 있으며, 1년이 부족할 때마다 2%씩 급여가 감액된

다.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총소득의 46.27%가 AOW 급여로 구성

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1b: 245). 2020년 기준, 단독가구의 

월평균 AOW 급여수준은 1,327.91유로92)이며, 이는 최저임금(1,680유로)

의 약 70%에 해당한다.93) <표 4-8>에서처럼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개

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대체율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네덜란

드 기업연금은 기초연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AOW와 기업연금을 합산

91) DC형 연금제도에 적용.

92) 매년 5월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휴가급여(72.04유로)가 포함된 금액.

93) 부부가구 또는 동거가구는 최저임금의 50%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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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소득대체율(목표소득대체율)이 70%-AOW 30%, 기업연금 4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Keune & Payton, 2018). [그림 4-10]

에서처럼, 다른 국가들과 달리 AOW와 기업연금이 은퇴자들의 평균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미미하다(Bovenberg & Gradus. 2015). 

AOW는 빈곤방지를, 기업연금은 은퇴 후 적정소득 유지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Anderson, 2012).

<표 4-8> 네덜란드 의무가입 연금제도의 소득수준별 총소득대체율

(단위:%)

0.5소득자 평균소득자 1.5소득자

의무가입 공적연금 57.9 29.0 19.3

의무가입 사적연금

(DB & DC형 기업연금)
15.6 42.0 50.8

합산 소득대체율 73.5 71 70.1

자료:OECD(2019: 151), Pensions at a Glance, 2019.

[그림 4-10] 전체 노후소득에서 각 연금제도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자료:Bovenberg & Gradus(2015: 245), Reforming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the case of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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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보험

네덜란드의 실업보호는 실업보험(Werkloosheidswet, WW)과 사회부

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1980년대 중반까지 실업보험의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실업부조(WWV)의 수

급이 가능하였으나, 실업부조는 기존 1987년에 사회부조로 통합되었다. 

그 이면에는 당시 실업급여가 노동시장 내부자로 대상이 제한적이며, 점

차 증가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이나 여성이 배제되는 문제

가 있었다(Hoogenboom, 2011). 실업부조 폐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

으나, 네덜란드는 실업보험의 포괄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

하였다. 이로써 네덜란드 실업보호체계는 보호대상을 이중화하지 않고 보

편적으로 보호하는 체계(Pfeifer, 2012; 장지연, 2015: 30에서 재인용)로 변

화해 왔으며, 조합주의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과거보다 연대성에 기

반한 방식으로 재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네덜

란드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의 결과로 과거보다 낮아졌으나, 반대

로 적용범위(coverage)는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11 참조).

[그림 4-11] 네덜란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및 적용범위(coverage) 변화

  주 : 1) 소득대체율은 단독가구 기준.

     2) 각 변수들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US100), 적용범위(UECOV)에서 추출.

자료:CWED. Ver.2017-09. http://cwed2.org/download.php, 2021. 7. 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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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실업보험은 법정퇴직연령 미만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하며, 자영자는 제외된다.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에게 주어지며,94) 2020

년 기준 보험요율은 2.85%이다. 다만 사용자는 기본보험료 외에 산업별, 

직종별 실업 위험도에 따라 추가보험료(sectoral premium)가 차등 적용

되며, 2020년 기준 추가보험료 평균은 1.37%로 이를 모두 합산한 실업보

험의 평균 보험요율은 4.22% 수준이다(SSA, 2020). 실업 위험도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는 직역별 위험분산이라는 조합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나

타나는 부분이다(남재욱, 2017).

실업보험에서 급여를 수급하려면 법정은퇴연령 미만이어야 하고, 주당 

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감소가 발생했어야 한다. 또한 실업 전 36주 간 

최소 26주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수급이 시작된 첫 2개월은 

본인 평균임금의 75%가, 3개월부터는 70%가 지급되며, 2021년 1월 기준, 

실업급여의 일 최대 지급액은 223.4유로이다(SZW, 2021). 실업보험 수급

자 수는 지난 10년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실업급여 수

급률은 75.2%로 나타난다. 실업보험은 2006년 개혁의 결과, 급여지급기간

을 5년에서 3년 2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이는 재고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57.5～65세의 고령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구직활동 의무

를 갖게 된다.

보험수리원칙에 입각한 실업보험 외에도 부조 원리에 의거하여 예외적

인 방식으로 고령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부조 

폐지 후, 1965년 1월 이후 출생한 고령실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소득보

장제도(Inkomensvoorziening Oudere Werklozen : IOW)가 도입되었다. 

IOW는 60세 이상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실업

상태이면 법정은퇴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의 70% 수준에서 급여

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16년 7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까지 연장되었다(강신욱 외, 2018; MISSOC, 2021). 50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노령 및 부분장애 실업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조제도

(Wet inkomensvoorziening oudere en gedeeltelijk arbeidsongeschikte 

werkloze werknemers : IOAW)’가 실시되고 있다. 실업에 처했을 당시 50

94) 근로자의 실업보험료 부담은 2009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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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이며, 실업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고 수급이 종료된 후에도 재

취업하지 못한 자, 만 50세에 도달한 이후 부분장애에 따른 근로복귀급여

(WGA)를 수급하였으나, 재심사에서 장애율이 35% 미만으로 판정받아 

급여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IOAW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 기준

금액은 <표 4-9>와 같다. 

자영업을 하다 사업을 중단한 5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노령 및 부분장

애 실업자영자를 위한 소득보조제도(Wet inkomensvoorziening oudere 

en gedeeltelijk arbeidsongeschikte gewezen zelfstandigen, IOAZ)’95)에 

따라 최저소득이 보장된다. 급여수준은 IOAW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AOW 수급개시 전까지 지급된다. IOAW와 IOAZ 모두 

1965년 1월 이전에 출생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상의 실업 관련 급여 

수급자 수의 변화는 <표 4-10>과 같다.

<표 4-9> IOAW 급여 기준금액

(단위:유로)

급여(월) 휴일수당 합계

부부 및 동거가구

(둘 다 21세 이상)
1,562.38 124.98 1,687,36

독신자 및 

한부모가구

공동거주자 

없음
1,232.74 98.62 1,331.36

공동거주자 

있음
781.19 62.49 843.68

  주: 1) 2021년 1월 기준.

2) IOAW와 IOAZ는 급여수준이 동일함.

자료: SZW(2021 : 2～3). Uitkeringsbedragen per 1 januari 2021.

95) IOAZ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강신욱 외, 2018). ① 55세 

이상 자영자로 소득이 자영자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경우, ② 신

청 전 3년간 연평균소득이 21,861유로 미만으로 향후 23,115유로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사업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과거 7년간 임금근로자로 일한 

후 최소 3년 이상 자영자로 있던 경우, ④ 본인의 사업에서 연간 1,255시간 이상 

일한 경우, ⑤ 2005년 12월 28일 당시 이미 IOAZ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1971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12세 미만 동거 자녀가 없어서 부가급여(TW)를 받

지 못하는 부분장애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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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네덜란드 실업자 및 실업 관련 소득보장급여 수급자 수 변화

(단위:천 명)

실업자 수

(15〜64세)

실업급여(WW) IOW 

수급자 수

IOAW 

수급자 수

IOAZ 

수급자 수수급자 수 수급률

2003 393 249.3 - 17.3 2.7

2004 463 310.1 - 14.9 2.4

2005 485 322.0 - 12.3 2.2

2006 416 297.7 - 8.4 2.0

2007 354 217.3 60.6 - 6.0 1.7

2008 314 174.6 54.7 - 6.0 1.6

2009 378 220.4 57.8 - 7.3 1.5

2010 432 267.0 61.3 0.2 9.0 1.4

2011 430 259.6 59.7 0.5 9.7 1.4

2012 510 300.3 59.6 0.9 10.5 1.4

2013 639 389.6 57.1 1.6 12.8 1.5

2014 649 437.9 60.4 2.4 15.7 1.6

2015 604 429.8 62.1 3.3 18.9 1.7

2016 530 441.1 68.8 4.4 22.3 1.8

2017 428 378.1 73.9 5.9 24.0 1.9

2018 340 296.5 75.2 6.7 23.6 1.9

2019 303 248.3 8.7 22.5 1.9

2020 349 275.5 9.7 21.0 1.8

  주: 각 연도의 12월 31일 수치

자료:CBS(네덜란드 통계청). https://opendata.cbs.nl/#/CBS/en/dataset/82309ENG/ 

table?ts=6268592 43804 (실업자 수), https://opendata.cbs.nl/#/CBS/en/dataset/ 

37789eng/table?ts=1626859869799 (수급자 수)에서 2021. 7 10. 인출; 실업급여 수

급률은 OECD Social Benefit Recipients: Netherlands(https://www.oecd.org/fr/social/ 

soc/recipients.htm#detailed에서 2021. 7. 10. 인출)에서 저자 계산.

라. 장애연금

네덜란드는 오래전부터 상당수의 근로가능인구가 장애연금 수급자로 

편입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van Gerven, 2019: 388). 

1980년 65,000명이었던 장애연금-당시 WAO-수급자 수는 1995년 약 

41만 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van Gerven, 2019: 388).96) 장애연금

의 경우, 앞서 살펴본 실업급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수급요건이 관대

96) 질병보험과 장애연금 수급자를 모두 합치면 1990년대 초반 115만 명에 달하였다

(정희정, 200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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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네덜란드의 사회보장 항목별 지출규모의 변화

(단위:%)

1995 2000 2005 2010 2015

전 체 100 100 100 100 100

사회보장급여 93.91 93.69 93.17 93.36 94.14

가족/아동 4.4 4.55 4.72 3.92 3.62

실업 8.89 6.17 6.2 4.42 4.91

주거 1.27 1.41 1.22 1.2 1.51

사회적 배제 2.7 2.83 2.14 4.27 4.14

질병, 장애 39.09 38.36 38.84 41.66 40.02

노령, 유족 37.57 40.36 40.06 37.89 39.94

  주:전체 지출 대비 비율.

자료:Van Gerven(2019: 390). The Dutch participatory state.

하여 고령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남용되었

으며, 당시 59～64세 연령대의 실업자들은 근로능력 쇠퇴를 이유로 별다

른 제한 없이 장애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MSZW, 2011; 강신욱 외, 

2018: 204에서 재인용).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네덜란드 근로연령대 

인구의 7%가 장애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일련의 장애연금 개혁을 통

해 수급요건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변화시켰음에도 사회보장 항목별 지출

규모에 있어서 1995년 이후 실업 관련 지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질병/장애에 대한 지출은 평균 40%대로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표 

4-11 참조).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 제도(WAO)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연금

제도(Wet Werk en Inkomen naar Arbeidsvermogen :WIA)를 도입하였

다. 근로무능력에 대한 소득보장에서 이제는 근로능력을 활성화하여 일

터로 복귀하게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OECD, 2007). 특히 부분장

애급여의 경우,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것을 이제는 가입기간에 연

동시키는 등 과거보다 기여-급여 원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었

다. WIA에서는 근로능력이 35% 미만으로 손실된 노동자를 재고용하거

나 신규 고용한 고용주에게 ‘무손해 폴리스(no risk polis)’를 적용하였는

데, 이는 근로자가 질병급여(ZW)를 수급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한 5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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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시 질병을 갖게 되면 고용주에 대한 질병급여 지급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정희정, 2006). WAO(Wet op de Arbeidsongschic 

kthheidsverzekering, 구 장애연금)와 WIA(신장애연금)를 비교한 내용은 

<표 4-12>와 같다. 장애연금 개혁의 결과로, WAO 수급자 수는 2007년 

이후 10년간 35만 명 가까이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낸다(그림 4-12 참조).

<표 4-12> WAO와 WIA의 비교

WAO WIA

적용대상
2004년 1월 이전,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법정은퇴연령 이전)

2004년 1월 이후,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법정은퇴연령 이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임금상실보전급여

(Loondervingsuikering)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15% 이상

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 당시 연령에 따라 수급기

간 차등화(33～37세 6개월, 43 

～47세 18개월, 58세 이상 최대 

6년)

- 장애정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

라지며, 최대 이전임금의 75%

까지 지급

․계속급여(Vervolguitkering)

- 임금상실보전급여 지급이 종료

된 후, 법정은퇴연령까지 계속 

지급

- 최대액을 계산한 뒤, 장애율에 

따라 차등화

․완전장애급여(IVA)

- 80%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

우(사실상 회복불가)에 한하여 

법정은퇴연령까지 지급

- 장애 직전 소득의 75%

․부분장애급여(WGA)

- 35% 이상 80% 미만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부분장애) 지급

- 첫 2개월은 장애 직전 소득의 

75%, 이후에는 70%

- 근로활성화 의무 부여

  임금보조급여(wage supplement 

benefit)

- 부분장애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

급

보험료 사용자 전액 부담

사용자 전액 부담(기본보험료+차

등보험료)

(2021년 기준, 기본보험료 7.03%)

* 상한선 연 58,311유로

  주:차등보험료는 개별사업장의 위험률과 경험률에 따라 달라짐.

자료:강신욱 외(2018: 198),『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중 <표 8-6>을 최근으로 업

데이트하여 저자 작성.



제4장 네덜란드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137

[그림 4-12] 장애급여 수급자 수 및 급여지출의 변화

(단위:천 명, 백만달러)

자료:OECD Social Benefit Recipients Database. https://www.oecd.org/fr/social/soc/ 

recipients.htm#detailed에서 2021. 7. 10. 인출.

제3절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네덜란드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목표로 한 노동시장 차원의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령근로자의 계속고용 및 신규채

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 제거, 둘째, 단체협약과 기업 단위에서 실

시된 고령인력의 효율적 관리방식 확산, 셋째, 고령근로자의 근로활성화

를 위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로 이루어진다.

1.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 및 채용 촉진

가. 연령차별적 인식 개선과 노동관계 법령에서의 고령자 보호

네덜란드사회경제위원회(SER)97)는 연령차별을 비롯한 노동시장에서

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차별은 통하지 않는다(Discrimination doe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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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라는 제목의 보고서(2014)에서 직장 내 차별금지와 평등처우, 다

양성 증진을 강조하였다. The Age & Society Expertise Centre와 평등처

우위원회(Equal Treatment Commission)는 ‘Vacancies for all ages(모든 

연령이 지원가능한 일자리)’ 프로젝트에서 채용공고 시 고용주가 확인해

야 할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였다. 그에 따라 고용주는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개되는 채용공고에 연령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하고, 연령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

무를 갖는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지침에 연령이 포함되며, 

정부가 2017년부터 2년간 실시한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지위 향상을 위

한 캠페인에도 연령은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고용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

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OECD, 2018b). 연령

차별을 따로 명시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동등처우법(Equal Treatment 

Act)」에서 연령, 고용계약의 형태,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엄격하게 금

지하고 있다. 

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기반한 해고절차 및 해고수당의 변화

2013년 사회협약 체결로 2014년「근로안정법(The Work & Security 

Act, Wwz)」이 도입되면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절차 및 해고수당이 바뀌

었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고용주가 경제적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공공고용서비스(PES)를, 그 외 경우에는 반드

시 법원에서 소송을 거치도록 해고 절차를 단순화하였다(경사노위, 2016).

해고 시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되던 해고수당(severance pay)은 2015년 

7월부터 전환수당(transitional allowance)으로 명칭과 그 내용이 바뀌었

다. 이로 인해 해고 시 고용주는 최소 24개월간 해고직원에게 전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전환수당은 기존 해고수당(퇴직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24

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었던 자는 해고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에 전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수당은 입사 후 10년까

지는 월 임금의 1/3, 10년 이후부터는 월 임금의 1/2이 지급된다.98) 최소 

97) The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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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 고령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급여상한은 2021

년 기준 84,000유로 또는 1년치 급여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단, 

고용주가 해고직원의 교육이나 직무재배치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전환수

당에서 공제된다. 이 같은 변화는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

득보장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전환수당은 

일정 비율로 지급되지만 해고수당은 단체협상 등 이해당사자들의 결정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전환수당은 해고 시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받

을 수 있으나, 해고수당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해고되거

나 UWV, 법원에서 해고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시

금으로 지급되어 단순히 퇴직금으로서 기능하는 해고수당과 달리, 전환

수당은 재취업 때까지 직업경력을 발전시키고,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

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표 4-13 참조).

수급개시연령을 넘어선 고령자를 해고할 때는 고용주가 전환수당을 지

급할 의무가 면제되며, 이들은 기업의 경제적 상황 악화 시 우선해고대상

이 될 수 있다. PES나 법원의 허가 없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계약이 합법

적으로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수급개시연령을 넘기게 되면 동일 사업장

에서 임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99) 결국 근로안정법에 따른 해고조

치들은 고령근로자가 수급개시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표 4-13> 해고수당과 전환수당의 비교

해고수당 전환수당

지급형태 일시금(lump-sum) 월 지급(monthly payment)

지급수준
10년 미만 근속 시 월 임금의 1/3, 

10년 이상 근속 시 월 임금의 1/2

10년 미만 근속 시 월 임금의 1/3, 

10년 이상 근속 시 월 임금의 1/2

급여상한
없음(주로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 결정)

연 최대 84,000유로 또는 1년치 

급여 가운데 낮은 금액

지급목적 퇴직금으로서의 기능
재취업까지의 경력개발 및 소득

보장

자료:저자 작성.

98) https://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mcc/erm/legislation/nethe rlands- 

severance-payredundancy-compensation.

99) 단, 파일럿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고령근로자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

전을 위하여 연령제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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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OECD, 2018b). 다만, 2015 Working after Retirement 

Age Act에서는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고령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에게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2016년 1월 이

후 체결된 임시근로계약은 1인당 최대 6건에 한해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질병 발생 시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최대 24

개월이었던 것에서 13주로 단축하였다(OECD, 2018b: 5).

다. 사회적 파트너 중심의 고령근로자 고용촉진 및 연공급 재검토

2012년 이후 네덜란드 사회노동부는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sustainable 

employ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모든 연령대

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직업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연령을 둘러싼 여러 

차별적 요인들을 제거하여 전체 근로가능인구의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을 달성해야 하는 주체는 정

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파트너, 특히 기업 단위로 점차 확대되었다.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은 모든 연령대의 직업훈련 및 이/전직을 포함하

며, 특히 저학력 고령근로자의 채용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파트너 간 단체협약에 기반한 근

로계약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임금은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임금수준은 연공성에 의

하여 결정되는데, 네덜란드는 아직까지 연공급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개

별적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성과급 중심-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OECD, 2014; 2018b).

2. 단체협약과 기업 차원의 고령인력 관리

네덜란드 단체협약의 약 67%에서 고령근로자를 야근이나 주말근무, 

별도의 팀워크 등 특정 유형 업무에서 제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 Employment, 2016; OECD, 2018b: 7에서 

재인용). 최근 사회적 파트너들은 모든 연령대의 고용가능성 제고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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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 직업 이동성, 건강 유지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 고령근

로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수단-예: 추가휴가-들을 단계적

으로 폐지하는 추세이다.

특정 부문에 속한 숙련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부문 간 이동을 

촉진하는 것은 고령인력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노동조합연맹(FNV)의 2017～2021 계획에는 고령근로

자를 대상으로 유연퇴직제도, 젊은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조정과 같은 연

령 인식에 기반한 인사정책들이 포함된다. 필립스는 2017년부터 근로자가 

62세 도달 시 (전일제로 근로하던 당시)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이때 기업연금 가입은 기존 근로시간을 기준

으로 적용된다. 또한 금속부문은 2017～2019 계획부터 단체협약에 지속가

능한 고용가능성 조항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고령근로자가 수급개시연

령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높이는 커리어 코칭과 근로시간 

조정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모범사례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고령 노

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네덜란드 노동재단은 ‘Policy Agenda 2020 : Investing in participation 

and employability’에서 고령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고용가능성

을 제고하고, 고령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age-aware policies)의 필요

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

달할 때까지 건강하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만들고, 이는 

각 단체협약과 기업 단위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예로, 

‘Diversity at Work’ 프로젝트(2015)를 통해 연령 다양성(age diversity)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들을 지원하고, 관련 헌장(charter)을 수립하였

다.100) 초기에는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위

트레흐트)에 있는 22개 공공/민간기업들이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100개

로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네덜란드 사회노동부와 The 

Association of SMEs in the Netherlands(MKB Nederland)는 ‘Every 

Day Better’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로자 고용가능성 증진

100) 당초 3개년 계획이었던 것이 2020년 3월까지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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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지원들을 실시하였다(OECD, 2018b). 

3. 고령 근로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

가. 중고령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강화

1) 직업훈련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평생학습 촉진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을 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령근로자들

이 잠재력, 기술 및 지식, 관련 경험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가능성 외에도 노동시장의 재통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고령자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령자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은 고용가능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101) 2016

년 1월부터 구직과 채용과정에서 직무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Accreditation 

of Prior Learing, APL- ‘Ervaringscertificaat(EVC)’를 활용하기 시작하

였다. APL은 사전학습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검증은 이전까지 경험한 교육 및 직무프로그램, 학위, 자격 등이 주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EVC는 국가공인자격뿐만 아니라 무형식(non- 

formal), 비형식(informal) 교육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전문가

들이 검증하고 있으며, EVC 취득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체계적인 

기술(직업능력) 검증은 그만큼 기술보유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에 대한 고령근로자 참여를 증가시키고, 전

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OECD, 2018b). [그림 4-13]

에서처럼, EVC는 주로 교육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활용된다. 구직을 비롯

한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취업 시, 고용주들에게 해당 근로자의 관련 직무

경험, 그리고 직무개발을 위해 얼마만큼 투자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101) 그 예로,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 촉진의 핵심 주체 중 하나가 기업이라는 점에

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은 2014～2020년에 5억 1천만 유로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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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Certificate of experience :EVC

자료:Dutch Knowledge Centre for RPL(2021), http://www.anc.edu.ro/wp-content/ 

uploads/2021/09/RPL-in-the-Netherlands.pdf에서 2021. 10. 1. 인출.

2) 고령 구직자 재취업에 효과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Talent 

55+

네덜란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특정 연령대가 아닌 모든 연령 구직

자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연령보다는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처한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UWV가 온라

인으로 제공하는 ‘Work Profiler’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구직자가 

장기실업자가 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그림 4-14 참조). 장기실업 위

험이 낮은 구직자는 온라인 취업지원을 받고, 실업 7개월차에는 UWV에

서 caseworker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기실

업 위험이 높은 구직자-1년 내 고용될 확률이 50% 미만-는 caseworker

와 가능한 한 신속하게 Work Profiler 결과를 바탕으로 구직 시 장애요인

을 분석한다(그림 4-14 참조).102) 이어서 구직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UWV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의무를 상호적으로 규정하는 실행계획이 완

성된다. 네덜란드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모든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

음에도 고령의 실업자들은 재취업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UWV에서는 이들을 위한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02) Work Profiler 구성요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Wijnhoven & Havinga(2014)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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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UWV에서 제공하는 Work Profiler를 통한 실업 위험의 진단(예시)

자료:Wijnhoven & Havinga(2014: 744), The Work Profiler : A digital instrument 

for selection and diagnosis of the unemployed. 

2007～2009년 실시된 ‘Talent 45+’는 45세 이상의 실업급여, 사회부조 

수급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UWV에서 

제공하는 표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예로, 고

령 구직자들의 의무와 기피 요인에 관한 최신 정보들이 UWV 홈페이지

에 상세하게 제공된다. 2010년 이후 UWV는 45세 이상이었던 취업지원 

대상자를 55세 이상(Talent 55+)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고, 고령 구직자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고용주들이 채용에 있어서 이들을 기피

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노동부와 UWV는 2013년 10월, 

총 6,700만 유로를 투입하여 ‘Action Plan 55+ Works’라는 2개년 프로젝

트를 실시하였으며, 고령 구직자의 네트워크 교육(Successful to Work)을 

통해 역량, 프레젠테이션 능력, 고용주와의 네트워킹 능력 등을 강화하였

다. Successful to Work의 순효과를 평가한 de Groot & van der Klaauw 

(2017)에 따르면, 교육 참여자가 비참여자와 비교할 때 구직기간이 짧았

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실제 교육의 효과는 남성 및 중등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OECD, 2018b: 7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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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하는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

한 종합실행계획 2017～2018’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 

제고, 고용주 지원, 질병 무위험 연령의 하향조정(56세), 고령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포함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전체 자영자의 20% 이상이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창업준비를 위한 대출지원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구직자가 실업 초기에 이 같은 창업지원을 

받을 시 자영자로의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구직자와 

caseworker가 재취업에 있어서 창업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하면 구직

과는 별개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

나. 고령자 고용/신규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제혜택 확대

네덜란드 정부는 고령의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의 실업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

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mobility bonus’ 역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최대 

3년까지 mobility bonus를 지급하여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최대 

7,000유로까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55세 

이후 재취업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판단하여 mobility bonus 지급연 

령을 기존 50세에서 56세로 높이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법인세

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더 낮다는 점에서 보조금 상한을 연간 6,000유

로로 낮추었다. 2018년 1월부터는 mobility bonus가 폐지되고,「임금수당

법(Wet Tegemoetkomingen loondomein :Wtl)」에서 명시하는 임금보조

(Loonkostenvoordeel : LKV)103)로 대체되어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지원

이 중단되는 대신 더 높은 수준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56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정규직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시간

당 3.05유로, 연 최대 6,000유로를 최대 3년 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

다.104) LKV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 수준과 무관하게 임금보조가 정액으

103) LKV는 56세 이상 고령자 외에도 산재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재배치하는 경

우에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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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체로 임금수준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 

높은 수준에서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OECD, 2018b: 

11). 

또한 근로자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61～65세 고령자에 대하여 최

대 3년간, 연 1,750유로의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105) 다만 계속 

고용 상태인 이들에게 공제를 적용하면 사중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

판으로 인해 2015년 1월부터는 신규 채용된 고령자로 그 대상을 제한하

였다. 네덜란드 노동사회부와 UWV는 고령실업자들의 실업률 감소를 정

책목표로 삼아 2013년 10월부터 2년간 ‘Action Plan 55 Plus Works 

(Actieplan 55 Plus Werkt)’를 실시하였다. 총 6,700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고용주와 구직자에게 교육바우처와 보너스 형태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

하였다(Skriabikova et al., 2016: 28).

다.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1) 작업장 내 안전 및 고령근로자의 건강 유지

네덜란드 사회노동부의 감독관(The Inspectorate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 Employment, Inspectie SZW)은 지난 2014년 고령근로

자의 지속가능한 고용가능성 보고서(Strategy Plan for 2013～2014)에서 

질병 및 장애 발생에 따른 급여수급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작업장 환경 개

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육체노동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서 특히 강조

되고 있다. 고령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질병노출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직업병 리스트를 작성하고, 예방조치들을 마련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언급하였다(SER, 2014; OECD, 2018b 재인

용). 사실 직업병 예방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며, 기업 차

원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예방 차원의 

104) UWV(네덜란드 실업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uwv.nl/particulieren/ 

overige-onderwerpen/loonkostenvoordeel/detail/voorwaarden-per-doelgroep/v

oorwaarden-doelgroep-oudere-werknemers-56-jaar-of-ouder

105) 주 35시간 미만 근로 시 공제액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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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은 산업보건의와 일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

며, 여기에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사례관리(case management)도 

포함된다. 

고용주는 산업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보호장비 사용 여부나 위험

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강력한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근로자가 25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매일 관리감독하여 

보고하는 예방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106)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상 위험과 이에 대한 평가는 인증된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자가 반드시 한 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OECD, 2018b).

2)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확대

2000년 도입된 근로시간조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반드시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택이나 사업장 외 

공간에서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특

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이를 수락해야 한다(OECD, 2018b). 1996년 도입

된「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Equal Treatment Act)」은 시간제 근로

의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 휴가, 상여금 등에서 전일제와 동일하게 대우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전병유, 2011),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연장, 해지할 때 근로시간 차

이를 들어 차별할 수 없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은 네덜란드에서는 고

령기에 접어들수록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비중

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시간비례원칙에 따른 동등처우의 법적 보장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

106)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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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 결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들을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정책 양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고령자 상

당수가 조기은퇴 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이행하던 과거와 달리, 2000

년대 이후 네덜란드는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

다고 평가받는다. 그 이면에는 유연안정성에 기반한 노동시장 여건, 사회

보장급여의 관대성 축소, 고령근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고령근

로자의 고용가능성 제고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생산주체들의 정

책적 노력이 존재한다.

먼저, 네덜란드 복지국가를 규정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은 근로시

간에 따른 차별금지, 근로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확대 등 고령근로자들이 

점차 근로시간을 줄여가며 완전은퇴 시까지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5세 이상 중고령 

여성의 상당수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

자리는 단순히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괜찮은(decent) 일자리

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환경들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즉 

유연안정성 모델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고령근로자들

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여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장애급여, 실업급여 등 조기은

퇴를 독려해 온 사회보장급여의 관대성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고령근로 

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였다. 기

업연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조기퇴직 시 전면중단, 수급연기 또는 수

급개시연령 이후 계속 근로 시 세제혜택과 연금지급률을 높이는 방식 등

은 고령자들로 하여금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강력한 재정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사실상 소득비례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연금제도에 

고령근로에 대한 강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었던 이유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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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 제도로 자리매김

하였다는 점과 거주 기반 기초연금(AOW)을 통해 상당 부분 노인빈곤을 

예방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는 덴마크와 더불어 매우 안정

적으로 노인빈곤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이다. 즉, 1차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에서 이미 빈곤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고령자

들이 고령기에도 일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기업연금에서 기여이력을 확보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없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네덜란드에서 강력한 코포라티즘 전통하에 단체협약, 즉 사회적 파트

너 단위에서 고령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은 그 역할을 정부에 국한하지 않

고, 기업단위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고령인력을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이

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고령근로자에게 친화적인 근로여건 조성, 직

무능력에 대한 커리어 코칭 등 노조와 기업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EVC와 같은 사전학습(prior learning)에 대한 체계적 검증은 고용

주들이 고령(구직)자의 교육수준과 직무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을 채용하거나 적절한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게 하는 판단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UWV에서 실시 중인 Work Profiler 방

식은 고령자를 포함한 전 연령대 실업자의 장기실업 위험을 예측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적용가능한 구직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EVC, Work Profiler

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연령대를 특정하지 않고, 전체 생산가능인구를 대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고령자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고령근로자들이 타 연령대보다 업무상 재해

발생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여 이들의 질

병 및 장애급여 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아울러 고령근로자의 계속고

용이나 신규채용 시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금보조와 

다양한 세제지원은 고령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낮춰 고

용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과거 사회보험료 보조에 국한되던 것을 

임금보조(LKV)로 확대하였고, 신규채용된 고령근로자와 고령자영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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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상의 네덜란드 고령자 고용지원에 관한 정책 사례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사회보장급여의 관대성을 낮추는 일방적 축소

에 그치지 않고, 고령근로에 친화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

책들이 병행되었다는 것에 있다. 고령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재취업하거나 타 직무에 재배치되더라도 계속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식,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근

로여건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식 등 일련의 정책조합들이 네덜란드 고

령자 고용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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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제1절 서 론

영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상황에 그다지 관

심이 크지 않았다. 보다 정확히는 1970년대부터 나타난 핵심 제조업과 광

업 등의 주요 산업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고령자 퇴직장려정책

(Job Release Scheme)이 고령자 고용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중고

령자 퇴직장려정책은 1977년 제임스 캘러헌의 노동당 정부에서 청년고용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1979년 이후 장기 집권한 마거릿 대

처의 보수당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민영화, 그리고 대(對)노동

조합 정책과 결부하여,107) 중고령자의 고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영미제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차별금지법제가 

1970년대 중반부터 발전하였지만, 성별․인종 등과 달리 연령은 전통적

인 차별금지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오지 못했기에, 중고령자 퇴직장려정

책은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 결

107) 1980년대 노동조합을 둘러싼 정책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 노조에 대한 권한 약화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세대교체를 도모

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자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Paul Davies and Mark Freedland(1993: 425), Labour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Clarendon Law Seri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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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90년대 중반까지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Cominetti, 2021).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 증가 및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고령자 고용․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법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은퇴시기를 지연시키고 노년에서의 노동

을 장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초월해서 확산되고 사회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Phillipson et al., 2016: 188 

～189).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

여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연령차별법제의 구축과 함께 고령자 

노동장려 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고령자 노동

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적 흐름의 변화와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제도적 배경 검토

1. 고령 노동시장 특성

가. 고령자 인구규모 및 특성

2020년 기준 영국 총인구수는 약 6,708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

는 약 1,237만 명(전체 인구의 18.7%)이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이하, ONS), 2021]. 또한 2020년 현재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은 남성은 

20.0년, 여성은 22.2년으로 나타나고 있다[Pension Policy Institute(이하, 

PPI), 2021a: 1].

<표 5-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46년

에는 2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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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영국의 인구구성 분포 변화(1976～2046년 전망)

  주 : ONS(2019)는 위의 추계보다 최신 인구 자료(2018년)를 바탕으로 위의 각 연령

집단별 미래 인구 비율의 추계치를 제시해주나 2028년, 2043년 예측값만 제시

해주는 한계를 보여서 위의 추계를 인용함.

자료: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2017), “Overview of the UK Population :

July 2017”, Newpor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이승영(2020: 68),「영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에서 재인용.

고령자 중에서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상의 고령자의 수를 생산가능인구

의 수에 대비하면 <표 5-2>와 같다. 노인부양비라 칭할 수 있는 이 비율

은 2021년 현재 28%이며 2030년에는 30%, 2040년에는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PPI, 2021a: 1). 이 같은 노인부양비의 급격한 증가 추세

는 앞으로 영국의 중․고령자가 부양 및 돌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제

적 기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5-2>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상의 고령자의 수와 근로가능인구의 수 대비

(단위:천 명)

  주:위의 수치는 Pension Act 2014에서 상정하는 다음과 같은 연금수급개시연령

(SPa)의 변화를 고려한 것임. 1) 2020년까지 SPa가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

됨, 2) 2026년부터 2028년까지 SPa가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 3) 

2044년부터 2046년까지 SPa가 68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PPI, 2021a: 1).

자료: Pension Policy Institute(PPI)(2021a: 1), Pension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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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자 일자리 특성

1) 노동시장 은퇴 연령(성별)(ONS, 2020)

영국 남성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 연령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다. 2020년 남성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65.2세이다(cf. 코

로나-19 팬데믹 발발 이전인 2019년의 평균 은퇴 연령은 65.3세). 1996년

에 63.0세로 최저값을 기록한 이후 은퇴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여성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 연령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5-2]와 같다. 1950년에 63.9세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6

년에는 60.3세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평균 은퇴연령이 다시 계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0년에는 그 값이 64.3세를 기록

하였다(cf. 2019년 64.3세). 34년 사이에 은퇴 연령이 4.0세 증가한 것이다.

[그림 5-1] 영국 남성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 연령의 변화 추이

  주 :위의 통계 분석 결과는 매년 수집되는 the Labour Force Survey를 활용하여 영

국 통계청(Official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 분석한 것이며, 2020년 자료의 

수집 시기는 2020년 4월부터 동년 6월까지임(ONS, 2020).

자료: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2020), “Economic labour market status of 

individuals aged 50 and over, trends over time :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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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영국 여성의 평균 노동시장 은퇴 연령의 변화 추이

자료: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2020), “Economic labour market status of 

individuals aged 50 and over, trends over time: September 2020”.

2) 고용률(연령별, 성별)

Cominetti(2021)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0년간 영국의 연령집

단별 고용 양상은 큰 변화를 겪어왔다고 분석한다. Cominetti(2021: 5)는 

이 50년의 시기의 변화 흐름을 중고령 인구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기와 그 흐름이 반전되어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다시 증가한 1990년대 중순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서 보고 있

다.108)

[그림 5-3]은 Cominetti(2021)가 성별/연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1990

년, 2007년, 2019년의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비교의 기

준점으로는 1975년의 해당 성별/연령의 고용률로 설정하였다(참고로, 1975

년, 1990년, 2007년 그리고 2019년 모두 각 시기별 경기 순환 사이클 중 

고점에 해당됨)(Cominetti, 2021: 2).

108) Cominetti(2021: 5)의 분석내용은 앞서 노동시장 평균 은퇴연령이 1990년대 중

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한 ONS(2020)의 서술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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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성별 및 연령별 1990․2007․2019년의 고용률 변화:1975년의 

해당 성별/연령의 고용률을 비교기준점으로

자료:RF analysis of ONS, Labour Force Survey; Cominetti, N.(2021: 6), A U- 

shaped crisis :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older workers에서 재인용.

한편 [그림 5-4]는 연령집단을 5세 단위로 구분한 후, 각 연령집단별/

성별 고용률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3]보다 구체적인 고

용률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Cominetti, 2021: 6～7).

[그림 5-4] 연령집단별/성별 고용률의 변화 추이

자료:RF analysis of ONS, Labour Force Survey; Cominetti, N.(2021: 7), A U- 

shaped crisis :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older worker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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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연령집단별/성별 고용률이 변화하

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시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70년대 중반〜1990년 중반 시기까지의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

용률 변화

1975년과 1990년의 연령/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남성 중고령자의 경

우 이 시기동안 고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연금수

급개시 연령에 근접한 60～64세 남성들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70% 후반대

에서 40% 초반대로 약 30%p가까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Cominetti, 

2021: 5).

50세 이상 여성 중고령층의 경우에도 동 시기 동안 고용률이 전체적으

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감소 패턴은 60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또한, 그 감소 폭도 남성 고령자 집단에 비해 그리 크

지 않다(Cominetti, 2021: 5).

나) 1970년대 중반〜1990년 중반 시기에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

이 감소한 이유

① 중공업의 쇠퇴(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의 감소)

1960년대에는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저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풍부한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공급되었다.(Lain, 2016: 5) 하지만 1970년대

부터 제조업을 필두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크게 쇠퇴하면서, 그 결과 

실업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고령층 남성 근로자 중에는 

1980년대 경기침체기에 가장 크게 쇠락한 중공업 분야-특히 광업, 조선

업, 철강업-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이어진 영국에서의 

산업구조 조정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많았다(Lain, 2016: 5; 

Phillipson et al., 2016: 188; Cominetti, 2021: 5).

② 정부 및 고용주들의 조기은퇴 촉진 정책

1970년대부터 이슈화된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중고령

자들에게 조기 노령연금을 지원하면서 중고령 근로자들의 정리해고를 도

모했다(Cominetti, 2021: 5). 또한, 전체 인구의 고용 총량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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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제(‘lump of labour’ thinking)에 근거하여 정부가 중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종용한 점도 이 시기에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주요 원

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 고령 

근로자 퇴직 장려 정책(Job Release Scheme)을 실시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영국 정부는 만약 고용주가 중고령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청년 실업

자를 고용할 경우, 은퇴하는 중고령 근로자에게 국가 연금과 실업 수당보

다도 관대한 수당을 제공했다. 즉, 당시 영국 정부는 중고령 근로자의 퇴

직을 장려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영

국 정부는 고령 근로자로 하여금 실업 급여 대신 장애 급여(incapacity 

benefits)를 받도록 유도하였다. 그럼으로써 실업한 중고령자들의 구직 활

동을 하는 데 열의를 꺾고 실제로 이들 연령 집단의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1970년 말 약 50만 명에 불과했던 

장애급여 수급자 수는 1990년대 중반에 약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Cominetti, 2021: 5～6).

③ 세계화의 영향(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의 감소)

경제적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해 영국에서 저숙련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을 잃었고 관련 근로자들이 실직하였다. 관련 기업

들이 저임금 국가로 이동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로 인해,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고령층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Lain, 2016: 5).

다) 1990년대 중반〜코로나 19팬데믹 이전까지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 변화

영국의 50세 이상 중고령 남성의 고용률은 1990년대부터 2019년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2019년에는 1975년 50세 이상 중고령 

남성 고용률 기록을 넘어섬), 50세 이상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에도 유사

하게 1990년부터 2007년, 2019년에 걸쳐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였다(Cominetti, 2021: 6).

구체적으로 50세 이상 고용률은 경기 회복기에 진입한 1993년을 기점

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우상향 증가 패턴을 보인다. 특히, 2008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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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금융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2009, 2010년 두 해를 제외하면 1993

년부터 2019년까지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왔

다. 2019년 기준 50～64세 고용률은 73%에 달했다. 단, 2020년, 2021년에

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다시 감

소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Cominetti, 2021: 6, 9～10). 

특히, 50세 이상 여성 중고령층의 고용률 증가 추세가 돋보인다. 2000

년부터 2019년까지 50세 이상 남성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8%p 상승한 반

면, 50세 이상 여성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그 수치의 약 2배에 달하는 

15%p나 증가하였다. 여성의 국가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된 것이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Cominetti, 2021: 7).

이처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199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 기준 5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이 21%를 

기록하였다(cf. 2000년 13%)(Cominetti, 2021: 7～8). 

3) 종사상 지위 

[그림 5-5]는 2019/2020년 기준 각 연령 집단별 시간제 종사자, 저임금

(주당 임금 기준/시간당 임금 기준) 일자리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계약

직 근로자(temporary contract)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Cominetti, 2021: 

11).

SPa(6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의 비율이 절반 이

상을 차지한다. 또한 SPa 이상 고령자 중 저임금 근로자-주당 임금 기

준, 전체 근로자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난다(Cominetti, 2021: 11). 

CSJ(2019: 16)와 Phillipson et al.(2016: 190)은 2000년대에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 중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 연령

대에 걸쳐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패턴은 유독 65

세 이상 고령자 그룹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가령,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16년간 65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15만 9천 명에서 46만 9천 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자영업자는 남성, 50세 이상, 

농업과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경향을 띤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성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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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중고령자의 자영업 진출 분야도 다양한 분야로 확

대되고 있다.

[그림 5-5] 2019․2020년 기준 연령별 시간제 종사자, 저임금(주당 임금/시

간당 임금) 일자리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계약직 근로자의 비율

자료:Cominetti, N.(2021: 11), A U-shaped crisis: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older workers.

[그림 5-6] 55～70세 인구의 고용 형태(특성)의 시기별 구성

자료:Cominetti, N.(2021: 12), A U-shaped crisis :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old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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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그림 5-6]이 보여주듯, 90년대 중반부터 중고령층의 고용

률이 크게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층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지난 

25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왔다는 점이다(Cominetti, 2021: 12). 이

러한 이유로 Phillipson et al.(2016: 190)은 높은 비율의 중․고령자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성을 영국 중․고령 노동시장의 주요 특

징 중 하나로 꼽았다.

이 외에도 위의 표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국 중․고령 근로자

의 종사상 지위에 대해 설명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이는 중․고령 근로자 집단 내에서도 여성 중․고령 근로자들이 남성 

중․고령 근로자들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50～54세 연령군의 경우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의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남성 근로자 중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비율의 5배에 달한다. 또한, 60～64세 연령군의 경우, 여성 

근로자 중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의 비율은 비교 대상 남성의 비율에 비해 

2배 정도이다. 50～54세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인데, 이는 

고령에 접어들면서 많은 수의 남성들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일자리를 

옮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ONS, 2020).1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고령 남성들은 전일제로 일하는 반면, 여성들은 중․고령기에 노동시장

에 참여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은 50세 이상 연령집단 

전체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은 영국 남성노인과 여성 노인의 근로 생애를 분석한 종단 

분석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령, Van der Horst et al.(2017)은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1-6차 자료(2002/2003～2012/ 

2013)를 활용하여 영국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진로 및 은퇴 궤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남성들은 <전일제 근로> 또는 <전

일제 근로→은퇴>의 궤적을 두드러지게 보인다. 반면, 영국 여성들은 영

국 남성들에 비해 <시간제 근로> 혹은 <시간제 근로→은퇴> 또는 <노

동시장 미참여>의 궤적을 밟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09) 이 부분과 관련하여 ONS(2020)는 구체적인 통계수치나 그래프는 제시하지 않

고 아래와 같은 분석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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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영국 남성은 은퇴 전까지 전일제로 일하

는 반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수행하

는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Van 

der Horst et al., 2017; Duberley and Carmichael,  2016; Lain, 2016). 이

러한 양상을 O’Connor et al.(1999)은 ‘수정된 생계부양자 모형’이라고 요

약한 바 있다(Lain, 2016: 13에서 재인용).

4) 산업별 분포

[그림 5-7]은 50～64세 중고령 근로자 집단 및 35～49세 중년층 근로자 

집단 각각의 산업별 고용비율을 보여준다. 50～64세 중고령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분야는 35～49세 중년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분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ONS, 2020).

35～49세 중년층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교육 및 보건 분야 종

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50～64세 중고령 근로자의 1/3 이상이 이 분

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농업, 임업, 어업 분야 종사자의 비

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7] 50～64세 중고령 근로자 집단 및 35～49세 중년층 근로자 집단의 

산업별 고용비율

자료: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2020), “Economic labour market status of 

individuals aged 50 and over, trends over time :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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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 내에서도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집단은 업종별 고용비율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50～64세 여성 중고령 근로자들의 경우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근무하

는 패턴이 발견된다는 점이다(ONS, 2020).110) 가령, 여성 중․고령 근로

자 중 절반(51.4%)이 넘는 이들이 공공행정,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종사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 중 30.3%도 유통(distribution), 

호텔 및 식당업 혹은 은행 및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50～64세 남성 중․고령 근로자들은 여성 중․고령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 분야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성이 상당히 약하게 나타난

다(ONS, 2020). 예를 들어, 50～64세 남성 중․고령 근로자들이 가장 많

이 진출한 분야는 공공행정, 교육 및 보건 분야이지만 그 비중이 19.2%에 

불과하다.

농림 수산업, 제조업, 건설․각 교통 및 통신업 분야에서는 50～64세 

남성 중․고령 근로자들의 비율(전체 50～64세 남성 중․고령 근로자 중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 남성 중․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50～64세 여성 

중․고령 근로자들의 비율(전체 50～64세 여성 중․고령 근로자 중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 중․고령 근로자의 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ONS(2020)는 해당 시점에서 근무 중인 50～64세 중․고령자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여준다면, Phillipson et al.(2016: 190)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2014)를 인용하며 SPa에 도달하기 이전에 노

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중․고령자의 과거 근무 분야에 대해 분석한다. 

Phillipson et al.(2016)의 분석에 따르면, 50～SPa 연령대에 속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한 남성 중 절반 이상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 소

매 및 도매업 분야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관련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한 이유로 ‘은퇴’가 아닌 건강상의 문제나 실업을 지목하

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DWP, 2014: 9; Phillipson et al., 2016: 

190)에서 재인용. 이는 고강도의 물리적 활동을 요하는 해당 분야 일자리

110) ONS(2020)에서 관련한 통계분석표나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해

석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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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에도 기인하지만, 적절한 건강 및 고용훈련 서비스의 부재가 이들

의 조기 은퇴를 촉진한 이유였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50～SPa 연령대에 속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한 여성, 즉 조기은

퇴를 한 여성의 경우,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교육, 보건/사회적 돌봄, 도

매/소매업, 공공행정 분야에서 종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분야들에 

종사했으며 조기은퇴를 한 여성 중 절반 이상도 자발적인 은퇴를 선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Phillipson et al., 2016: 190).

5) 고령자의 임금과 근로 시간

<표 5-3>은 영국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Earnings and hours worked, 

age group: ASHE Table 6”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과 2019년 기준 각 

연령대별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중앙값 및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5-3>에 따르면 50대 근로자와, 60대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중앙값은 2019년 기준 각각 £ 14.14, £ 12.04로 나타난다. 이 값들은 동년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중위값인 £ 3.28의 106.4%(50대), 90.7%(60대 이상)

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또한, 아래의 표를 통해 우리는 50대 이상 근로자

는 물론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들이 평균값, 중위값 기준으로 30대 미만 

근로자들보다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연령대별 시간당(명목) 임금(2004, 2019년)

(단위: £) 

연령대
2019 2004

중앙값 평균값 중앙값 평균값

16～17세  6.00  6.30  4.36  4.72

18～21세  8.53  9.34  5.62  6.31

22～29세 11.88 13.69  8.56  9.99

30～39세 14.76 17.84 10.53 12.89

40～49세 15.50 19.74 10.51 13.42

50～59세 14.14 18.70  9.41 12.47

60세 이상 12.04 16.32  7.54 10.18

전체 근로자 13.28 17.27  9.26 12.00

자료: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2020), “Earnings and hours worked, age 

group : ASHE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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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50대, 60대 이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영국

에서 중․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이 펼쳐지기 이전인 2004년 수치와 비교

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기준 50대, 60대 이상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

금의 중위값은 각각 £ 9.41, £ 7.54인데 이는 2019년의 동 수치들과 마찬

가지로 40～50대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중앙값보다 낮지만 30대 미만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중앙값보다는 높은 수치들이다. 하지만 50대, 60

대 이상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을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의 중위값(£ 9.26)과 대비해보면, 각각 101.6%(50대), 81.4%(60대 이상)로 

나타나며 이는 2019년의 동 수치들에 비해 낮은 비율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최근 영국에서 타 연령대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대비한 중․

고령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각 연령별 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점은 30대 및 40대 근로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50～59세, 60세 이상 중고

령자 집단들의 경우에도 평균 임금 수준값이 중위 임금 수준도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중․고령자 집단의 소득 분포 그래프가 오른쪽 

꼬리분포 형태를 보임을 시사한다. 즉, 50대 근로자와 60대 이상 근로자 집

단 모두 저임금을 받는 다수의 근로자와 고액의 임금을 받는 소수의 근

로자로 구성되어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같은 임금분포는 임금의 평균값

과 중앙값에 큰 차이가 없는 10～20대 근로자들의 임금 분포와 크게 대

비된다. 

또한, 평균값과 중앙값 어느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은퇴기에 접어든 60

대 이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인 22～

29세 청년 근로자의 임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

다(표 5-3 참조). 대다수의 60대 이상 근로자들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를 전전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영국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

로 고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영국 중․고령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변화 양상에 대해 살

펴보자. <표 5-4>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0～59세, 60세 이상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주당 32.5, 28.2시간이며, 이 수치들은 전일제 근로

자의 기준이 되는 주당 35시간에 다소 못 미치는 수치들이다.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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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연령대별 주당 유급 노동 시간(2004, 2012, 2019년)

(단위:시간)  

연령대
2019 2012 2004

중앙값 평균값 중앙값 평균값 중앙값 평균값

16～17세 11.3 15.7 12.0 15.9 15.1 20.6

18～21세 29.0 25.8 26.5 25.7 35.0 29.6

22～29세 37.4 33.9 37.4 34.6 37.5 35.9

30～39세 37.0 33.5 37.0 34.5 37.0 35.3

40～49세 37.0 33.0 37.0 34.0 37.0 35.1

50～59세 36.9 32.5 37.0 33.4 37.0 34.5

60세 이상 32.3 28.2 32.5 28.6 35.0 30.4

전체 근로자 36.9 32.3 37.0 33.1 37.0 34.5

  주: ONS(2020)에서는 2020년 자료도 제공하나,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영국

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관찰값을 

다른 시점의 관찰값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이에 위의 표에

서는 2019년 자료를 최신 자료로 소개함.

자료: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2020), “Earnings and hours worked, age 

group : ASHE Table 6”.

점은 2012년, 2004년의 동 수치들과 비교할 때, 중․고령 근로자들의 평

균 노동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 2004년에는 주당 유급 근로시간의 평균값이 

30.4시간이었으나, 2012년에는 28.6시간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28.2시간

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술했듯이 Corninetti(2021: 12)는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후반

에 이르기까지 중․고령자의 고용형태,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림 5-6 참고). 이는 2000년대 중반

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50대 이상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줄

었음을 보여주는 <표 5-4>의 분석 결과와는 일견 대비된다..

임금 수준 및 노동 시간 외에도 영국 중․고령자 근로하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유연근무제의 활용 현황을 꼽을 수 있

다. 영국의 유연근무제는 일-가정 생활의 균형을 가져오고 일자리의 질

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CIPD)(2019: 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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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건강 및 장애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다른 세대보다도 높고 돌봄 

노동의 부담을 많이 지는 고령자-특히 여성 중고령자-에게는 유연근무

제가 그들의 (재)취업과 일자리 유지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로서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영국 노동연

금부에 따르면 50세 이상 설문 응답자 중 47%가 근무시간의 유연한 조정

이 은퇴 지연을 촉진할 것이라 답했다. 이는 유연근무 청구권의 도입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일 수 있

음을 시사한다(DWP, 2016).

아쉽게도 중․고령 근로자의 유연근무제의 활용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

는 2021년 10월 현재까지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

리는 CIPD(2019)를 통해 영국 내 전체 연령대 근로자들의 유연근로 활용 

현황을 대신 살펴볼 수 있다. CIPD(2019: 4～5)는 Eurobarometer 470 work- 

life balance 서베이 조사를 활용하여 유럽 주요 국가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파악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근로자 중 59%가 현 직

장 혹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근무시간 조정(감축), 가내 근로로 

전환, 집중 근로제, 특정 기간 근로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적이 있

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대상 국가들의 평균인 42%보다 17%p나 높은 

수치이며, 영국은 조사 대상 국가 중 스웨덴(7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영국 응답자 중 64%(cf. 유럽 평균 

53%)가 시간제 근무와 재택근무 요구가 현 직장(혹은 마지막 직장)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국에서 유연근무제가 

대다수의 유럽국가에서보다도 일선의 노동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

으며, 영국의 중․고령자 또한 유연근무제를 다른 국가의 중․고령 근무

자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2.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현황

가. 영국 사회보장제도와 고령자 문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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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사회위험의 통합대응형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체계보다는 통합적

인 관리 및 수급권 보장(수당 지급)에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의료보장에 관해서는 이를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체계와 

달리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이

하 NHS)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영국의 국민보험은 보험료와 

소득보장의 방식을 ‘정률기여-정액급여’ 방식을 추구하고 있어서, 전반

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높지 않다. 

고령자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업에 대

한 대응과 노후 소득, 그리고 의료적 문제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이 가운데 의료적 부분에 관해서는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NHS가 대

응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출이 낮게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11) 그러므로 고령자의 실업과 노후보장을 중

심으로 사회보장제도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실업 문제는 노동시장의 정

책적 측면으로 대응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JSA- 

N)와 소득기반 통합부조제도(Universal Credit, 이하 통합급여)의 경우,112) 

정액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연령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의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111) ONS(2020)에 따르면 영국의 공공 서비스 총지출에서 NHS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8%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GDP 7.8%)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10%)은 물론,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112) 현재 영국의 실업급여는 New style Jobseeker’s Allowance(이하 ‘JSA-N’)라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의 Jobseeker’s Allowance와 요건상 큰 차

이는 없다. 다만 과거 소득기반 구직자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Income-based 

JSA가 다른 자산조사형 급여들과 통합되는 통합급여형(Universal Credit)으로 

개편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소득기반형 부조제도들은 과거 실업, 자녀, 

주거, 공공 등의 사유에 따라서 Child Tax Credit, Housing Benefit, Income 

Support, 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ESA), Working 

Tax Credit 등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현재에는 소득기반 통합부조제도인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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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금제도

영국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조정,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연금의 기초소득보장 기능 강화, 공적 연금의 재정 건전성 강

화 등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정인영 외, 2017).

2016년 4월 이전 영국의 연금제도는 [그림 5-8]과 같이 개인이 원할 경

우, 2층 공적연금-국가소득비례연금(SERPS, 1978～2002) 혹은 국가이층

연금(S2P, 2002～2016) -을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사적연금으로 대

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적용 제외(contracting-out) 제도가 존재했다

(정인영 외, 2017: 49～52).

[그림 5-8] 2016년 이전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1998년부터, 적립식 DC)

2층

․1978～2002 : 국가

소득비례연금

(SERPS)

․2002～2016 :국가

이층연금(S2P)

적격 

(approved) 

사적 연금

1층 국가기초연금(BSP)

0층
․2003년–현재: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1999년–2003년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

대상 근로자(공무원 포함) 자영자 비경활인구

자료:정인영 외(2017),『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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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영국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이후)

3층 개인연금, 자유저축

2층 자동등록(NEST, 기업연금)

1층 신국가연금(nSP)

0층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대상 근로자(공무원 포함) 자영자 비경활인구

  주 : “신국가연금은 남성은 1951년 4월 6일, 여성은 1953년 4월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 그 이전 출생자는 구제도에 적용됨”(정인영 외, 2017: 52).

자료:정인영 외(2017),『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하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인해 40년 이상 영국의 다층적 연금 체계를 

특징지었던 적용 제외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그림 5-9]와 같이 국가기초

연금(BSp)과 국가이층연금(S2P)가 신국가연금(nSP)으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현행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의 공적연금과 2층의 기업연

금으로 이원화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정인영 외, 2017: 51). 

이 외에도 최근 영국 공적연금 체제가 겪은 주요 변화로는 SPa 상향 

조정을 꼽을 수 있다. “the Pension Act 1995”를 통해 당시 60세이던 여

성의 SPa가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남성의 SPa(65세)와 동일한 수준으

로 상향 조정되도록 법제화되었다. 나아가 2011년과 2014년 연금법 개정

을 통해 남녀의 SPa가 모두 2028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되게 되었다. 덧

붙여, “the Pension Act 2014”는 SPa의 조정 작업이 주기적으로 독립적

인 위원회의 검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매 5

년마다 관련 위원회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 추세를 고려하여 SPa의 조정

을 검토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Phillipson et 

al., 2016: 193; OECD, 2018c: 2).

영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국민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들 모

두가 국가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여요건은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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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의 경우 최소가입기간 10년, 완전노령연

금 수급을 위해서는 35년의 국가보험료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특기

할 만한 점은 영국에서는 연금수급개시연령(2021년 8월 현재 기준 66세)

이전에 공적연금 수급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연금수급개시연

령 이전 노동시장을 이탈한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들은 실업보장제도와 노동시장 촉진제도의 대상이 된다.113) 

신국가연금(과 기존의 국가기초연금)은 개인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납부액 크기에 상관없이, 기여기간(qualifying years)에 의거(크레딧 포

함)114)해서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 정액 연금이다(PPI, 2021b: 3). “국가기

초연금 급여 산식은 완전연금에 기여연수(크레딧 기간 포함)를 곱하고 여

기에 다시 1/30을 곱한 급여를 받게” 된다(김원섭 외, 2019: 111). 2021/22

년 기준 국가기초연금의 완전연금은 주당 £137.70이며, 신국가연금의 완

전연금은 주당 £179.60이다(PPI, 2021b: 3～4). 국가기초연금 완전연금액

은 평균임금액의 19.0% 수준이며, 신국가연금의 완전연금액은 평균 임금

(national average earnings)의 24.8% 수준이다(PPI, 2021b: 8).

<표 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113) 또한, 영국 사례는 역사적으로 “arduous/hazardous work”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retirement regimes를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Bradshaw, 2016; OECD, 2018c: 4에서 재인용). COVID-19 팬데믹 이후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많다. 가령, Age UK에서는 SPa 3세 미

만의 연령의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돌봄 책임, 장애, 장기 실업 등으로 다시 유

급노동을 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판단될 경우 조기 노령 연금의 수급을 허용

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Fuller Working Lives’를 주창한 로스 알트만 전직(노

동연금부 내) 연금부 장관도 유사 주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조

기 노령 연금의 수급을 허용하려고 하는 정책적 시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Thurley, 2021: 16～17).

114)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은 소득에 따른 보혐료 납부 기간뿐 아니라 국민보험 크레

딧(National Insurance Credits)에 의해서도 축적된다.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2010년부터 Home Responsibility Protection이 돌봄 크레딧(Carer’s Credit)이라

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면서 크레딧제도가 확대․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경우(carer), 장기질환자나 장애인 본인 또는 이들을 돌보는 경우, 

자녀 양육 기간, 모성급여 수급 기간, 실업상태에서 구직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

훈련 기간 등 27개 사유에 대해 광범위한 크레딧을 제공하며,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아도 신국가연금(nSP)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정인영 외, 201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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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국가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

자료:Pension Policy Institute(PPI)(2021a: 4), Pension Facts.

£108.98로 완전연금액의 87% 수준이며, 신국가연금의 평균수급액은 

£148.36로 완전연금액의 90% 수준이다(2019년 3월 기준)(PPI, 2021a: 4). 

특정 해의 연금 급여수령액은 ‘Triple Lock’ 원칙에 의거해서 “평균임금

소득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2.5% 중 가장 높은 것”과 연동하여 매년 

상향 조정된다(정인영 외, 2017: 78).

<표 5-6> 기존 국가기초연금과 신국가연금의 비교

2016년 4월 개혁 이전 수급연

령에 도달한 국가기초연금

2016년 4월 개혁 이후 수급연

령에 도달한 신국가연금

완전연금액 주당 £137.70(2021/22 기준) 주당 £179.60(2021/22 기준)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2010. 4. 6.～2016. 4. 5. 사이에 은

퇴한 사람의 경우 완전 기초연

금 수급을 위해 30년의 가입기

간 필요. 최소가입기간은 필요 

없음.

완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

는 35년의 국가보험료 납부 혹

은 크레딧 납부 필요, 10년의 

최소가입기간 필요.

연금크레딧

2016년 4월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보

장크레딧과 저축크레딧 수급 

가능.

저축크레딧은 2016. 4. 6. 이후 수

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적

용되지 않음. 기존 수급자에게

는 5년간의 유예기간 적용.

  주: 1) 김원섭 외(2019)는 PPI(2021b)의 2018년 버전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번

역․인용한 것임.

     2) 연금크레딧에 대해서는 후술.

자료:김원섭 외(2019: 112), 주요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요건에 관한 연구

의 표를 인용하되 PPI(2021b: 3～4)를 참고하여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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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직역연금이 있는 직원 비율:연금종류별, 1997～2017년, 영국

확 정 급 여 확 정 기 여

집 단 개 인  및  집 단  수 총 비 중

자료:ONS(2020).

신국가연금의 도입 이후 사적연금 가입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의 민간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기업

의 규모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115)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EST는 자동등록(automatic-enrolment)

이라는 새로운 적용방식116)에 의해 적격 DB형 기업연금에 가입하는 모

든 근로자들이 적용된 후 자발적으로 탈퇴(opt-out)를 원하는 경우 탈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1층에 nSP

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2층에서는 자동등록에 의해서 NEST 이상의 기

여를 하는 다른 사적연금에 가입하던지, 혹은 NEST에 가입”하도록 한다

(정인영 외, 2017: 50). “결과적으로 기업차원에서는 자동등록 방식의 도

입으로 인해 일부 저소득 근로자들 혹은 22세 이하의 젊은 근로자들을 제

115) 노대명 외(2020)에 따르면, “3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90% 이상이 가입하

고 있지만, 기업 사이즈가 낮아지면서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1～4인 사업

장은 10% 수준이며, 5인부터 49인까지 사업장에서도 가입률은 30%가 넘지 않

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116) 2008년 연금법(Pension Act 2008)에 따라, “2012년부터 사용자는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근로자가 탈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퇴직연금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민아, 201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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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기업연금 가입자 수

자료:Pension Policy Institute(PPI)(2021a: 11), Pension Facts.

외하고는 보편적으로 근로자들이 Workplace Pension -기업연금을 지칭

-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NEST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본인이 원하

는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연금 가입을 최종적으로는 개인

의 선택권으로 남겨”둔다(정인영 외, 2017: 140).

다. 연금 크레딧

노인을 위한 최초의 공공부조제도인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은 1999년 4월에 도입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연

금크레딧(Pension Credit)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다. “연금 크레딧은 

보장크레딧(Guarantee Credit)과 저축크레딧(Savings Credit)으로 구분되

었으나, 2016년 4월부터…저축크레딧은 폐지되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저축 크레딧 수급자를 대상으로 5년간(2021년 4월까지) 

지급”되었다(정인영 외, 2017: 129).

연금크레딧 중 보장크레딧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21

년 8월 현재 66세 이상의 고령자(PPI, 2021a: 11)인 경우, 소득 기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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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독신은 주당 £177.10, 커플의 경우 주당 £270.30 미만의 소득을 얻는 

자라야 한다(PPI, 2021a: 11). 소득기준은 곧 주당 최대 급여 수준으로 적

용하지만,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

는 자가 있을 경우 추가 급여가 제공된다. 다른 한편으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고 £10,000를 초과하는 저축 또는 투자금이 있는 경우 감액된 급여

가 지급”된다(정인영 외, 2017: 129～130).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 미만

(부부는 주당 24시간 미만)이어야 한다(PPI, 2021a: 11).

<표 5-7> 연금 크레딧 수급 현황(2020년 8월)

자료:Pension Policy Institute(PPI)(2021a: 7), Pension Facts.

<표 5-8> 연금 크레딧의 수급 규모

자료:Pension Policy Institute(PPI)(2021a: 8), Pension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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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연금 크레딧 수급자 수 변화 추이

자료:DWP Stat-xplore; Thurley and Mclnnes(2020: 5), Pension Credit : current 

issues.

[그림 5-12]는 연금 크레딧 수급자 수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Thurley and Mclnnes, 2020: 5). 2020년 2월 기준으로 연금 크레딧의 총 

수급자 수는 약 153만 명이다. 연금 크레딧의 수급자 수는 2010년부터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령, 65세 이상 노인 중 연금 크레딧의 수급

자는 2020년 기준 14%로 이는 2013년에 해당 수치가 23%였던 것에서 크

게 하락한 것이다. 연금 크레딧의 감소 원인으로는 2010년부터 진행되어

온 여성의 SPa와 연동되는 연금 크레딧 수급 자격연령의 상향 조정, 2016

년 4월 이후 저축크레딧의 신규대상자 대상 지급 중단, 그리고 신국가연

금의 도입으로 인한 기초연금의 보장수준 향상을 꼽을 수 있다. 

라. 국민보험의 실업급여제도

영국의 실업급여제도는 국민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업 시 정액제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선 실업급여(JSA-N)의 

수급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직전 두 과세연도 동안 충분한 NI ‘Class 1’ 보험료(contribu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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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117)

- 16세 이상-국가연금(state pension) 수급 연령 이하인 근로자(employed 

earner)는 일차 임계치(primary threshold, 2021/22 기준 주당 184파

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 NI Class 1을 납부118)119)하는데,

- 두 과세연도 중 최소한 한 해에는 실제로 NI Class 1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고, 그 기간 중 납부했거나 납부한 것으로 취급되는120) NI 

Class 1 보험료의 산출 기준 소득이 당해 ‘소득 하한(lower earnings 

limit, 2021/22 기준 주당 120파운드)’121)의 26배이상이며,

- 각 과세연도 중 납부했거나, 납부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혹은 적립된

(credited)122)NI Class1보험료의 산출 기준 소득이 당해 소득 하한의 

50배 이상이어야 함.

② 소득에 비례하여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액이 완전히 소멸

되지 않을 정도로123) 소득이 낮아야 함.

③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117) JSA Act 95 제1조 제2항, 제2조 및 제35조 제1항.

118)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NI Class 1의 보험요율은 2021/22년 기준 주당 일차 임

계치초과-소득 상한(upper earnings limit, 2021/22 기준 주당 967파운드) 이하

의 소득에 대해서는 12%이고 소득 상한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이며, 이 외에 

고용주가 이차 임계치(secondary threshold, 2021/22 기준 주당 170파운드)보다 

높은 소득에 대해 13.8%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6조, 8조 및 9조, The Social Security(Contributions) 

(Rates, Limits and Thresholds Amendments and National Insurance Funds 

Payments) Regulations 2021 제6조 제2항).

119) 한편, 자영업자(self-employed earner)는 소득에 따라 NI Class 2 및 Class 4를 

납부하므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제11조 및 제15조).

120) 소득 하한 이상-일차 임계치 이하의 임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

지 않지만 납부한 것으로 취급한다(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제6A조).

121) The Social Security(Contributions)(Rates, Limits and Thresholds Amendments 

and National Insurance Funds Payments) Regulations 2020 제7조(b).

122) JSA 등 각종 수당을 받는 중에 적립된다[The Social Security(Credits) Regulations 

1975].

123) 1페니 이상의 수급액이 존재할 만큼을 의미한다(The Jobseeker’s Allowance  

Regulations 2013(이하 ‘JSA regs 13’)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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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급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수행하겠다는 서약(Claimant commitment)124)

에 동의해야 함.

⑤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평균 주당 16시간 이하여야 

함.125)

⑥ 국가연금 수급 연령 이하여야 함.

이처럼 영국은 실업급여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별도의 특칙을 규정

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2021년 현재 국가연금의 수급 연령은 66세이며, 

향후 연금수급연령은 2044～46년 사이에 68세까지 상향하는 것을 예정하

고 있다.126) 한편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

된다. 

① 2021년 기준 JSA-N 상한액은 24세 이하는 주당 59.2파운드, 25세 

이상은 주당 74.7파운드127)이며, 최대 182일간128)129) 수급 가능.

② 주당 평균 16시간 이하까지는 JSA-N 수급 중 소득활동을 허용하

나, 주당 5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수급액에서 

차감.130)

③ 개인 퇴직 연금 등을 수급 중인 경우 주당 50파운드 이상에 대해서

124) 실제 JSA Act 95 제1조 제2항(b)상 명칭은 ‘구직합의서(Jobseeker’s agreement)’

이나, 같은 법 제6A조 및 ADM R 제2003조에서는 UC 수급자격처럼 ‘Claimant 

commitm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25) JSA Act 95 제1조 제2항(e) 및 JSA regs 13 제42조 제1항.

126) 최근 영국 정부는 이 시한을 2037～39년 안을 검토하고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oposed-new-timetable-for-state-pe

nsion-age-increases).

127) JSA Act 95 제4조 제1항(a), JSA regs 13 제49조 제1항 및 The Social Security 

Benefits Up-rating Order 2021 제26조.

128) JSA Act 95 제5조.

129) 위에서 언급한 수급자격 요건 중 2번이나 3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소득이 

높아 수급액이 없는 경우나 소득 보조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최대 수급 가능일

수에 포함된다. 또한 제재로 인해 수급이 정지된 경우 그 기간도 최대 수급 가능

일수에 포함된다(JSA Act 95 제5조 제3항 및 JSAregs 제1337조 제3항).

130) JSA Act 95 제4조 제1항(a), JSA regs 13 제50조, 제54조, 제59조 및 Schedule. 

단, 파트타임 소방관 등 특별한 직종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주당 

20파운드까지 공제 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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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금액만큼 수급액에서 차감.131)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 퇴직 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차감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만, 국민보험이 연금 개시 연령을 상한으로 가입 자

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적 연금과는 별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 

제3절 고령자의 고용지원 정책

2000대 이후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연령 차별 금지에 따른 법정정

년제의 폐지,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연금제도의 개혁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고령자의 고용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요

약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법정정년제 폐지 이후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의 장려 정책을 통하여, 가능한 한 노동시장

에서의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오래 두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고

령 노동자의 고용활성화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 절에서는 이 보고서의 전체 구성에 맞추어서 영국의 고령자 고용지

원 정책을 SPa 미만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SPa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유의

해야 할 점은 영국 정부에서는 중․고령자 대상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 50세 이상 집단을 하나의 연령집단으로 묶어서 접근하

는 경향이 있으며, 후술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들 또한 대다수가 50세 이

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후술할 대부분의 항목들은 

SPa 미만 중․고령자와 SPa 이상 고령자 양자 모두를 대상자로 포괄하

는 프로그램 혹은 정책에 해당된다. 특히 “1. 노령연금 수급 전 고령자 대

상 고용지원 정책”에 소개된 정책 중 대부분이 SPa 이상 연령대의 고령

자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31) JSA Act 95 제4조 제1항 제35조 및 JSA regs 13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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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수급 전 고령자 대상 고용지원 정책

가.  법정 정년제의 폐지

영국은 2011년 정년 규정의 폐지를 통해, 개별 단위 기업에서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연합의 차별에 관한 지침

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입법화된 것으로, 그 논의가 짧지 않았기에 노동시

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의 고용

계속을 위한 정책에서는 법정 정년제 폐지로 인하여, 연금수급자의 계속 

고용 장려라고 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연

장선에서 은퇴고려 프로그램 내지 계속고용촉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서 연금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법정 정년제의 폐지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개별

적 근로관계에 관한 최초의 법령인 1971년 노동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은 남성과 여성 정년을 각각 65세와 60세로 규정하면서 남성 기준으

로 65세 퇴직이 관행으로 형성되었다. 당시의 노동관계법은 당시의 고용 

관행을 법제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으며, 강제은

퇴연령(mandatory retirement age)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

의 내지 단체협약을 통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에 

가까운 권고 규정이었다. 

이후 다른 차별적 사유들과 달리, 연령은 적극적인 차별금지의 대상으

로 논해지지 않아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고령화의 경향이 나타

나면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정년제 폐지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차별금지 지침(Directive 2000/78)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2006

년에 고용평등(연령)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근로의 전단계(채

용부터 고용종료)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일한 예외로 65세 

기본정년연령(default retirement age)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정년

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되, 정년 이후 근로

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에게 계속근로를 요청할 수 있는 계속근로요구권

(statutory right to request not to retire)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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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2019: 23). 

이러한 규정들은 2010년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통해 예

외적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합리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정년

연령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진정직업

사유132)’라고 하는 연령차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연령을 이

유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 퇴직 조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영국의 정년제 폐지는, 연령차별 금지라고 하는 규범적 정당성 이외에

도 고령화시대의 노동력 확보와 함께 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통해 연

금 수령 시기를 지연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재정건전성 강화 목적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연금 수령 시기를 상

향하는 연금체계 개편 일정이 논의되었으며, 이후의 연금 개혁 논의를 가

능하게 한 것도 기본정년연령의 폐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13] 정년제 폐지 후 연령대별 고용률의 변화(2011년 1분기～2016년 

1분기)

(단위:%)

자료:Department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2018); 주무현 외(2020: 

137)에서 재인용.

132) 진정직업사유(Genuine occupational requirement)란 외관적 차별이 허용되는 직

업상의 이유를 의미한다. 2010년 평등법은 부칙 제9조(Schedule 9)에서 이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차별법이 발전한 영미법계에서는 진정직업사유 내지 진정

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 BFOQ)이 판례법리를 통해 발

전하여 왔는데, 2010년 평등법에서는 사용자가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진정직업사

유가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부칙에서 

제시하여 차별행위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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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영국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2002～2016년)

(단위:%)

자료: Labour Force Survey dataBase: All aged 16 and over in the UK, “Removal of 

Default Retirement”(Department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018).

법정 정년제 폐지 후 고령자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2011년 1분기 87만 8,000명에서 2016년 1분기 114만 9,000명으

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용률 역시 2011년 

9%에서 2016년 1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4 참조). 다만 

2000년대 이후의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법정 정년제 폐지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0년대의 65세 이상 인

구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 연령차별 금지

전술했듯이 2006년 고용평등(연령)규칙 제정으로 영국에서는 채용에서

부터 근로조건과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2010년 평등법으로 인해 정년제가 폐지되면서 중․

고령자들이 SPa 이후로도 본인의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연령차별 규정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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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채용과정에서는 연령차별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Altmann, 2015; Phillipson et al., 2016; Women and Equalities Committee, 

2018). 가령, 최근 영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집행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로스 알트만(Ros Altmann) 전 연금부 

장관은 연령차별을 고령자의 성공적인 구직 및 재취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열정적인(energetic)” 혹은 “최근 졸업자”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사실상 구직 신청자의 연령대를 제한하는 구직 광

고들이 상당히 많으며, 젊은 지원자만을 선호하는 채용대행사 및 인사담

당자들의 선입견 때문에 중․고령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상당한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Altmann, 2015: 22～23). 잉글랜드의 중․고령자 정책

의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2018년 영국 국회 내 여성평등위원회

(Women and Equality Committee) 보고서에서도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당

사자들과 논의한 결과,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연령 편견 및 차별을 중․

고령자 구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고 보고한다(Women and 

Equalities Committee, 2018: 10～13).

이와 관련하여 Phillipson et al.(2016: 192)은 연령차별 금지 조항의 실

행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관조차 정부 내에 부재한 점을 문제로 꼽으

며, 해당 법률들의 시행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동일한 맥락

에서, 여성평등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후술할 “Fuller Working Lives”가 오

늘날 영국 중․고령자 고용 정책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심각

한 연령차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Women and Equalities Committee, 2018: 12～13).

다. 유연근무제의 확대

1) 유연근무제의 법제화와 고령자 고용

영국의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는 2003년 도입되었다. 최초 도입 

시에는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후 50세 중․고령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권리로 확대되었다. 엄밀히 말해, 2021년 11월 현재 시점에서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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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감독하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이 유연근무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2021년 9월 영국 정부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유연근무 

청구권의 적용범위를 신규 직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확대할 계획이

라 발표한 상황이다(Walker, 2021). 

유연근무제는 최초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나, 2010년 보수-자민 

연립정권에서는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자 하

였다. 영국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①근로자의 학업, 건강상태(고령 등)에 

따라서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관계의 일반적 권리로 규정되어 있고, ②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근로장소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의 전반적인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③확정적 권리가 아닌, 절차적 사항

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권혁 외, 2019). 

유연근무 청구권은 사용자의 거부권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

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승인율이 높은 편이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

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부터 

재택근로까지 넓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고령자 고용 모델이 

각 기업마다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사례 : 캘더데일․허드즈필드 NHS 재단 트러스트>

  캘더데일․허드즈필드 NHS 재단 트러스트(Calderdale and Huddersfield NHS 

Foundation Trust, 이하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는 2개의 병원-Calderdale 

Royal Hospital과 Huddersfield Royal Infirmary -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

반 협동조합으로,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약 6천 

명에 달한다(CIPD, 2019: 3).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에서는 1) 중․고령자를 포함한 전체 연령대의 

직원들이, 2) 의사, 고위 관리직, 간호사 등 본인이 맡은 직책과 일하는 부서에 

상관없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 근무장

소 혹은 근무형태를 조정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인사담당자 및 일선관리자

와의 조율을 거쳐 특정기간 근로제, 시간제 근로, 잡 쉐어링, 일간 유연근무제, 

연간 유연근무제, 주중 집중 근로제, 근무시간 감축, 출근시각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Ibid.).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에서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

한 형태의 유연근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은퇴 후 재복귀 프로그램(Retire and return programme)’이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에서는 전문지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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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직 의료종사자에게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 형태

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상당 수준 부여하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매주 하루밖에 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동에서 일하는 대신 교육․훈련의 

역할을 맡겠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

고, 어떤 역할이 그들의 요구 조건에 맞는지를 찾아가는 문제이다.” 가령, 최종 

은퇴를 생각하며 퇴직했던 한 전직 상급 간호사(senior nurse)는 캘더데일․허드

즈필드 트러스트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은 후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다시 유급 노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가축들을 돌본 후 오후/저녁

대에 근무하기를 희망했고,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서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

스트에서는 그녀를 야간시간․주말․휴일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팀에 편성해준 

것이다. 새로 소속된 팀 내에서 그녀는 팀원들과 함께 의사 및 병동 간호사의 

진료 및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응급 처치 및 기타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Ibid.: 4).

  과거에는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 직원들에게 역시 근무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교대 근무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화의 시작은 간호 인력 부

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문제와 더불어 기존 인력의 직무지속

(retention)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회사 차원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퇴직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회사 측에서는 유연근무 조정의 

어려움이 가장 주요한 퇴직 사유로 언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단순히 회사 정

책 차원에서 유연근무를 지향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에서는 일선 병동에서 유

연근무제의 적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조치

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을 관리자(수간호사) 직책에 채용한 것은 회사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회사의 인사 문제 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는데, 특히 일선 관리

자가 유연근무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아서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일

선 관리자보다 상급자인 자신이 나서서 적절한 유연근무 형태를 해당 직원에게 

제안하고 퇴사를 만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일선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근로시간표 조정과 인

사관리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선 관리자들의 직

원 및 업무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또 다른 유연근

무제 장려 정책의 예로,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에서는 유연근무제가 성

공적으로 안착된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유연근무제를 적용하

는 것에 대한 일선관리자의 거부감과 두려움을 줄이려 지속적으로 노력했다(Ibid.: 

4～9).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채택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이후, 캘더데일․허드즈필드 

트러스트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기 이전인 2016년에는 퇴사자의 비율이 13.55%였지만 2018

년에는 해당 수치가 7.55%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질병 결근의 비율 역

시 2016년 5.16%에서 2018년에는 4.12%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유연

근무제 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인사담당자도 있는데, 가령 

‘은퇴 후 재복귀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하여 고령의 직원들이 잠재적으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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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에 이르러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회사에 머물러도 이

를 조정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Ibid.: 7).

  근무자들의 반응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업무상의 직원으로서의 

역할과 업무외 본인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

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다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와 형태가 자유롭게 조

정이 가능해지는 만큼 업무 마감 시한 준수 등에 대한 요구가 커져서 업무상의 

부담 자체는 늘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회사 내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Ibid., 8).

2) Fuller Working Lives 프로그램의 도입

Fuller Working Lives는 고령 근로자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자 고용활성화 조치로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 

노동연금부(DWP)는 Fuller Working Lives Business Strategy Group을 

설립하여 고령 노동자의 고용유지, 재교육 및 채용을 개선할 방법을 검토

하여 법률 지원 등 담당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Fuller Working Lives의 핵심 사항은 기본퇴직연령제도의 폐지 이후,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고령자에 맞는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고용유지는 물론, 고령자 맞춤형 사업

장으로의 재고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

지는 Fuller Working Lives의 큰 축 중의 하나는 사업장 고령자 유연근

무제 컨설팅을 통한 고령자 친화 일하는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50세 이상 유연근무제 프로그램(Flexible 

Working for over 50s)’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Fuller Working Lives 의

제는 명칭이 “50 PLUS : Choices”로 변경되었다. 이는 50대 이상의 고령

자에 대하여 노동시장의 차별을 방지하는 한편, 50대 이상 근로자들이 동

일 직장에서의 고용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

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중․고령자의 노동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으로는 SPa의 상향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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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을 수 있다. 전술했듯이, 영국에서는 2010년부터 SPa가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어왔다. 그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2010년 5월까

지 65세이던 SPa가 2020년 11월까지 66세로 상향조정되었다. 반면, 여성

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년간 SPa가 60세에서 66세로 

무려 6년이나 증가했다. 나아가 남녀 동일하게 적용되는 SPa는 2026년부

터 2028년까지 67세로, 그리고 2044년부터 2046년까지 다시 68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PPI, 2021a: 1). 뿐만 아니라 매 5년마다 인구 변동 추세

를 고려하여 SPa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OECD, 

2018c: 2), 현재 2044～2046년으로 예정된 SPa의 68세로의 상향 조정 일

정 또한 향후 앞당겨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신국가연금(혹은 기초연금) 외에도 영국 정부에서는 공공 부문 연금제

도(Public Pension Service)의 수급개시연령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점

진적으로 5년이나 상향조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소방관, 경찰,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공 부문 연금의 가입자의 수급개시연령이 신국가연금(혹

은 국가기초연금)의 SPa와 연동되도록 하였다(OECD, 2018c: 2).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들의 공적 연금 수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기여 기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연금 재정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SPa의 상향 조정은 중․고령자

의 경제적 근로 유인을 증가시키고 퇴직시기를 늦출 것으로 기대된다(지

은정, 2006: 143). 특히, 앞서 [그림 5-4]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50세 이

상 여성 중․고령층의 경우 동 연령대의 남성들에 비해 2000년대부터 급

격한 고용률 상승 패턴-2000년부터 2019년까지 14%p 상승-을 보이는

데 이러한 양상은 해당 기간 동안 여성의 SPa가 가파르게 상승한 점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다만, 여성의 SPa가 상향조정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0년까지도 2000년대 대비 고용률이 6%p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나타나는 중․고령자의 노동 공급 증가를 단순히 SPa의 상향 조정으

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Cominetti, 2021: 7).

한편 Phillipson et al.(2016)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끝에, SPa 

상향 조정이 중산층, 저소득층 집단에 대해서 노동공급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소득 최하위 집단과 고소득 고령자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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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해당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왜냐하면 

소득 최하위 집단의 경우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재취업 혹은 고용유지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건강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미래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 연금의 중요성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떨어지기 때

문에, SPa 상향 조정으로 인한 노동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나타

날 것으로 예측했다(Phillipson et al., 2016: 193～194).

마. 조기퇴직을 유도하던 복지 프로그램 개혁

노인 대상 범주형 공공부조인 연금크레딧의 수급개시 연령은 여성의 

SPa와 연동되어왔다. 문제는 2018년 이전까지 여성의 SPa는 남성의 SPa

보다 낮았다는 점인데, 가령 2010년 기준으로 여성의 SPa는 60세로 남성

의 SPa 65세와는 무려 5년이나 차이가 났다(OECD, 2018c: 2).

따라서 60세 이상 SPa 미만 남성도 연금 크레딧을 수급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해당 연령대의 남성들의 노동동기를 저하시키며 조기 은퇴를 촉진

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고령 구직자 대상 직업

훈련 기관인 잡센터(Job centre -글쓴이 주) Job centre Plus의 전신-에

서 고령의 남성들에게 구직 활동을 하기보다는 연금 크레딧을 수령하라

고 권유했다는 증언도 확인된다(Vickerstaff et al., 2008; Phillipson et al., 

2016: 193에서 재인용). 

하지만 2018년부로 남성과 여성의 SPa가 하나의 연령대로 통일되었으

며, 이로 인해 남성 중․고령자들이 SPa 이전에 연금크레딧을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었다(OECD, 2018c: 2).

이 외에도 과거에 운영되던 장애 관련 급여(Incapacity Benefits,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그리고 Income Support)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는 중․고령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급여를 제공함으로

써 이들의 조기 은퇴를 촉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Phillipson et al., 2016: 

194). 이 제도들은 “the Welfare Reform Act 2007”을 통해 고용지원 수당

(Employment Support Allowance)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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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중․고령자의 조기은퇴를 억제하는 개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장애인 대상 급여보다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서 다수의 급여 신청자들이 고용지원 수당을 수급하지 못한다

(Phillipson et al., 2016: 194). 무엇보다 둘째, 고용지원수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 조건으로 구직 노력

을 요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 역량 평

가(Work Capability Aseesssment)를 실시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자들을 ‘근로 적합(fit for work)’, ‘근로 관련 활동 가능(work related activity 

group)’, ‘근로 불가능(support group)’, 세 개 집단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근로 불가능 집단을 제외한 두 개 집단에 속한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주당 최대 35시간까지의 구직 활동의 의무를 부과한다

(김경환, 2018: 116). 

2. 보조적 소득지원 목적의 노동참여 지원 정책

가. 재정적 유인 개선

영국의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에는 SPa 이상의 고령자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일례로 1989년 국가연금 

소득 제한(State Pension earnings limit)이 폐지됨에 따라, SPa 이상 고

령 근로자들은 연금 수령액의 삭감 없이 본인의 유급 노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Phillipson et al., 2016: 194; OECD, 2018c: 3). 단, 공무원

의 경우 관련 조항이 201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2015년에야 관련 감

액 규정이 폐지되었다(OECD, 2018c: 3). 유사 조치는 기업 연금(occupational 

pension)에도 적용되어, 2006년부터 영국의 피고용인은 연금수급연령 도

달할 시 고용주로부터 기업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Phillipson et al., 2016, op.cit.). 이러한 개혁들은 

SPa에 도달한 고령자-혹은 기업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중․고령

자-로 하여금 (조기) 은퇴를 할 경제적 유인동기를 제공하던 제도적 요

소들을 해소한 조치들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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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고무하기 위한 목적

에서 SPa에 도달한 고령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국가연금의 수급 시

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기 기간 매 9주마다 급여액이 

1%씩 단리로 증액되는데, 예를 들어 1년 수급시기를 연장할 시 급여액이 

5.8% 증가한다. 또한, 증액되는 연금 수령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

영하여 재평가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PPI, 2021b: 6). 

하지만 위와 같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해당 정책들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

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Lain, 2017: 479～481; Phillipson 

et al., 2017). 일례로 Lain and Vickerstaff(2014)는 공적연금의 수급시점 

연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인들이 SPa에 도달하면 그대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책 효과가 미미한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첫째, SPa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이들은 

SPa 도달 이전부터 높은 성취 욕구와 노동욕구를 보이는 이들이며, 경제

적 요인이 이들의 고용유지 혹은 재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

이다. 실제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자료를 활용하여 SPa 

이상 연령대 근로자들의 노동 동기를 분석한 Scherger et al.,(2012: 56)은, 

분석 대상 중 3분의 2 이상이 자신이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다른 동기를 꼽았다고 보고한다(Lain, 2017: 480에서 

재인용). 

둘째, 경제적 이유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큰 고

령자들 집단들은 건강 문제나 혹은 교육․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일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영국의 고령

자 집단은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이질성이 크며, 오

히려 이들 중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이 SPa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

속 근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Lain, 2017: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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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적연금 자유화 조치와 점진적 퇴직 촉진

영국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사적 연금 자유화 조치(pension freedoms)

를 시행함으로써, 점진적 퇴직으로 인해 고령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소

득이 감소하더라도, 연금을 수급하면서 근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적 연금 자유화 조치는 개인들이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할 시, 급여를 무조건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

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할 시 간헐적으로 연금 자산을 인출하거나 혹은 

연금 수령권(annuity)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연

금 및 민간연금 수령의 선택치를 넓힘으로써, 영국 정부는 중․고령자가 

자신의 은퇴 계획에 따라, 자신의 연금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OECD, 2018c: 3; Thurley, 2021: 3). 

제4절 소 결

베버리지형 복지체계로 요약되는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른 유

럽 국가들에 비해서 급여의 관대성은 떨어지나 98% 이상의 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적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크레딧과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

와 같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잘 발달해있다(정인

영 외, 2017; PPI, 2021b).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해 중고령자 퇴직장려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조기은

퇴를 하더라도 관대한 복지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70〜80년대에

는 중․고령기에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제

적 유인 동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 결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급격하

게 줄었는데, 가령 1970년 중반부터 1990년까지 SPa에 근접한 60～64세 

남성의 고용률은 70%대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로 무려 30%가량 하락하

였다(Cominetti, 2021: 5).

이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증가 및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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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확산되면서 영국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중․고령기의 노동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은퇴시점

을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Phillipson et al., 2016: 

188～189).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중․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중 다수는 

특히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유인기제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연령의 상향 조정과 조기은퇴를 촉진하던 과거 복지

제도들에 대한 개혁 작업은 모두 중․고령자의 경제적 동기를 자극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 혹은 강제하는 정책들이다. 또한, 채용에서

부터 근로조건, 은퇴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중․고령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 및 욕구에 맞추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

고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모두 고령자가 노동시장

에 참여하고자 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책적 수단으로 

제거하거나 혹은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영국의 

중․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 및 촉진에 초

점이 찍혀있다.

전반적으로 성과는 긍정적이다. 50대 중후반의 중․고령자뿐만 아니라 

60대 근로자의 고용률 또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 중․

고령자의 고용률은 90년대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 일자리의 질적 

특성 측면에서도 노동시간은 일정 수준 감소했으며 시간당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흥미로운 점은 60대 이상 근로자

의 임금 수준이 20대의 임금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즉, 

노동공급 확대 중심의 중․고령자 고용정책이 시행된 이후 영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고령자들이 양질의 일

자리에 종사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보조금 정책과 같은 노동자 수요 중심의 

정책의 병행 없이, 노동공급 중심의 정책이 이후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거

둘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붙는 지점이다. 덧붙여서 여전히 다수의 중․

고령자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SPa에 도달하기 이

전에 노동시장을 은퇴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직업훈련이나 교육

을 통해 중․고령자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거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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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한 시도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건강수준

이 양호하고 숙련 노동자들만이 현 고용 정책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Phillipson et al., 2016; Lain, 

2016). 

이처럼 영국 사례는 노동공급 중심의 고용자 고용촉진 정책의 다양한 

방식과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급촉진 일변도의 정책이 보이는 한

계를 동시에 드러내 보인다고 하겠다. 영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준비

된‘ 고령자들이 비자발적 실직이나 각종 연령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

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노동시장 내 약자를 보호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보완적 정책 없이 

고령 근로와 은퇴의 지연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자칫 경쟁력이 없는 다수

의 중․고령자들을 보호하던 사회적 보호 장치의 철회를 의미할 수 있음

을 영국 사례는 유감없이 보여준다. 

최근의 변화에 주목해보면, 법정퇴직연령이 폐지되고 65세 이상의 노

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현 시점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과 일하는 방식 및 장소의 변경이 일반화된 노동제도의 변화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국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권리가 아닌 

사업주와의 협의권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특

성이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Fuller Working Live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령자에 친화적인 일하는 방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

는데, 이는 주로 대규모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베버

리지형 기초보장을 토대로 한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공적연금이 1층을 사

적연금이 2층을 담당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사적연금 중에서는 개인연

금 이외에도 기업연금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업연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규모)에 따라서 가입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 유연근무

제를 통한 고용계속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연금을 통한 노후안정화 가

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안정 일자리의 경우에는 

고용촉진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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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제1절 서 론

제6장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우리가 일본의 

정책 사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세계적으

로 인구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우리보다 먼저 초고

령사회를 경험한 국가이다. 일본은 197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7%

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노인인구 14% 기준

의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994년에 진입하였다.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 진입은 2007년 이뤄졌다. 한국이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2018년 고령사회에 도달했음을 고려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사회에 

30년, 고령사회에 24년 먼저 진입하였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을 예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2007년에 진입했으니, 두 나라 간 인구구조 

변화의 시간 차이는 18년으로 좁혀졌다. 2000년 이후 일본의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 사례는 한국이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변화

를 준비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은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제도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서 일본은 한국과 함께 동아

시아의 발전주의 복지모형으로 분류된다(권순미, 2018; Goodm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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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발전주의 국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사회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겨진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

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발전한 것과 다르게, 발전

국가에서는 기업복지, 종신고용, 고용창출과 같은 수단들이 복지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대체해 온 것으로 평가되며(김도균, 2019; Estevez-Abe, 

2008). 최근 들어 발전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정책적 시도가 관측되고 

있는 점도 비슷한 점이다(권순미, 2018).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령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고령 근로자의 은퇴 시점으로 기능하는 서구와 

달리, 정년제를 고령자 고용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점, 다양한 보조

금 제도를 활용해서 노동시장의 고령 노동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 제도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지닌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검토는 한국 사회에 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고령자 고용률 증가에 있어서 가시적인 변

화가 관측되었다. 특히,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연령대의 고령자 고용률

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60～64세 연령집단의 2000년 고용

률은 51.0%였지만, 2010년에는 57.0%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71.0%까지 

증가했다. 20년 동안의 60대 초반 고령자의 고용률 변화가 20.0%p에 달

한다. 65～69세의 고용률도 2000년 36.2%에서 2020년 49.6%까지 큰 폭으

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50대 고령자의 고용률도 50～54세 연령집단이 

6.0%p, 55～59세 집단이 9.1%p 증가했다.133) 일본의 이러한 성과는 60세 

법정 정년 이후 노령연금 수급시점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해소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가 60세의 법정 정

년을 연장하지 않은 조건에서 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6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배

경으로, 일본 고령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주된 일자리에

서의 퇴직을 늦추는 정책과 고령자 대상 보조금 정책, 고용서비스 정책으

133) Statistic Bureau of Japan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tat.go.jp/english/data 

/roudou/170131/index.html, 2021. 7. 26. 추출.



196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 비교 연구

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일본의 정책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

는 함의를 논의한다. 

제2절 제도적 배경 검토

1. 고령 노동시장의 특성

가. 인구구조 변화

[그림 6-1]은 일본의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535만 명이다. 지난 2009년 10월, 1

억 2,80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한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2029년 

이후 1억 2,000만 명을 밑돌기 시작하고, 2053년에는 1억 명 이하로 줄어

들 전망이다(内閣府, 2020: 3).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3,635만 

명으로 2021년 전체 인구의 29.1%에 해당한다.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세

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50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규모가 6,055만 

명이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3%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감소 추이와 달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당분간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집단 규모는 2042년에 3,935

만 명에 이른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内閣府, 2020: 4). 노인 인구 증

가와 출산율 감소가 같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도 유사한 특성이

다(주보혜 외, 2019). 고령화 비율은 2030년에 31.3%, 2045년에는 36.7%를 

거쳐서, 2065년에는 3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와 반대로, 생산연령대 인구수는 1990년대 이후부터 감소 추

이를 이어가고 있다. 15～64세 인구집단의 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8,00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19년 7,507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9년에는 6,951

만 명, 2065년에는 4,529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内閣府, 2020: 2). 2065

년의 생산연령대 인구수는 2019년 규모 대비 60.3% 수준이다. 단,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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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일본의 연령단위별 인구추계(1950～2065년)

(단위:만 명)

자료:内閣府,「令和年版高齢社会白書」.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 
2020/html/zenbun/s1_1_1.html, 2021. 7. 26. 추출.

동인구에 초점을 두면,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시점을 늦출수록 생산연령대 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2018d)에 의하면, 2030년까지 남성 고령자가 

1.1년, 여성 고령자가 0.7년을 더 일하는 경우, 2017년 대비 취업자 규모의 

감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일본 

사회가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한국과의 고령화 수준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2021년 노인인구 비율은 16.5%인데, 

일본의 고령화 비율 29.1%과 비교하면 12.6%p 낮고, 2000년 고령화 비율

(17.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정도를 고령화 비율로만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관련 이슈는 2021년의 일본보다는 2000년의 

일본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단, 현재의 고령화 수준 외에 앞으로의 고령화 수준, 인구고령화 속도

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변화 관련 정책은 현재의 인구구조 이

슈에 대응하고, 미래의 인구변화로 인한 문제를 준비한다. 2000년 일본의 

고령자 정책이 10년 뒤인 2010년의 고령화 수준(23.0%)에 대비한 준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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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비율 변화 추이(1990～2065년)

자료:일본은 総務省 統計局의 人口推計 및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의 日本の

将来推計人口, 한국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참고.

다고 가정하면, 2021년 한국은 그 수준에 도달하는 데 7년이 걸릴 예정이

다(2028년, 23.3%). 한국의 고령화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2045년 37.0%로 전망되며, 일본(36.8%)

을 추월할 예정이다(그림 6-2 참조). 요컨대, 일본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

되, 비교 시점의 선정 시에는 두 국가 간 인구고령화 수준과 속도 차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나. 산업구조 변화

일본의 산업구조는 2018년 명목 GDP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72.2%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26.6%, 농림어업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분포도 이와 비슷하다. 2020년 취업자 기준으로, 서비스업 종사

자가 71.5%, 제조업이 23.5%, 농림어업이 3.2%로 나타났다(표 6-1 참조).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명목 GDP에서 제조업이 27.8%, 서비스업이 

62.0%를 차지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농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2000년대 중반의 시점과 비교하면 차이

가 크게 감소한다. 2005년 일본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은 농림어업이 4.4%, 

제조업이 27.5%, 서비스업이 66.9%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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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일본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 변화

(단위:만 명, %)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5 282 (4.4) 1,748 (27.5) 4,249 (66.9)

2010 255 (4.1) 1,601 (25.4) 4,380 (69.6)

2015 229 (3.6) 1,573 (24.6) 4,498 (70.3)

2020 213 (3.2) 1,571 (23.5) 4,771 (71.5)

자료:総務省 統計局, 産業別就業者数 労働力調査　長期時系列データ 表5, https://www. 

stat.go.jp/data/roudou/sangyo.html, 2021. 7. 26. 추출.

단, 최근의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다. 일

본은 농림어업과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한국도 농립어업의 취업자 비중이 2013

년 6.0%에서 2019년 5.1%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같은 기간 17.0%에서 

16.3%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69.2%에서 70.3%로 증가

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는 고령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0년 기

준, 일본 전체 취업자에서 50세 이상 연령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42.3%

지만, 농업에서는 76.3%, 어업은 53.9%로 다른 산업에 비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고령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1차 산업의 위축은 다른 연령대

에 비해 고령자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산업이 

확대 추이를 보이는 정보통신업이나 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각각 25.0%, 23.9%에 그친다.134)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관측되는 산업구조 변화는 고령자의 고용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고령자가 많이 종

사하는 산업이 위축되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 고령 근로

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시간에 따라 감소 정도가 커지

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김수린 외, 2019). 

134) 総務省 統計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tat.go.jp/data/roudou/report/2020/ft/ 

zuhyou/b00500.xlsx, I－B－第5表 年齢階級，産業別就業者数(実数及び構成, 2021.

7. 26.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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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만들어지기 어려

운 조건에서 고령자의 고용률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수요를 늘려야 한다. 

또한,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늘어나

는 경우,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 고령 근로자 일자리 특성

다음의 [그림 6-3]은 일본 고령자의 고용률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15

세 이상 인구집단의 고용률은 2000년 59.5%에서 2010년 57.0%로 감소했

다가 2015년에는 57.6%로 반등한 후 2020년에는 60.3%까지 증가했다. 50

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2000년 43.7%에서 2020년 46.9%로 3.2%p 증

가하였다. 50% 후반대의 고용률을 유지하는 한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OECD 다른 국가의 고령자에 비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율이 높은 수준이다. 

[그림 6-3] 일본 고령자의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자료: Statistic Bureau of Japan 홈페이지, https://www.stat.go.jp/english/data/roudou/ 

170131/index.html. 2021. 7. 26.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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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50대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 수준은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50대 초반의 고용률이 85.6%로 가장 높

았고, 50대 후반 연령대의 고용률이 그보다 약간 낮은 82.2% 수준이었다. 

60대 이후의 고용률은 50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0대 초반까지

는 고용률이 71.0%로 전체 고용률보다는 높았다. 60대 후반의 고용률은 

49.6%로 전체 고용률보다 낮았다. 70대 이상의 고용률은 17.7%로 이전 

연령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 고용률 차이는 고령시기의 생애주기 특성을 보여준다. 40대

부터 50대 초반까지는 노동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기에 해당

하고, 50대 후반은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관측되기 시작한다. 다수의 고령

자는 60대 초반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지만, 이후 은퇴 비중이 급격히 증

가한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65세까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고령자 고용률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고용

률의 변화 정도는 연령대별로 상이하였다. 고령자 고용률은 60대 초반과 

후반 연령대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60대 초반의 고용률은 2000년 

51.0%에서 2010년 57.0%를 거쳐, 2020년 71.0%로 20년 동안 19.9%p나 

증가했다. 60대 후반 연령대의 고용률도 2000년 36.2%에서 2020년 49.6%

로 13.4%p 높아졌다. 50대 고령자의 고용률도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변

화 정도는 50대 초반이 6.0%p, 50대 후반이 9.1%p 수준이었다. 70대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2000년 15.4%에서 2010년 12.7%로 2.7%p 감소했다가, 

이후 약간 반등하여 2020년에는 17.7% 수준을 보였다. 다른 연령대에 비

해 변화 정도가 작은 편이었다.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의 차이는 최근의 고령자 고용률 증가가 주로 60

대의 고용률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고령자 고용률 

상승이 50대 여성 고령자의 노동참여 확대에 기인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일본은 1998년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한 이후 법정 정년

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있지만,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기업이 고령 근

로자의 고용을 65세까지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 정부의 정책 대

응이 고령자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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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률은 성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内閣府(2020)에 의

하면, 2019년 기준 50대 후반 남성의 고용률은 91.1%에 달하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의 고용률은 73.2%로 남성 고령자에 비해 17.9%p 낮았다. 여

성 고령자는 남성에 비해 60～64세 기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비중이 

더 높아서, 60대 초반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23.7%p로 더 확대된다. 65세 

이후에 남성 고령자의 다수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면, 70대 초반의 성

별 고용률 격차는 다시 16.9%p로 일부 좁혀진다. 일본의 여성 고령자 고

용률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지만, 성별 고령자 고용률 격차와 연령대별 변

화 추이는 일본과 한국이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표 6-2>는 일본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여

준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83.1%는 임금근

로자이고, 13.3%가 자영업자, 3.6%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고

령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시간에 따라 증가 추이를 보였다. 

2014년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9.5%였고, 2020년에는 83.1%로 3.5%p 증

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자영업자 비중은 15.8%에서 13.3%로 2.5%p 감소

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도 2014년 4.7%에서 2020년 3.6%로 1.1%p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고령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더 두드러진다. 50대 초

반 고령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비중

이 91.7%에 달했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고령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

소 추이를 보이며,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68.7%까지 감소하였다. 반

면, 자영업자 비중은 50대 초반 7.0%에서 점차 증가하여 65세 이상 집단

에서는 24.1%에 이르렀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도 50대 초반 집단의 1.4%

에서 65세 이상 연령대는 7.2%까지 증가했다. 50대 초반까지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종사한 고령 근로자의 다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동시장

에서 이탈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지

위로 노동시장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종사상 지위 차이는 크지 않았다. 内閣府(2020)에 의하면, 2019년 

50대 후반 남성 고령 근로자의 89.1%가 임금근로에 종사하였고, 50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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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여성 고령 근로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91.8%였다. 60대 후반 연령대

에서도 남성 고령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76.1%, 여성 고령자의 임금근

로자 비중이 79.9%로 비슷했다. 다만, 임금근로자 내에서 임원으로 종사

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60대 후반 남성 고령 근로자가 12.3%에 달한 것에 

비해 여성 고령 근로자에서는 6.8%로 절반 가깝게 낮았다. 

<표 6-2> 일본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만 명)

구분 임금근로자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연령
50～

54

55～

59

60～

64
65～

50～

54

55～

59

60～

64
65～

50～

54

55～

59

60～

64
65～

2014 576 522 443 405 49 57 81 200 12 16 24 64

2015 596 525 435 449 48 52 72 204 12 14 21 65

2016 602 532 430 489 48 50 66 202 10 13 19 62

2017 615 542 434 517 49 50 61 207 11 13 18 62

2018 638 552 440 561 51 49 59 213 11 12 17 65

2019 660 562 450 594 53 49 56 209 11 12 15 63

2020 672 574 452 603 51 52 53 212 10 11 15 63

자료:総務省 統計局, 令和2年　労働力調査年報, Ⅰ-A-第5票 農林業/非農林業、従事上

地位、年齢別 就業者数 재구성, https://www.stat.go.jp/data/roudou/report/2020/ 

index.html. 2021. 7. 26. 추출.

<표 6-3> 일본 고령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

(단위:%)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정규

직

비정

규직

정규

직

비정

규직

정규

직

비정

규직

정규

직

비정

규직

정규

직

비정

규직

정규

직

비정

규직

20

05
70.1 29.9 68.4 31.6 40.7 59.3 30.8 69.2 34.1 65.9 42.9 57.1

20

10
69.2 30.8 66.6 33.4 41.3 58.7 29.3 70.7 30.4 69.6 45.5 54.5

20

15
67.4 32.6 65.4 34.6 36.8 63.2 25.0 75.0 24.1 75.9 36.4 63.6

20

20
68.0 32.0 66.3 33.7 40.8 59.2 24.1 75.9 22.6 77.4 23.4 76.6

자료:厚生労働省, 令和2年　労働力調査年報,, https://www.stat.go.jp/data/roudou/report/2020/ 

index.html, 2021. 7. 26.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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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은 50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중

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고령 임금근로자의 정

규직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50대 초

반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는 68.0%가 정규직이었지만, 60대 초반에는 40.8%, 

60대 후반에는 24.1%까지 감소하였다.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정규직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 정년 이후 재고용이 집중된 60대 초중반에 정규직의 비

중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 정규직 비중의 변화 정도와 

변화가 나타난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 2005년에는 50대 초반 임금고령자

의 70.1%가 정규직이었지만, 2020년에는 68.0%로 2.1%p 감소하였다. 50

대 후반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도 같은 기간 정규직 비중이 2.1%p 감소하

였다. 60대 초반의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는 2015년을 제외하면, 정규직 비

중에 큰 변화가 없었고, 60대 후반 임금근로자에서는 2010년 이후에 정규

직 감소 비중이 커졌다. 

한편, 고령 임금근로자 집단의 정규직, 비정규직 분포는 고령자의 성별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기준, 50대 초반의 남성 임금근로자 집

단에서는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비중이 88.8%에 달했지만, 50대 초반 여

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정규직 비중이 39.2%에 그쳤다(内閣府, 2020). 

50대 후반에는 남녀 모두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

고, 60대 초반에는 남성 임금근로자 집단에서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많아졌다. 60대 초반 남성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은 28.8%, 

여성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은 15.6% 수준이었다. 이후 연령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 

요컨대, 일본의 고령 근로자들은 남녀 모두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

은 수준을 보였지만, 임금근로자 내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분포 및 변

화 추이는 큰 차이를 보였다. 50대 남성 임금근로자는 같은 연령대의 여

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다. 주된 일

자리에서의 재고용이 이뤄지는 60대 이후에는 남녀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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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현황

가. 공적연금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기초연금), 후생연금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가

입하는 기초연금이고, 2층은 민간부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후생연금이다. 3층에는 퇴직

연금과 개인연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1층과 2층이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1층의 기초연금은 재원을 가입자의 기여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반

조세로 지원하는 한국의 기초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1985년 연금개혁

으로 후생연금이 균등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분할되었고, 이 중 균등 

부분이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으로 재편되었다. 한국의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일본의 기초연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고 정

액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

다. 이전까지는 25년을 납입해야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2017년 8월부터

는 수급요건이 10년 납부로 완화되었다. 한국의 기초연금보다 가입대상

이 더 넓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

[그림 6-4]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

자료:厚生労働省(2020b), 年金制度のポイ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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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기준 기초연

금 수급규모는 3,355만 명이고,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은 77.3% 수준이다. 

평균 급여수준은 5만 6,049엔이다(厚生労働省 年金局, 2020: 20).

2층의 후생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지급하고(2020년 6월, 18.3%),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

씩 부담한다. 단, 1942년부터 시작되어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였고, 2015

년 공무원연금과의 통합으로 가입대상이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더 넓으며,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등의 차이가 있다. 2019년 기준, 후생연금 수급자 

규모는 2,936만 명이고,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은 67.6%이며, 평균 급여수

준은 14만 6,162엔 수준이다(厚生労働省 年金局, 2020: 8).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2021년 기준으로 둘 다 65세이

다. 기초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도입 당시부터 65세였지만, 후생연금은 

1994년과 2000년의 법개정을 통해 초기에 55세였던 수급개시연령을 단계

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후생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의 경우, 남성은 

2025년까지, 여성은 2030년까지 65세로 조정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연금

제도 개선은「고령자 고용안정법」에서의 정년보장 및 계속고용 제도 확

보 조치와 함께 추진되었다(그림 6-5 참조).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2017

년 8월에는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그림 6-5]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 변화

자료:厚生労働省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you_ 

roudou/koyou/koureisha/topics/dl/tp0903-gaiyou.pdf에서 재구성. 2021. 8. 1.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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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모두 피보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조

기 수급이 가능하다. 2020년 현재 연금의 조기 수급으로 인한 감액률은 

월별 0.5%이다. 연금을 1년 먼저 수급하는 경우 6%, 5년 먼저 수급하는 

경우에는 30%가 감액되는 셈이다. 한국 국민연금의 조기 노령연금 감액

률과 같은 수준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면 노령연금을 더 일찍부터 

받을 수 있지만, 남은 일생 동안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조

기노령연금의 수급은 고령 근로자가 조기퇴직을 선택하는 유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다수의 국가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유인

을 줄이기 위해 감액률의 상향 조정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시행한 바 있

다. 그러나 일본의 공적연금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월별 연금급여 감액률

을 0.4%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의 소득보

전을 위해, 유럽 복지국가들이 부분연금이나 유연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

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연금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

생하면 후생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으로 인

한 감액이 없다. 근로소득과 연금급여 기본월액의 합을 기준으로, 조기노

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28만 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47만 엔을 넘으면 급여 감액이 시작된다. 단, 여기서의 근로소득은 후생

연금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시간제 근로나 자영업

자의 사업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박효숙, 2017). 

2022년 4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금액 기준을 

65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47만 엔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기노

령연금 신청으로 인한 연금급여 감액률의 하향 조정으로 조기노령연금 

신청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대로, 노령연금의 수급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급여

가 일정 비율 증액된다. 수급 연기로 인한 증액률은 월별 0.7%로, 1년을 

연기하면 노령연금이 8.4% 증액된다. 이전까지는 조기노령연금과 균형되

게 최대 5년까지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20년 법개정

으로 2022년 4월부터는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75세까지 노령연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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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미룰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한국과 다르게 65세 이상의 

수급자에게도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확보가 가능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액된 연금을 수

급하는 것보다 노령연금의 수급 시점을 연기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공적연금의 수급률과 급여수준이 높은 편이다. 공

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법정 정년 대비 5년의 차이가 있다. 일본

은 한편으로 고령 근로자가 65세까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을 낮추고,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의 근로소득 허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최근의 

법개정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7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

정했는데, 이는 고령자의 고용확보조치를 70세까지로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60세 정년과 65세의 연금수급연령 조

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노령연금의 

수급시점을 늦추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고용보험

일본의 고용보험은 1947년 실업보험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75년, 실

업급여에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등의 부대사업이 추가되면서 고용보험으

로 이름을 바꾸었다(배준호 외, 2018). 현재까지도 구직자급부(실업급여)

를 중심으로 한 현금급여 지급과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일반피보험자, 고연령피보험자, 단기고용특례

피보험자, 일용노동피보험자로 구분한다(厚生労働省, 2020a). 고령 근로

자 가운데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생산가능연령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반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일본의 고용보험은 구직자급부의 

임금대체율과 상․하한액, 수급기간 등이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

게 적용되지만, 제공되는 급여와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일반피보험자는 이직일 전 2년 가운데 피보험자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대체율은 이직 전 임금 수준

에 따라 45～80% 수준이고, 일반이직자의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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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90일에서 최대 150일 동안 구직자급부를 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은 

근로자가 0.3%, 사업주가 0.6%를 납부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재원의 일

부는 국고 보조로 충당한다. 

단,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일부 급여 및 서비스가 

차등 지급된다. 2016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은 고연령계속피보험자로 제한되었다. 1984년 고용보험법 개정 당시에는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가 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했다는 점에서 일반피보험

자와 같이 구직자급부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

었고, 노동시장에 고령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윤문희, 2021).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었다

가 실직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자급부 수급권이 한 차례만 부여되었다. 

또한, 4주 단위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구직자급부와 달리, 피보험기간에 

따라 50일 또는 30일분의 급여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었고, 구직활동의

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고령 근로자의 구직자급부 수급대상이 고연령피보

험자로 조정되었다(그림 6-6 참조). 고령자의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졌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시점이 

늦춰지면서 고령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연령피보험자는 65세가 넘은 피보험자 가운데, 단기고용특례피보험

자나 일용노동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 정의된다.135) 이후 65세가 지나

[그림 6-6]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환

   ～2016년     65세 65세에 도달하기 이전부터 계속

하여 동일한 사업주의 적용사업

에 고용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

  2017년～      65세 일반피보험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또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

한 경우

일반피보험자 고연령피보험자

자료: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600000-Sho 

kugyouanteikyoku/0000123023.pdf, 윤문희(2021: 21)를 참고해서 재구성. 

135) 여기서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는 계절적으로 고용이 된 경우를 말하고, 일용노동피보

험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었거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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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 취업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수급요건만 

충족하면 이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고연령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는 고연령구직자급부와 고

연령고용계속급부(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 고연령재취업급부)로 구성된

다(그림 6-7 참조). 

[그림 6-7]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자료:윤문희(20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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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일반피보험자와 고연령피보험자의 구직자급부 수급기간 비교

일반피보험자 고연령피보험자

일반 이직자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 연령 - 90일 120일 150일

취직 곤란자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45세 
미만

150일
300일

45세 
이상 360일

특정수급자격자 및 특정이유이직자(파산, 해고 등에 의한 
이직자)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세

90일

90일 120일 180일 -

30〜35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35〜45세 150일 240일 270일

45〜60세 180일 240일 270일 330일

60〜65세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50일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30일

자료:ハローワーク, https://www.hellowork.mhlw.go.jp/insurance/insurance_ basicbenefit. 

html, 2021. 7. 20 접속, https://www.hellowork.mhlw.go.jp/insurance/insurance_ 

benefitdays.html, 2021. 7. 21 접속. 

고연령구직자급부는 일반피보험자의 실업급여 기본수당에 비해 수급

요건과 급여수준, 수급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65세 미만 수급자의 기

본수당은 이직일 전 2년 중에서 12개월 이상의 피보험기간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이직일 전 1년 중에서 6개월의 피보험기간이 있으면 

구직자급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일수가 30～50일로 제

한되며, 총액으로 일괄 지급받는다. 일각에서는 일반피보험자와 고연령피

보험자의 경계에 위치한 고령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65세 이전의 이직을 선호할 수 있다고 비판을 제기한다. 주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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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오래 근속한 근로자일수록 일반피보험자로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이 더 작용할 수 있다(표 6-4 참조). 

수급대상이 고연령피보험자로 완화된 후에도 구직활동 의무는 부과되

지 않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구직활동은 취업희망이나 취업경로 등이 

다양하여, 공공직업안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업인정과 직업소개를 받

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이다(이병희 외, 2020). 2019년 기

준, 30만 3,536명의 고연령피보험자에게, 평균 22만 1,957엔의 급여가 지

급되었다.136) 대부분의 수급자가 피보험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 50일 

분의 급여를 수급했다. 60～64세 일반피보험 수급자 수가 18만 426명이었

음을 고려하면, 고연령피보험 수급자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고연령구직자급부의 수급자 수는 시간에 따라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급여수준은 2018년을 제외하면 22만 엔 

내외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는 60세 이후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할 목

적으로 199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계속고용급부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원인으로 인해 고용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

도이다(윤문희, 2019). 고령자 외에도 육아휴직자, 돌봄휴직자를 지원하는 

고용계속급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는다. 정년 이후에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고령자가 60세의 임금에 비

해 75%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에, 현재 임금의 최대 15%를 급여로 지

급한다. 

일본에서는 정년 이후에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고령 근로자의 대부분이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재고용 후의 임금 수준은 정년 전에 비

해 30～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

는 60세 이후 고령 근로자의 소득감소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노동공

급을 늘리는 의미가 있다. 지급대상은 60세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이 5년 이상인 자로 제한되며, 급여는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는 월까지 

매월 지급된다. 

고연령재취업급부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에 재취업한 

136) 厚生労働省 職業安定局 雇用保険課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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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고연령고

용계속급부와 마찬가지로 재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이 60세의 임금에 비해 

75% 미만이어야 한다(이병희 외, 2020). 

실업급여의 잔여 일수가 200일 이상이면 2년, 100일 이상 200일 미만이

면 1년 동안 재취업한 일자리 임금의 최대 15%를 지급한다. 60세 미만 

일반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재취업수당이 재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이 아

니라 실업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다만, 고

령자고용계속급부는 65세까지 계속고용이 2025년부터 완전 의무화됨에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30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추가로,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자의 복수 일자리 고용보험 특례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복수 사업장에

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실업하면 해당 사업

장의 임금에 기초하여 구직자급부를 지급받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실업하게 되면 복수의 임금을 통합하여 구직자급부를 지급받게 된다. 단, 

하나의 일자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취업한 

모든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합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의 고용보험은 60세 이후 고령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 계속 고용되거

나 다른 일자리에서 재취업한 고령자의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

연령고용계속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실

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중복수급을 막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적연금의 수

급자도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 2017년에는 공적연금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였다. 대

부분의 기업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고,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가 안착되어 있는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이 한국과 차이가 있지만,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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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추는 정책

가.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은 정년제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이다. 정년제는 고령 임금근로자가 특

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제도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

하고 있다. 일본은 198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하면서 60세 정년에 

대하여 사용자의 노력의무를 명시하였고, 1994년 법 개정을 통해서 60세 

이상의 정년을 의무화하였다(1998년 4월 시행). 

일본은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종사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정년제 도입 비율은 99%를 상회한다(김태

영․박영언, 2012).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비중이 22.6% 수준에 그치

고,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사례가 관측되는 한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일본에서는 법정 정년이 고령 임금근로자의 실질적인 은퇴 시점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1994년 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후생연금 균등부분의 수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본에서도 정

년퇴직 이후부터 노령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들을 특정 

연령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사용자를 규제하는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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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60세 정년 이후 65세까지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는 노력의무 부여, 제

한적인 의무화, 완전 의무화의 단계를 거쳐서 시행되었다. 먼저, 2000년에

는「고령자 고용안정법」개정을 통해서, 정년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정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사업주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65세까지 안정

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①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65세까지 계

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③ 정년을 폐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

할 노력의무가 부여되었다. 

2004년의 법 개정(2006년 4월 시행)에서는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의 의

무화가 규정되었다. 사업주는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해

서, 앞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

었다. 단,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

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희망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2012년 법 개정(2013년 4월 시행)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을 금지하였고,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령자를 정년 후에도 

의무적으로 계속고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개정 시점에서 노

사합의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기준을 2025년까지 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65세까지 전면적으로 고령자의 고용확

[그림 6-8]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이행 실태

자료:内閣府(2021: 25), 令和3年版 高齢社会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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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는 기업명을 공표하는 등의 벌칙 규정도 신설되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31인 이상 사업체의 99.9%가 65세까지 고령 근로

자의 고용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법에서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서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기업이 20.8%이고,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이 2.7%이다. 76.4%의 대다수 기업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서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그림 6-7 참조).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보다 계속고용제도가 더 활용되는 것은 재고용

시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19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60～64세 연령집단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1.4%, 파트타임이 40.7%, 촉탁직이 15.2%, 계약직이 14.4%로 나타났다.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약 8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업

무 내용이 그대로라는 응답이 57.2%에 달했다. 이전에 비해 임금이 감소

했다는 비중이 71.5%였고, 41% 이상 감소했다는 비중이 40.5%, 61% 이

상 감소했다는 응답도 10.6%에 달했다.137)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는 법정 정년을 유지하면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보였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2000년 이후 60

대 초반 고령자의 고용률은 이전에 비해 가파른 상승 추이를 보였다. 일

본의 고용연장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다음의 요인에 기인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조건에서 시행되었다. 고용연장 조치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기

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먼

저 확보되어야 한다. 정년제의 운영 비중이 낮은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효과가 관측되기는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

러 가지 조치가 병행되었다. 대표적으로,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는 2000

년 노력의무 부과, 2004년 단계적 의무화, 2025년 전면 의무화까지 오랜 

기간에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업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

137) 現代ビジネス(2021. 5. 19), https://news.yahoo.co.jp/articles/8fd55141c089b2e89983066 

dc4ca488b2d40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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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최종적인 결정을 기업이 

하도록 한 점도 정치적인 반발을 줄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 법정 정년과 고용확보조치의 연장 

2021년 4월, 일본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연령을 70세까지로 

연장하였다.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의 선

택지에 대한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기존의 선택지였던, ① 정년연장, ② 

계속고용제도 도입, ③ 정년폐지의 기준 시점이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되

었고, 추가로 ④ 70세까지 업무위탁계약 제도를 도입하거나, ⑤ 70세까지 

고령자가 사회공헌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직접 또는 위탁 

가능)하는 선택지가 추가되었다.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

는 추가 선택지의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도

입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위탁하거나 출자한 단체가 수행하는 사회공헌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서 고령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존 60세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계획도 발표

되었다. 일본의 공무원 정년은 1981년부터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후생연

금의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2001년부터 퇴직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였고, 2013년에는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연령까

지의 재임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138)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2년에 1세씩 공무원의 정년을 연

장할 계획이다. 법정 정년 이후로는 관리직을 맡지 못하는 직책정년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후로는 임금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감액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민간으로 확대되기를 기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민간부문을 차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139) 

138) 人事院, https://www.jinji.go.jp/shogai-sekkei/hatarakikata/1-2.html, 2021. 9. 29 

접속.

139) PRESIDENT online(2021. 5. 12), https://news.yahoo.co.jp/articles/047e0f4bec 

5582148047ac0191927cae7c5407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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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가.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은 헬로워크, 민간 직업소개소 등을 경유

하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1년 이상 고용하는 것

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되는 보조금은 특정취업곤란자 코스와 평생현역 코스로 구분된다. 

특정취업곤란자 코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고령자 외에 장애인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보조금의 지급대상 

연령은 60～64세로, 법정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노령연금의 수급 전에 노

동시장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급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고

령자가 취업한 일자리의 유형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표 6-5 참

조). 

고령자가 중소기업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20～30시간 단시간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40만 엔을, 단시간 외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60만 

엔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되는 보

조금이 각각 10만 엔씩 차감된다.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

를 지원하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일제 일자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표 6-5>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 지급액과 지원기간

지급액 지원기간

특정취업곤란자

코스

단시간 근로자 외 60만 엔(50만 엔)

1년(1년)
단시간 근로자 40만 엔(30만 엔)

평생현역 코스
단시간 근로자 외 70만 엔(60만 엔)

단시간 근로자 50만 엔(40만 엔)

  주:괄호는 중소기업 외의 사업체 보조금.

자료:厚生労働省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 

roudou/koyou/kyufukin/tokutei_konnan.html. 2021. 8. 30.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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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현역 코스는 사업주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급하

는 보조금이다. 특정취업곤란자 코스와 마찬가지로 주 30시간 이상의 일

자리와 중소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하는 금액은 각각 10

만 엔씩이 추가된다. 특정취업곤란자 코스가 지원대상에 고령자 외에 장

애인도 포함하는 것과 다르게, 평생현역 코스는 고령자만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나. 65세 이상 고용촉진조성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고령 노동력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제도이다. 2016년 10월 도입

되었고, 65세 이상 계속고용촉진 코스, 고용관리개선 코스, 고령자 무기고

용전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65세 이상 계속고용촉진 코스는 사업주가 ①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

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③ 해당 기업 또는 ④ 다

른 기업에서 65세가 넘어도 계속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일시

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사업주의 선택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

등 지원한다(표 6-6 참조). 

고령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방식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는 고용이 보장된 연령에 따라 최대 5～15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본 

기업에서 직접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보조

금을 지원한다. 고용을 보장하는 기간이 길수록, 기업이 더 많은 고령자

를 고용하고 있을수록 지원되는 보조금이 증가한다. 

정년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에도 비슷한 방식이다.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기존 정년에 비해 변화 정도가 5년 미만인 경

우에는 비교적 적은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존 정년보다 5년 이상 연장한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85～105만 엔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년을 

폐지했거나 7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120～16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을수록 지원되는 보조금이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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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65세 이상 고용촉진조성금 지급액(65세 이상 계속고용촉진 코스)

지급액

65세 이상 정년연장

65세 25～30만 엔

66～69세
5세 미만 30～35만 엔

5세 이상 85～105만 엔

정년폐지 또는 70세 이상 연장 120～160만 엔

본 기업에서 

계속고용

66～68세 15～20만 엔

69세 40～60만 엔

70세 이상 80～100만 엔

다른 기업에서 

계속고용

66～68세 5만 엔

69세 10만 엔

70세 이상 15만 엔

  주: 5세 미만, 5세 이상은 정년 연령의 인상폭을 말함.

자료: JEED(2021: 3), 65歳超雇用促進助成金制度のご案内.

고용관리개선 코스는 사업주가 JEED(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

구)의 승인을 받은 후, 고령자의 계속고용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경

우에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고령자의 고용을 관리하는 제

도의 범주에는 고령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인사제도, 단시

간 근로와 재택근로 등을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고령 근로자 대상 교육․

훈련제도, 건강관리제도 등이 포함된다. 

지원하는 비율은 소요된 경비의 45～75% 수준이다. 기본 지원율 45%

에서 중소기업과 생산성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각각 15%의 보조금을 

증액한 것이다.140)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와 행정역량이 부족하지

만,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자가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고령자 무기고용전환 코스는 50세 이상이면서 법정 정년 미만인 계약

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무

140) 생산성(=부가가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 직전 3년 대비 6%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보조금이 증액된다. 또한 생산성 증가가 비록 1～6%에 그쳤더라도 보조금

을 신청한 기업과 여신 거래 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사업성

(시장에서의 성장성, 경쟁우위성, 사업 특성 및 경영 자원, 강점 등)에 대한 평가

를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증액될 수 있다(厚生労働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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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고령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계속고용되어야 한다. 지

원되는 보조금은 중소기업이 48만 엔, 대기업이 38만 엔이고, 생산성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12만 엔, 대기업에 10만 엔의 보조금

이 증액된다. 일본은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법정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 고령근로자 처우개선촉진조성금

사업주가 60～64세 고령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고령자고용계속급부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보험 지출 

감소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자고용계속급부는 

60세 이후 기존 임금이 75%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사

업주가 고용보험의 지출을 줄이려면 고령자의 임금 감소율을 25% 미만

으로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지출 감소분의 4/5, 대기업은 2/3

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단, 2023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액이 고용보험 지

출 감소분의 2/3(중소기업), 1/2(대기업) 수준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라. 기타 연령통합적 보조금

중고령자를 지급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 보조금 사업에서도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시행된 중도

채용지원보조금에서는 사업주가 중도채용계획에 따라 45세 이상 중고령

자를 최초로 채용하는 경우에 60～7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해당 사

업장이 3년 후에 생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0만 엔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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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고용지원 서비스 

가. 고령자 고용어드바이저 지원

일본은 1983년 도입한 정년연장어드바이저를 1986년부터 고령자고용

어드바이저로 개편하였다. 고령자고용어드바이저는 JEED의 고령자고용

상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를 말하며,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65세 

이상 고용촉진조성금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참여하는 사업체의 요청에 따

라 기업을 방문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무상으로 제공

한다(그림 6-9 참조).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사관리, 근로환경 개선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획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과 조언 과정에서 발견된 개별 과

제(예컨대, 인사관리제도 정비, 임금체계 및 퇴직금 제도 정비, 근로환경 

개선과 직무개발 등)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공하며, 사업주

는 제도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절반을 JEED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림 6-9] 고령자 고용어드바이저의 상담과정

자료: JEED 홈페이지, https://www.jeed.go.jp/elderly/employer/advisary_ services.html. 

2021. 10. 20.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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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취업의식 향상 교육과정 개요

자료: JEED 홈페이지, https://www.jeed.go.jp/elderly/employer/startwork _services.html. 

2021. 10. 20. 추출.

고령자 고용어드바이저는 중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도 제공한다(그림 6-10 참조). 이 교육과정은 45세 이상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기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근로자 대상 교육은 중고령 근로자가 본인의 직업역

량 수준을 인식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다. 관리자 대상 교육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고령 근로자

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서

비스와 마찬가지로 교육 연구에 필요한 경비의 절반은 JEED가 지원한다. 

그 밖에, 고령 인력의 활용을 위해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개선

방향을 진단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 실버인재센터 운영

실버인재센터는 정년퇴직 이후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사회에 밀착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

여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버인재센터에 재정을 지원하고, 기

관은 지역사회에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취합, 발굴하여 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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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실버인재센터 운영체계

자료:全国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連合会 홈페이지, http://www.zsjc.or.jp/about/ about_02.html. 

2021. 10. 20. 추출.

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그림 6-11 참조). 입회 조건은 60세 이상의 미취업 

고령자 중, 건강하면서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이다. 고령자는 월 10일 또

는 주 20시간 정도의 경미한 업무를 맡고, 그에 따른 배분금을 지급받는

다. 전일제 또는 시간제 일자리의 취업을 알선하는 헬로워크와는 차이가 

있다. 

실버인재센터의 사업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수탁사

업을 수행한다(그림 6-12 참조). 실버인재센터가 지자체, 기업 등의 발주

자와 특정 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으로 등록한 고령자에

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령자는 작업량에 따라 실버인재센터에서 배분

금을 지급받지만, 센터와 회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여 위탁하는데, 실내외 청소, 

가사원조, 아파트 관리, 수리, 일반사무, 가정교사 및 관광가이드 등의 업

무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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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실버인재센터 수탁사업 개요

자료:静岡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連合会 홈페이지, http://www.shizuoka-ksjc.ne.jp/ works. 

html, 2021. 10. 20. 추출.

둘째, 실버파견사업을 수행한다. 고령자 회원이 실버인재센터 연합회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또는 경미한 업무의 범위

에서 파견처 기업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탁사업으로는 하기 어려운 전문

적인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일도 포함될 수 있고, 회사의 다른 직원과 

공동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셋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한다. 실버인재센터 연합회는 고령자 고

용안정법에 따라, 광역 지자체인 현 지사의 지정으로 실버인재센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소개 대상은 60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 등이고, 소개하는 일자리는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또는 경

미한 업무로 제한된다. 주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

자리가 대상이 된다. 

다. 평생현역촉진 지역연계사업141)

2016년에는 지자체 중심의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해 평생현역촉진 지역

141)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참고,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 bunya/koyou_ 

roudou/koyou/jigyounushi/page09.html. 2021. 10. 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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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이 시행되었다. 전국의 주요 헬로워크 300개소에 고령자의 재취

업을 지원하는 평생현역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생애경력설계와 재취업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구직자 및 근로자의 생애경력설계를 위한 도구로 잡카드(job- 

card)를 활용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142) 근로자가 상담원

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학력, 특성, 취업경험 및 직무경력 등을 작성하

고, 이를 고용 프로그램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8년 청년실업에 대

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생애 전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 확대되었다. 

라. 산업고용안전센터의 커리어인재뱅크사업

산업고용안정센터는 1987년 3월 설립된, 실업이 없는 노동이동을 지원

하는 전문기관이다. 센터는 다양한 사유로 인력 규모를 줄이려는 기업과,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다. 체계적으로 구축된 인력 및 구인정보에 기초해서 정보제공, 상담, 

알선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이호창, 2010). 커리어인재뱅크사업

은 산업고용안정센터에서 60세 이상 70세 이하의 이직 또는 취업 의사가 

있는 고령자를 구직자로 등록하고, 고령자의 능력을 활용하기 원하는 기

업에게 소개하는 사업이다.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고령자가 

주된 지원대상이다. 

4. 사회보장제도 개선

가.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일본은 연금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

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금급여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운영

142)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참고, https://jobcard.mhlw.go.jp. 2021. 10. 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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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8만 엔,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47

만 엔을 넘으면 급여가 감액된다. 그러나 2022년 4월부터는 60～64세 노

령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감액 기준을 65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47

만 엔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조정되었다. 기존

에는 조기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까지만 연금수급의 연기가 가

능했지만, 2020년 법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는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75세까지 노령연금의 수급을 미룰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65세 이후에

도 재직자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수준 이

상의 안정적인 근로소득 확보가 계획된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액된 연금

을 받는 것보다 노령연금의 수급시점을 연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변화는 일본에서도 서구와 비슷하게 노동시장 

참여와 노령연금 수급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경로가 다양해진 것도 관련이 있다. 공적연금은 

고령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집단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

도로 설계되었다. 조기노령연금도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전에 노동시장에

서 은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정 시점까지 노동시장

에 참여하다가 연금수급을 기점으로 은퇴하는 것이 전형적인 경로였다. 

최근에는 다른 양상이 달라졌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노령

연금을 수급하거나, 반대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추가적인 소득보전을 위

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서구의 복지국가

에서 활용하는 부분연금이나 연기연금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조기노령

연금의 감액률을 낮추고,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

다. 또한, 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75세까지로 연기하여, 개별 고

령자가 본인의 은퇴경로를 고려하여 노령연금의 수급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조기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

고, 다양해진 은퇴경로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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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고용보험에서는 2017년부터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자에게도 이

직 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변화가 주목된다. 2016년까지는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1984년부

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왔다. 당시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이직자가 퇴직 

후에 대부분 은퇴를 선택했고,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단시

간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후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

아지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

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고령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했

고, 이러한 변화를 제도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복수의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중요

한 변화이다. 이는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자가 소득보전을 위해 복수

의 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실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연금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변

화로 볼 수 있다. 

제4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일본의 고령 노동시장과 고령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현황

을 살펴본 뒤,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고용확보조치, 보조금 사

업,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의 고

령자 고용지원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는 법정 정년의 추가적인 변화없이 

고령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늦추고,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정

년제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에서 가장 

핵심에 위치한다. 65세까지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는 정년제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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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된 조건에서 시행되었고, 기업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업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정치적인 반발을 줄였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성과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2016년에서야 60세 이상의 정년을 의무화했지만, 아직 60세의 

법정 정년이 안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연장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분

분한 상황에서 정년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이미 2013년부터 상향 조정이 시작되

었고,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될 계획이다. 2021년 현재에도 정년 이후부

터 노령연금의 수급까지 2년의 소득 단절 기간이 존재하고, 현재의 제도

적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2033년까지 최대 5년으로 연장

된다. 정년과 노령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단절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년을 유지하면서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활

용하는 일본의 고용연장 방식은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사례

이다. 

다만, 고용연장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고려할 점들이 적지 않다. 먼저, 

한국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3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해도 1/4의 기업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65

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대다수 기업들

은 정년연장이나 폐지 대신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선택하

였다. 정년퇴직한 고령자를 새로운 고용조건하에서 재고용하는 방식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에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계속고용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려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을 늘리거나, 정년을 운

영하지 않는 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추가

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인구정책

은 현재의 인구구조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이면서, 미래의 인구변화로 인

한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000년, 일본의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 부과를 10년 후인 2010년의 고령화수준(23.0%)에 대한 준비라고 보

면, 2021년의 한국은 해당 수준에 7년 후인 2028년이면 도달하게 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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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 고용확보조치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고

령자 고용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를 단

계적으로 확대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되, 보완적인 제도의 도입과 함께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보조

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고용 중심의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제를 운영

하는 사업체 내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효과가 발생하며, 계약

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50세 이상 정년 미만의 계약직 

고령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확

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확보조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고령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보조

금을 지원한다. 고용확보조치로 재고용 시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의 협

의로 결정되는데, 그에 만족하지 않는 고령자는 재고용보다 재취업을 희

망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된 고령 근로자도 노령연금의 수급시점까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취업을 필요로 한다. 일본은 60세부터 65세까지의 고

령 근로자를 1년 이상 장기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 대상 보조금 지급은 고령 노동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늘리

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년 이후의 재고용이나 재취업 시의 임금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고용보험제도에서 고령자계

속기본급부를 지원한다. 피보험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령 근로자가 

60세 시점보다 임금이 75%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현재 임금의 최대 

15%를 지원한다. 간접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고령 근

로자의 임금수준을 60세 시점의 75% 이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그 밖에, 65세 이후의 고령자 고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도 운영한다.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로 고용을 유지한 고령자를 65세 이후에도 계속고용

한 사업주에게는 65세 이상 고용촉진조성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방식으

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특정 구직자 고용보조금의 

평생현역 코스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운영하는 다양한 고령자 대상 보조금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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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고용확보조치의 보호에서 벗어

나 있는 고령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촘촘하게 설계되

어 있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고용 중심의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

는 경우, 고령자 관련 보조금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요구된다. 보조

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확보해야 한다. 고령 임금근로자들이 조기퇴직보다 정년까

지의 고용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는 계약

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정년 이후의 고령자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

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고령 근로

자의 장기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설계하면, 재취업한 일자리

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재고용 및 재취업 과정에서의 임

금감소를 완화하고, 노령연금 수급 이후까지의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

는 보조금 도입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65세 이후의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면,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악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일본은 고령자고용어드바이저 사업을 통해서, 고령자의 고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제시된 방안에 맞춰서 개별 기업의 제도

를 개선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개별 

사업장에서의 변화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결합

한 방식은 개별 기업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이 노동시장에서 자리

를 잡으려면 직무와 성과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과도한 연공성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기

본방향을 설정하되, 산업과 업종 등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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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에서는 개별 기업에게 

적합한 방식의 제도 개선을 고민할 재정적, 인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임금체계 컨설팅을 확대하고, 고

령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개선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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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제1절 분석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사례

를 검토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로는 독일,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일본을 

선정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고, 핀란드와 네덜란드, 영국은 최근에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주

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국가이다. 복지국가 체제(welfare regime)를 기준

으로 보면, 보수주의 국가로 독일을, 사민주의 국가로 핀란드를, 자유주의 

국가로 영국을 포함하고,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조하는 국가로 네

덜란드,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제도적 특성이 비슷한 일본의 고령자 고

용 정책을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2장에서는 독일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을 검토하였다. 독일은 전일

제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은퇴하는 경로

가 전형화된 국가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은퇴경로가 다양해지는 경

향을 보인다. 2009년까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점진적 은퇴를 확대하

고, 임금 감소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도했으나, 조기퇴

직이 증가하자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였다. 최근의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

는 시도는 기존의 부분연금제도를 유연연금으로 확대하여, 고령자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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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조기연금 수급

자에게 부과된 근로소득 제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보험료 납입으로 

연금급여를 다시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변화이다. 

한 가지 더 참고할 만한 현상은 연금수급자가 보충적인 소득 획득에 

미니잡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독일에서는 공

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였고, 급여수준도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제도적 배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 52세 이후 

고령자에게 다른 방식의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조치도 참고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핀란드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핀란드는 고령자 고용

창출을 위해 단기적인 고용정책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에 대응

하기 위해 사회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정책을 설계하

였다. 그 중심에는 체계적으로 재구성된 작업능력(workability) 개념이 위

치한다. 1990년대 이후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역

량 외에 가족, 직장, 사회 전체의 변화를 통해 고령자의 작업능력과 고용

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역량개발, 노동환경, 작업조직의 정책과 문

화, 교육인증체계, 사회 인식 변화 등을 포함하였다. 

고용보조금이나 직업훈련은 초기에 고령 근로자에게 초점을 두고 제도

가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확대되었

다.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지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4장은 네덜란드의 고용지원 정책을 검토하였다. 네덜란드에서 최근

의 고령자 고용률 증가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 고령자 증가에 

기인한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는 제도적 환경들로 인해 비교적 괜

찮은(decent) 일자리로 기능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도 유연안정

성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대성을 낮추고, 고용기간 연장 시의 재

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였고, 이는 고령자들의 은퇴를 늦추는 데 효과적으

로 작용하였다. 조기퇴직 시에 연금급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단하고, 

은퇴를 늦출수록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지원은 강한 제도적 유인

을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EV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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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체계적인 직무능력 검증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고령자 

신규 채용 시의 보조금 지급 외에 고령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고령자 고용

촉진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5장은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영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연

금수급연령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고령자들을 포괄하는 연

령통합적 특성을 보인다. 영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고령자의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연령차별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년제가 폐지되었지만, 노동시장에 고령자의 일자리

를 늘리기 위한 직접일자리 창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거의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이 워크 앤드 헬스 프로그램(work and health programme)으

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1/10 수준으로 감소했고, 참여 대상도 장애

인, 특정 취약집단(노숙인, 군 전역자 등), 장기실업자로 제한되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계속고용 가능성을 높이거나, 기업연금으로 노

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집단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

하는 고령자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6장은 한국과 비슷한 배경을 지닌 일본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조건에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노력의무를 부과

한 이후에 의무화를 시행하는 절차, 기업에게 복수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최종 판단은 기업이 직접 결정하는 절차 등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는 정년연장 없이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고용된 고령자의 임금

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관측되고 있고, 연금수급연령이 추가

로 상향 조정된 이후에도 현재의 제도가 잘 작동할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일본은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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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

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사업도 한국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은 장기적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며,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도 고

령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을 늦추고, 퇴직 후에는 재고용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고

령자에게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나 사회활동 기회를 확

대하고,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조치는 아직 시장에서 자

리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주된 일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고령자의 비율이 늘고 있지만, 조기퇴직 증가, 청

년이나 준고령자 일자리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퇴 후 

노령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단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지만, 단시간 내에 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

아 보인다. 

노동시장에서의 고령 노동력 수요 감소를 완화하고, 고령자의 소득감

소를 보전하는 목적을 지니는 고령자 고용지원 보조금 정책은 폐지와 신

설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에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이, 2018년에는 

임금피크제지원금이 폐지되었고, 2019년에는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근로자지원금이 폐지되고, 사업주 지원분만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에 통합

되었다. 2020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폐지되었고, 고령자계

속고용장려금이 도입되었다. 각종 보조금의 변화가 빈번한 상황은 고령

자 고용 정책과 관련한 장기적인 플랜이 분명하지 않은 현실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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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확대 추

이를 이어가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서는 신중년 대상 일자리 사업과 노

인일자리 사업을 포함하는 고령자 대상 일자리 사업이 큰 폭으로 확대되

었다. 이러한 사업은 신규 고용의 창출,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여러 사업들 사이의 대상 중복 이슈, 반복 참

여의 제한 여부, 창출된 일자리의 낮은 질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고령자의 작업능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서

비스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프로그램의 낮은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단기적으

로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최근에 고령

기에 진입하는 코호트는 이전의 고령자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과 건강수

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비중이 높은 등의 차이를 보인다. 고

령자 집단 내의 이질성이 커지는 조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

고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요컨대, 한국은 정년의 추가연장 없이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노동시장의 수요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정비하며, 직접일

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고령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에 대해, 앞서 검토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 정년 이후 노령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는 일본에서 시행한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은 60세

의 법정 정년을 유지하면서, 60대 초반 고령자의 고용률을 큰 폭으로 개

선하였다.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주에게 노력의무 부과, 제한적인 

의무화를 시행했고, 2025년 전면적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일본이 고용확

보조치의 노력의무를 부과한 2000년의 고령화 비율은, 2021년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당시 일본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는 점, 이미 소득 단절 기간이 시작되었고 2033년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책의 확대가 더 시급하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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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정책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

근로제를 활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방고용공단에서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점진적 퇴직제도를 활용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유연근

로제 적용대상이 확대된 2010년 이후,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

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0년에 

이미 근로시간조정법을 도입하였고, 근로자가 근로시간, 장소의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동반한 유연근로제의 확대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주며, 근로자에게 퇴직 이후를 준

비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다. 

셋째, 고령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검토

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조건에

서, 고령 노동력의 공급 증가는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낮추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취업역량이 낮은 고령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12～36개월 동안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

식으로 고령 근로자의 장기 고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에게도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교육훈련이나 

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들을 보완하였다. 근로시간

과 장소 등의 조건에서 유연한 방식을 확대하되, 최소한의 일자리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65

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방향으

로 제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였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일자리를 탐색할 

기간을 보장하여 재취업 일자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제도 및 고용지원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고령자 대상 훈련제도

는 이직 전후의 기간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어렵다. 네덜란

드에서는 APL-EVC를 활용하여, 공식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로 획

득한 자격 외에, 무형식(non-formal), 비형식(informal)적으로 획득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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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도 전문가 검증을 통해 인정하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고령 구직자의 특

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caseworker를 활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핀란드에서도 비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인정

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으며, 유급교육휴가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교육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근

로자가 생애과정에서 습득한 숙련을 인정받고, 취업 중에도 이후의 과정

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며, 이직 시에는 특성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과도한 연공성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모델을 조정하면서 시행해야 한다. 일

본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가 임금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상담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개별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참여와 연금수급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기 위한 연금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금제도

에서는 정년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한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 외에는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핀란드에서는 연금급여의 25% 또는 50%를 선택하여 미리 수급할 수 있

는 파트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급여 전부를 조기

에 수급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조기에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일

에서는 그보다 유연한 유연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금을 수급하는 중

에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다시 연금급여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

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보고서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다른 국가의 정책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가에 따라 고령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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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경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개별 정책의 도입배경, 설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별 사회문화적 차이, 제도적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 사례가 한국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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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er, G., G. Naegele and R. Bispinck(2020), Sozialpolitik und 

soziale Lage in Deutschland, Bd. II.6. grundlegend über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Wiesbaden : Springer VS.

Beckmann, Fabian(2018), Minijobs in Deutschland : Die subjektive 

Wahrnehmung von Erwerbsarbeit in geringfügigen Bes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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